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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주요국의 기관평가 조사·분석을 통한 임무중심형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정부가 연구기관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14년부터 추진중인 임무중심

형 기관평가가 정착됨에 따라 임무중심형 평가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평

가제도 개편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개선방안 수립 필요

¡ 직할 출연연 등 평가대상기관의 평가 행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사항을 ‘18년부터 도입

- 상설 독립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전문성을 강화

- 연구지원 부문 작성 및 평가 간소화

¡ 이와 같은 정부의 기관평가제도 개선방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차년도 개선방안을 도출 필요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해외 주요국의 출연(연) 거버넌스 및 관련 평가 체계를 조사하고 국내 기관 평가 제

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정책 시사점 발굴

¡ (거버넌스)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등 주요국의 R&D 거버넌스 및 수행 역할 조사

¡ (평가체계) 주요국의 평가체계․절차․방법․활용 조사 및 비교분석을 통한 평가제도 

개선 시사점 도출

□ 기관평가 교육자료 및 QnA 자료집 마련

¡ 기관평가제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임무중심형 기관평가 교육 자료 마련

¡ 기관평가 관련 세부 QnA 자료집 마련



- ii -

Ⅳ. 연구개발 결과

(1) 평가제도 개선방안 도출 방법론

□ 평가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서 국내외 비교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우

선순위를 설정하여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개선방안을 구체화

¡ 1단계: 국내 임무중심형 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내 임무중심형 

평가제도 현황 조사 및 해외 공공연구기관 평가 벤치마킹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정리

- 비교항목: 평가개요, 평가수행체계, 평가대상 및 항목, 평가방법, 평가결과 환류

¡ 2단계: 정리된 시사점에 따라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도출

- 기관평가의 근본적인 개편방향인 평가위원회 전문성 강화와 평가 부담 완화, 

핵심정책방향으로 제시된 ‘19년도 개편 방향 반영 측면에서 개선방안 도출

¡ 3단계: 도출한 개선방안은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정부 정책 부합성, 도입 가능

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설정

¡ 4단계: 해외 공공연구기관 평가 벤치마킹 및 ‘19년도 개편내용을 반영하여 개선

방안을 구체화

(2) 벤치마킹 시사점

□ 질적 평가 중심으로 체계적인 평가위원회 구성 및 관리를 통해 평가결과의 신뢰도 제고

¡ 해당 연구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

고, 해외 전문가를 포함하여 평가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

¡ 연구기관의 전체 연구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포괄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의 인원

을 충분히 확보

¡ 프랑스는 연구분야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평가위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의 pool을 체계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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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의 사회경제적 성과창출 유도를 위한 평가 및 지원을 통해 책무성을 강화

¡ 연구·사업 분야 중심으로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경영 부문 평가 최소화

¡ 사회경제적 영향력 높은 연구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계획에 대한 평가를 

확대하고 이를 반영한 예산 배분 추진

¡ 연구기관이 국가적 수요에 부합하는 연구를 수행하도록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강화

□ 연구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기관의 자율과 권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가 단계는 중간

실적보다는 계획과 최종 성과를 중심으로 한 자체평가를 추진

¡ 모든 국가에서 최종 성과의 평가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수립한 계획을 점

검하는 국가의 비중도 적지 않음

¡ 아시아권인 중국, 일본, 한국은 상위평가 기능을 갖추고 있으나 미국, 프랑스, 독

일, 영국, 네덜란드 등 서구 국가는 상위평가 기능이 없음

□ 연구기관 및 평가위원의 평가 관련 자료 작성을 최소화하여 평가 관련 부담을 경감

¡ 연구기관이 제출하는 평가 자료의 분량이 국내 사례 보다 현저히 적고, 평가자료 

작성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평가양식을 제한

¡ 평가위원이 작성하는 평가보고서 분량 또한 국내 사례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공공기관으로서 특성보다는 연구기관으로서 특성을 강조하여 상대평가가 아니라 연

구기관간 임무나 연구활동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기관별 절대평가를 실시

¡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연구기관 별로 주어진 임무가 다르고 연구의 특성도 

달라 연구활동의 목표가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구기관간 상대평가보

다는 연구기관별 절대평가를 실시

(3) 개선 방안 수립

□ 국내외 비교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바탕으로 ‘19년도 기관평가 개편사항에 부합하

는 시사점을 재정리하여 기관평가 개선방안을 도출

¡ ‘19년도 기관평가 개편사항의 연구 및 연구지원 평가 분리 방향에 따라 연구기

관 및 평가위원의 평가 관련 자료 작성 최소화, 사회경제적 성과창출 중심 평가 

및 지원이라는 시사점을 반영하여 일반 경영항목은 실적만 제시하는 방안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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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도 기관평가 개편사항의 연구사업 단위 평가 강화 방향에 따라 질적 평가 

중심 체계적 평가위원회 구성·관리라는 시사점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

안을 도출

- 연구사업부문 평가위원 규모 확대

- 확대된 평가위원 규모의 전문성 높은 평가위원 유지를 위한 체계적 평가위원 

pool 관리

¡ ‘19년도 기관평가 개편사항의 연구사업단위 평가 강화, 질적 평가 강화 방향에 

따라 사회경제적 성과창출 중심 평가 및 지원이라는 시사점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

- 사회경제적 성과창출을 평가하기 위한 Case Study Report 작성방법 구체화

¡ ‘19년도 기관평가 개편사항의 세계 최고 연구기준 평가 지향 방향에 따라 질적 

평가 중심 체계적 평가위원회 구성·관리라는 시사점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개

선방안을 도출 

- 세계적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국내 연구인력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명예

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 인센티브를 강화

- 국내 과학기술 현황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해외 연구자의 평가위원 참여는 

효과성이 낮고 해외 한인과학자도 평가위원 참여는 한계가 있으므로 해외 우

수 한인과학자를 멘토단으로 활용

¡ ‘19년도 기관평가 개편사항의 질적 평가 강화 방향에 따라 사회경제적 성과창출 

중심 평가 및 지원이라는 시사점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

- 사회경제적 성과창출의 체계적 독려를 위한 연구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합 주

요사업비 조정

¡ 이외에도 연구기관 및 평가위원의 평가 관련 자료 작성 최소화라는 해외 벤치마

킹 시사점을 반영하여 실적보고서내 평가활용도가 낮은 내용을 삭제하여 평가보

고서의 분량을 줄이는 개선방안을 도출 

□ 이렇게 도출된 8가지 기관평가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국내 기관평가 전문가 5인을 대

상으로 평가제도 개선방안의 정부 정책 부합성, 도입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하여 우

선순위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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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순위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구체화된 8가지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일반 경영항목은 실적만 제시

- 기관운영평가에서 연구사업 성과와 관련성이 낮은 부문의 지표 는 외부평가

결과 제출로 대체

¡ Case Study 보고서 작성방법 구체화

-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연구사업계획서 수립

- 기관의 대표성과에 대한 Case Study 보고서 작성

- 종합평가시 Case Study 보고서를 검토하여 연구결과의 영향력 평가 강화

¡ 해외 우수 한인과학자의 멘토단 활용

- 해외 한인 과학자 평가지원단 구성

- 멘토단을 해외 한인과학자를 포함하여 구성

- 해외 한인과학자에게 연구기관 제출 보고서의 사전 검토 의뢰

¡ 연구기관 제출 보고서 내 평가활용도 낮은 내용 삭제

- 연구기관이 평가를 위해 제출하는 연구성과계획서 및 종합평가 실적보고서의 

목차에서 필요성이 낮은 부분 제외

¡ 연구사업계획서 평가 통한 주요사업비 조정

- 차기 연구성과계획서의 연구사업부문 성과목표별 우선순위 설정

- 예산심의시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향후 평가주기까지 예산 배분에 활용

¡ 명예 중심 평가위원회 인센티브 강화

- 과기정통부 주재 평가위원 모임 운영

- 과기정통부 차관급 인사가 평가위원 임명

- 평가위원 활동 홍보 강화

- 평가결과의 반영 현황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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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업부문 평가위원 규모 확대

- 연구·사업 평가위원 규모를 15명 이상으로 확대

¡ 체계적 평가위원 Pool 관리

- 기술분야별 평가위원 pool 확보

- 연구부문별 성과목표에 해당하는 기술분야에 따라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 활동 종료 후 우수평가위원 추천

- 우수평가위원 추천 결과를 평가위원 pool 관리에 활용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계획

□ 우선 순위가 높은 개선방안은 ‘19년도 과기정통부 직할 출연연 자체평가계획 제도

개선방안 수립에 활용하고 예산확보나 제도 변화에 많은 협의가 필요한 방안은 중장

기적인 제도개선 방안으로 활용

□ 교육자료는 KIRD가 수행할 평가위원 및 피평가기관 담당자의 평가방법 교육에 교육

실무자료로 활용

□ QnA 자료집은 배포하여 평가위원과 피평가기관이 임무중심형 평가제도의 세부 내용

과 방법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평가가 진행되도록 하는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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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In order for the mission-based evaluation system of the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to be more effectively operated, consecutive reform of the evaluation 

system should be executed.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governance and related evaluation systems of the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in overseas major countries and developed 

improvement plan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with domestic institutional 

evaluation system. Also this study developed lecture material and booklet related to 

QnA material.

□ Research proces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based on the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comparison of evaluation systems between domestic and overseas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draw up the improvement plan, set the priority of 

each improvement plan, and finally specify the each improvement plan in detail in 

accordance with the policy direction.

□ This study developed the following implication ased on the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comparison of evaluation systems between domestic and overseas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1. Establish the systematic evaluation committee for the qualitative evaluation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the evaluation results

2. Strengthen the accountability of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through 

evaluation and proactive support for inducing socio-economic performance of 

research institutes

3. Focus on the management and research planning and final performance 

evaluation rather than the intermediate performance monitoring in order to 

guarantee the autonomy and authority of the research institute taking into 

account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each research insti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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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inimize the burden of evaluation or response for evaluation by cutting the scope 

and magnitude of submitted data for evaluation of research institutes and 

evaluation committee members

5. Conducts absolute evaluation of each research institutes rather than relative 

evaluation in order to reflect the difference of characteristics of research 

activities or missions between each research institutes

□ Based on the implications of comparative analysis of evaluation system of domestic 

and overseas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this study developed eight 

improvement plans.

□ This study revised and specified eight improvement plans taking into account of 

priority developed by expert panel who has an expertise in the evaluation of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 Specified eight improvement plans are as follows.

¡ Suggest only value of achievement to the general management measures

¡ Specify the submission form and contents of Case Study Report of R&D 

performance to be filled

¡ Use of excellent oversea R&D personnels as a mentor of evaluation 

¡ Except the content of submitted report by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which 

is not used frequently for the evaluation 

¡ Adjust the budget of R&D program of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by 

evaluation of quality of management and research planning report

¡ Development of honor based incentive system for evaluation committee

¡ Expansion of members of evaluation committee in each R&D area to be 

evaluated

¡ Systematic pool management of evalua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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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요

1. 추진배경

□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정부는 연구기관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14년부터 

기관장 임기 주기에 따른 고유 임무 중심의 맞춤형 기관평가를 추진 중

¡ 정부는 기관별로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존 공통기준형 기관평가를 고

유임무에 따른 맞춤형 평가로 전환(정부연구개발시스템 혁신방안, ’14.7)

- 연구기관은 설립목적 등을 고려하여 고유 임무를 명확히 하고, 연구지원(기존 경

영) 및 연구·사업 성과에 대해 맞춤형 평가 실시

§ (고유임무 유형) ①기초·미래선도형(R형), ②공공·인프라형(R&D형), ③실용

화형(R&BD형), ④연구·교육형(R&E형), ⑤정책연구형(R&P형)

§ 기관장 취임 이후 연구성과계획서 작성 및 점검, 중간 컨설팅, 종합평가, 환

류로 이어지는 기관장 임기 주기 별로 맞춤형 기관평가를 실시

- 기관평가체계는 각 부처‧연구회의 자체평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혁신본

부)의 상위평가체계로 구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혁신본부는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및 

이를 바탕으로 ‘연구성과계획서, 중간 컨설팅 및 종합평가 지침’ 마련

§ (자체평가) 부처‧연구회는 과기정통부 ‘종합평가 지침’을 바탕으로 편람을 

마련하고,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 (상위평가) 부처‧연구회 자체평가 결과의 적절성 점검

- 연구지원 부문은 연구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경영 책임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사업 부문은 기관의 전반적인 연구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기관 특성을 고

려하여 출연금 사업과 정부수탁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에 반영

§ (기관 출연금 사업) 고유임무와의 연계성과 목표달성도 중심으로 평가하고, 

점진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절차를 준용하여 평가

§ (정부수탁사업) 사업 단위 수탁은 기관이 참여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과제 단위의 수탁은 대표적 성과 위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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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과기정통부는 직할 기관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율

성 및 책임성 제고

- 과기정통부 직할 기관별 기관장 임기 및 고유 임무유형을 고려한 자율과 책임 

중심의 맞춤형 평가로 기관의 임무달성도 제고

- 유형별 평가 대상기관

구분 평가 대상기관

대상기관

․ (기초연구) 고등과학원, 기초과학연구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뇌연구원

․ (교육․인력양성)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 (지원형) 나노종합기술원,한국원자력의학원,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한국나노기술원,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국가과학기술

연구회

<표 1-1> 과기정통부 평가 대상기관

□ 임무중심형 기관평가가 본 궤도에 정착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임무중심형 평가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평가제도 개편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

으로 개선을 추진 중

¡ 명확한 대상고객 설정 및 기관고유 임무를 반영한 평가체계 수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사항을 ‘18년부터 도입

- 평가위원 공모제 병행 및 실명제 도입

- 평가의 전 과정에 고객집단의 참여를 강화하고 정부정책의 파트너십 제고노력을 

평가에 반영

- 평가결과의 공정한 보상 지향

¡ 그리고 자율․창의․혁신을 통한 연구성과 창출 촉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사항을 ‘18년부터 도입

- 연구부문의 평가비중을 80%로 상향하고 세계적 수준의 도전․혁신적 성과목표 제

시를 유도

- 주요사업 단위의 장기핵심 성과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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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직할 출연연 등 평가대상기관의 평가 행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

도개선 사항을 ‘18년부터 도입

- 상설 독립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전문성을 강화

- 연구지원 부문 작성 및 평가 간소화

□ 이와 같은 정부의 기관평가제도 개선방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차년도 개선방안을 도출 필요

¡ 기관평가제도 개선방향 별로 추진 가능한 세부 활동을 마련, 지원함으로써 평가위원

회의 전문성을 강화 필요

- 상설 독립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기관평가 제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기관평가 교육자료 마련 필요

- 평가위원의 역량 향상에 기초한 보다 효과적인 기관평가 결과 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이 활용할 수 있는 기관평가 관련 QnA 자료집의 수정보완 필요

¡ 피평가기관의 평가 수행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기관평가에 대응할 수 있

도록 지원 필요

- 피평가기관의 기관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효과적 기관평가 자료 작성을 위한 

기관평가 교육자료 마련 필요

- 피평가기관이 보다 혼란 없이 기관평가를 대응할 수 있도록 피평가기관이 활용

할 수 있는 기관평가 관련 QnA 자료집의 수정보완 필요

¡ 과기정통부 직할기관의 ‘19년도 기관평가제도 자체 평가계획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전적인 제도개선방안 마련 필요

- 해외 주요국의 기관평가제도를 분석하고 국내에 적용 가능한 내용을 도출하여 

기관평가 제도개선방안 수립에 활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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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및 내용

□ 본 연구의 목표

¡ 해외 주요국의 출연(연) 거버넌스 및 관련 평가 체계 조사 분석을 통한 현행 임무중

심형 기관평가 제도의 개선 방안 도출

¡ 상설 독립평가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피평가기관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자

료 및 QnA 자료집 마련

□ 본 연구의 내용

¡ 해외 주요국의 출연(연) 거버넌스 및 관련 평가 체계를 조사하고 국내 기관 평가 제

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정책 시사점 발굴

- (거버넌스)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영국 등 주요국의 R&D 거버넌스 및 수행 역

할 조사

- (평가체계) 주요국의 평가체계․절차․방법․활용 조사 및 비교분석을 통한 평가제도 

개선 시사점 도출

¡ ‘18년도 상설 독립평가위원회 출범에 따라 기관평가제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임

무중심형 기관평가 교육 자료 마련

- (평가위원용) 평가 종별(계획서 점검, 종합평가) 질적 평가 방법 및 주요 사례 교육  

- (기관담당자용) 연구성과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작성 방안 실무 교육

¡ ‘18년도 임무중심형 기관평가 관련 세부 QnA 자료집 마련 (평가위원, 대상기관)

- (평가위원용) 공통 및 평가 종별(계획서 점검, 종합평가) 질의사항 및 답변

- (대상기관용) 공통 및 평가 종별(계획서 점검, 종합평가) 질의사항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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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 임무중심형 평가제도 현황 진단

1. 평가개요

  가. 평가목적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의 효율성 및 책임성의 향상을 위해 연구 기관의 경영실적

과 연구성과에 대한 고유임무 중심의 맞춤형 기관 평가 실시

¡ 기관장 취임 시 확정한 연구성과계획서를 중심으로 경영 및 연구성과 등을 평가하여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의 책임경영 및 연구기관 발전을 지원

- 기관장 임기주기에 따라 ‘기관장 취임 → 연구성과계획서 작성·점검 → 중간

컨설팅 → 종합평가 → 환류’의 체계로 실시

- 기관장 임기 종료 3~4개월 전 평가 결과 확정

¡ 경영목표에 따른 성과평과 실시 및 결과 환류

  나. 평가근거 

□ 임무중심형 평가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는 기본법은「국가연구개발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성과평가법)」이고, 관련법으로는 과학기술기본법, 정부

업무평가기본법 등이 있음

¡ 성과평가법의 제9조에서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를 규정하고 있고, 제7조, 8조는 자체

평가·특정평가·상위평가 실시, 제10조는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임무중심형 평가제도의 법적 근거를 제시함

¡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에서는 과기정통부 등 직할 출연(연)이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평

가대상·범위·방법·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였음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2조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

고 있고,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법에 의한 평가를 공공기관평가로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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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평가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 직할 22개 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5개 기관 등 

총 47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실시

담당부처 평가수행기관 피평가기관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직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원 등

과기정통부 직할 17개 연구기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25개 소관 연구기관

해양수산부 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 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방사선통제과 한국국방과학연구원

원자력안전 위원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표 2-1>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평가 대상

2. 평가체계

  가. 추진체계

□ (추진체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평가는 부처 및 연구회가 소관 기관

의 경영·연구 성과를 자체평가하고, 과기정통부는 상위평가위원회를 통해 자체평가 

체계·절차 및 적절성 등을 평가

¡ (계획수립)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 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지

침을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받음

¡ (자체평가) 부처 및 연구회는 평가 대상 소관 연구기관에 대하여 ‘연구성과계획

서’를 중심으로 연구성과 및 목표달성정도, 성과의 우수성 등을 자체평가

¡ (상위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위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평가 결과의 

적절성 점검 및 평가

- 상위평가위원회는 기관평가 편람, 자체평가결과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상위평가

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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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관평가 추진체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기관 기관평가 종합평가편람, 2018

  나. 평가절차

□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관장 임기주기에 따른 고유임무 

중심의 맞춤형 기관평가 실시

[그림 2-2] 임무중심형 기관평가 추진 절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기관 기관평가 종합평가편람, 2018

¡ (연구성과계획서) 신임 기관장 취임 시 6개월 이내에 세계적수준의 기관으로 발전하

는 것을 목표로 임기 중 달성해야 할 연구부분의 목표와 연구지원 계획을 포함한 연

구성과계획서 수립

- 연구성과계획서는 기관 고유 임무를 대표하고 측정가능 한 성과목표 및 성과 지

표를 기관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목표치를 연차별로 구분하여 작성 (100p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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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 및 연구회는 ‘연구성과계획서 점검위원회’를 운영하여 성과목표 및 핵심 

성과지표의 적절성 등을 점검

- 과기정통부는 ‘연구성과계획서 작성 지침’을 준수 여부 등을 점검

- 해당 연구기관은 부처·연구회 및 과기정통부의 점검 내용을 반영하여 연구성과 

보고서를 보완하고 이를 기관장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이사회에 상정 및 확정

(최종본 과기정통부 제출)

¡ (중간컨설팅) 연구성과계획서를 바탕으로 연구기관의 중간성과 점검 및 연구성과계

획서 추진 방향 조정을 위한 중간컨설팅 실시

-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모든 성과목표를 자율 점검 (매년 2월말 까지 전년도 성과 

자율점검 실시)

- 연구기관의 자율적 컨설팅 실시 및 부처·연구회, 과기정통부의 사후 적절성 확인

- 컨설팅 결과에 따라 연구성과계획서의 수정이 있을 경우 이사회를 통해 수정된 

내용을 확정 (주요내용이 아닌 세부내용의 수정일 경우 ‘연구성과계획서 점검

위원회’의 확인을 통해 확정)

¡ (종합평가) 연구기관의 경영성과계획서를 바탕으로 중간 컨설팅 결과의 이행여부를 

포함한 성과목표 달성도와 성과의 질적 우수성 등을 중심으로 종합평가 실시

- 종합평가 평가절차는 <계획수립→ 자체평가→상위평가> 단계로 실시

- (계획수립) 과기정통부는 실시계획을 바탕으로 ‘종합평가 지침’ 마련

- (자체평가) 부처 및 연구회는 ‘종합평가 지침’을 바탕으로 편람을 마련하고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 (상위평가) 과기정통부는 ‘상위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평가 결과의 적절

성 점검 및 부적정 사항 조정 실시

종합평가 지침
수립 ⇨

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 제출 ⇨

상위평가 실시
(적절성점검 및 
부적정 조정) ⇨

상위평가
결과 확정 ⇨

국과심․정평위 
보고 및 국회 소관 

상임위 제출

(과기정통부) (부처․연구회)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표 2-2> 종합평가 평가 절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과 실시계획,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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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평가항목

□ (자체평가 평가항목) 성과목표별 달성도 평가와 전문가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 산출

¡ (연구사업 부문) 기관의 임무에 따라 성과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평균 5개 내외)로 

설정하고, 달성도 평가 40%와 전문가 정성평가 60% 비중으로 점수 산출

¡ (연구지원부문) 연구지원부문은 공통 성과목표 8개 및 현안 대응 및 경영 자율 목표

(평균 3개 내외)에 대해 달성도 평가 60%와 전문가 정성평가 30% 비중으로 점수 산출

구분 영역 성과목표

가중치

달성도
전문가 

정성평가
비중

연구사업 부문 성과목표 평균 5개 설정 40% 60% 80%

연구

지원 

부문

공통

임무중심형

연구 환경 조성

우수 인력 양성 전략

60% 40%

2%

연구몰입 환경 조성 3%

효율적 기관 운영

기관 운영의 투명성·효율성 1.6%

연구윤리 및 청렴성 1.4%

연구 보안 1%

성과 관리· 활용· 

확산 

성과관리·활용·확산 체계 2%

창업·중소벤처 지원 체계 2%

대외협력 및 소통 체계 2%

자율
현안 대응 및 

경영 자율
평균 3개 설정 5%

소계 20%

<표 2-3>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기관평가 평가항목

□ (상위평가 평가항목) 연구기관별 자체평가 수행의 적절성, 목표달성도 및 정성평가의 

적절성 등을 점검

¡ 각 세부 평가지표 별로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평가등급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평

가점수 도출

- 평가점수에 따라 ‘적절(70점 이상)’ 또는 ’부적절(70점 미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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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지표

1. 자체평가 수행의 적절성(20)
1-1. 평가단 구성․운영의 적절성
1-2. 평가운영 체계의 적절성

2. 평가결과 도출의 적정성(80)
2-1. 목표달성도의 적정성
2-2. 정성평가의 적정성
2-3. 평가결과의 기관발전 연계성

<표 2-4> 상위평가 평가항목 및 지표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2018

¡ 경영부문 중심 평가 사항

- (연구성과 확산) 연구기관 성과확산 및 활용을 위한 항목 및 기업 지원, 산학연 

점수 도출협력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

- (외부평가 결과와의 일관성) 정부기관 등의 공신력 있는 기관의 평가결과와 해당 

지표 평가 등급 간의 일관성 여부 검토

¡ 연구부문 중심 평가 사항

- (연구성과 인정 및 검증) 표준성과 지표에 부합하는 연구성과 인정 범위 준수 및 

산출된 성과에 대한 검증체계 점검

- (질적 성과평가) 질적 성과 중심의 자체평가 실시 여부 점검

- (도전적 연구환경 조성) 목표설정이 도전적·혁신적이거나 급격한 환경변화 등에 

따른 성과목표 미달성이 인정될 경우, 정성평가 시 해당 부분이 적극 반영 되었

는지 점검

- (우수 연구성과 확산) 평가항목별 우수사례 발굴 및 점검을 통한 타 기관의 확산

 

  라. 평가위원회

□  종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 해당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종합평가 추진

- 평가의 일관성·전문성·책임성 및 평가결과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책임평가위

원제·병행평가제·평가실명제 도입, 평가위원장 개방형 공모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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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 선정

- 자체평가위원장 : 과학기술 민간분야에서 권위와 명망이 있는 원로 전문가로 선정

- 평가위원 :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가대

상(기관, 사업/과제)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전문가 선정

전문가 후보

⇨

평가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

심의

⇨

평가위원 선정

∙ 연임자 (50% 이
상)

∙ 기관추천
∙ 자유공모
∙ 관계 전문가 DB

∙ 각 유형별 평가위
원장이 주관하여 
5인 이내 구성

∙ 사전심의 
(NTIS 등록 기준)

∙ 서면심의 
(제출 서류 기준)

∙ 각 유형별 15인 내
외 선정

<표 2-5> 평가위원 선정 절차

¡ 종합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총 기관별 25인 내외로 구성

- 종합분석 분과 (4인), 연구지원부문 소위원회 (5인), 연구 ․ 사업부문 소위원회 (5

∼9인) 등 3개 분과 및 소위원회로 구성

- 연구사업부문 성과의 질적 우수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는 멘토단(4인) 내외 

구성

¡ 종합평가위원회 역할분담

- 위원장 : 평가위원회 총괄 및 조정, 기관별 총평 작성

- 간사위원 : 소관 소위원회 총괄·조정 및 총평 작성 지원

- 평가위원 : 항목별 평가 및 평가의견 작성

- 종합분석 위원 : 평가결과를 토대로 종합의견 작성

- 멘토단 : 연구부문 전략목표별로 배정된 멘토위원이 질적 분석이 필요한 성과 

지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해 질적 우수성 검토의견을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작

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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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3] 2017년도 종합평가 위원회 구성안

분과 종합평가위원회

 ∙ 종합분석분과 (4) 
 ∙ 종합평가위원장 (1)

 ∙ 연구지원 간사위원 (1)

 ∙ 연구 ․ 사업 간사위원 (1)

 ∙ 종합분석위원* (4)

 ∙ 연구지원 평가위원 (5)

 ∙ 멘토단 (4)

 ∙ 연구 ․ 사업 평가위원 (5~9)

 ∙ 간사(평가수행기관)** (1)

   *  부문별 간사 2인은 종합분석위원 겸임

  **  발언권만 부여

 ※ 간사위원은 평가위원 중 호선

 ∙ 연구지원부문 소위원회 (5)

 ∙ 연구 ․ 사업부문 소위원회 (5∼9)

 ∙ 멘토단 (4)

3개 분과 25인 내외

3. 평가결과 및 활용

  가. 평가등급

□ 종합점수는 각 부문의 가중치 등을 반영하여 산출하고, 종합점수에 따른 최종 등급은 5

등급(‘매우 우수’~‘매우 미흡’)으로 함

¡ (경영 공통) 중간컨설팅 및 종합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평가 점수 부여

¡ (경영 자율 및 연구·사업) 최종 성과목표별 달성도 점검 및 전문가 정성평가를 실시

하고 평가점수 부여

- 종합평가 평가별/부문별 점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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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중간컨설팅

평가
종합평가 소 계

가 중 치

연구중심 
기관

연구지원 
기관

연구 - 100% 100% 0.8 0.7

연구지원 - (30%*) 100%(70%*) 100% 0.2 0.3

<표 2-6>  종합평가 평가별 / 부문별 점수 비중

     * ’16년도에 중간컨설팅평가를 실시한 기관은 연구지원부문의 기존 중간컨설팅평가 30%, 종합평가 70% 비

율은 유지하되, 연구 및 연구지원부문 가중치는 변경안으로 적용

    ※ 수상실적,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선정 등에 대한 가점, 불성실한 자료제출 등에 대한 감

점사항은 ‘종합평가 지침’을 따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2018

- 종합평가 최종 등급 부여 기준

기관평가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종합점수 90점 이상
90점 미만 ~ 

80점 이상
80점 미만 ~

70점 이상
70점 미만 ~

60점 이상
60점 미만

<표 2-7>  종합평가에 따른 최종 등급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2018

  나. 평가환류

□ 경영 목표에 따른 종합평가 실시 후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 시행 중

¡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장 성과연봉 및 직원 성과급 반영

- (기관장 성과연봉) 종합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단 종합평가 때까지 기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정 성과연봉을 지급하고, 종합평과 결과를 반영하여 추후 정

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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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성과연봉
지급 방법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정액 
성과연봉 

지급
(백만원)

최대 
50백만원

50 42.5 35 27.5 20

최대 
55백만원

55 46.25 37.5 28.75 20

<표 2-8>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장 성과 연봉

    * 성과가 극히 불량한 기관의 경우 기관장 성과급 미지급 가능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2018

- (정부포상 추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해 낸 기관 및 공로자는 정부포상 추천

- (능률성과급) 결산잉여금에 대한 능률성과급은 종합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하고 단, 종합평가 실시까지 직전 평가 등급으로 지급률 적용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능률성과급
(지급률, %)

50 47.5 45 42.5 40

<표 2-9> 종합평과 결과에 따른 능률성과급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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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개편방향

□ 2019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안)에 따르면 향후 기관평가를 통해 출연연이 

세계적 연구기관으로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할 계획

¡ 기본방향: 출연연의 세계적인 연구로의 발전 지원

¡ 추진전략: ①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컨설팅형 평가 강화, ② 도전적 R&D를 촉진하는 

질 중심의 정성적 평가 확대, ③ 평가의 전문성·신뢰성 제고, ④ 정책-예산-평가 간 

연계 강화

¡ 추진전략에 따른 기관평가의 주요 개편사항은 연구/연구지원 평가가 분리되고, 연구

사업 단위 평가가 강화되고, 세계최고 연구기준 평가를 지향하고, 질적평가가 강화

될 예정

개편사항 주요 내용

연구/연구지원 평가 분리

- 연구 부문은 중장기 계획 수립 후 5년 주기 평가

- 연구지원 부문은 기관장 임기에 따라 3년 주기 평가

- 연구지원 부문 평가 간소화: 공통지표 평가는 외부평가결과를 활용

하여 최소화

연구사업 단위 평가 강화
- 출연연 주요사업 내역사업별로 성과목표를 수립하여 평가 실시

- 내역사업별 평가결과에 따라 주요 사업비 조정

세계최고 연구기준 평가 지향
- 국내외 최고 전문가 참여

- 세계 최고 연구기관 기준으로 평가 추진

질적 평가 강화

- 성과지표의 정량적 달성도 평가 폐지

- 연구결과의 영향력 평가를 위해서  기관에서 창출한 성과의 연구 

생태계기여도, 경제·사회적 기여도 case study 보고서 제출

<표 2-10> 19년도 기관평가 개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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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2. 프랑스

3. 독일

4. 영국

5. 일본

6. 중국

7.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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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미국

1. 과학기술 행정체계

□ 미국의 과학기술 행정체계는 전담부처가 없는 분산형·경쟁형 체계로 독자적인 행정임

무를 담당하는 개별 연방부처들에 의해 다원화된 과학기술정책 추진

¡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과학기술 전반을 총괄하는 별도의 부처를 두지 않고, 개별 

연방부처들이 해당 부처의 임무 달성을 위해 임무지향적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분산

형 과학기술행정체계가 특징임

- 개별 연방부처 중 농무부(DOA), 상무부(DOC), 국방부(DOD), 에너지부(DOE), 복

지부(DHHS), 국무부(DOS), 교통부(DOT) 등의 7개 부처에서 주로 연구개발 관련 

업무 수행

- 독립기관으로는 기초연구관련 연구 관리를 전담하는 국립과학재단(NSF), 연구 및 

연구관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독립기관인 국립항공우주국(NASA), 환경보호

청(EPA) 등이 있음

- 미국의 공공연구기관의 운영방식은 정부소유·정부운영(GOGO: 

Government-owned, Government-operated)과 정부소유·위탁운영(GOCO: 

Government-owned, Contractor-operated) 형태로 구분

구분 내용

정부소유/정부운영 
연구소 (GOGO)

- 임무, 예산, 인력이 의회에 의해 정해지며, 대표적인 연구소로는 NIH, 
NIST, 해군연구소(Naval Research Laboratory) 등을 들 수 있음

- 법에 설립 목적이 규정되어 있어 새로운 목표로의 임무 전환이 쉽지 않
으며, 비유연적(inflexible)이라 할 정도로 임무가 안정

- 소속 연구자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연구업무를 수행할 뿐 아니라 규제
의 제정 등과 같은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음

정부소유/위탁운영 
연구소 (GOCO)

- 2차 세계대전 동안 새로운 제도 형태로 출현하였으며, 에너지성(DOE) 
산하의 대부분의 연구소들이 이에 속함

- GOGO 방식의 연구소에 비해 급여체계가 유연하고, 정부의 행정적 규제
의 구속을 덜 받으며, 법이 아닌 행정적 조치에 의해 설립이 가능하고, 
또 임무를 변경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용이

- 연구소를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기업 위탁 연구소, 대학 위탁 
연구소, 비영리기관 위탁 연구소로 나눌 수 있음

<표 3-1> 미국 공공연구기관의 운영방식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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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미국의 과학기술행정체계

¡ 연방정부 차원의 독립적 과학기술 전담부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전략 및 우선순위 설정은 대통령이 고유권한을 가지고,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자문, 정책수립, 투자방향설정, 예산 조정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

- 대통령과학정책자문위원회(PCAST)는 과학기술 관련 이슈 및 역할에 대해 대통령

에게 자문하고, 민간기업의 참여와 투자를 독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는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개발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

성을 위해 필요한 부처별 기관별 연구 개발 전략 수립 및 부처 간 조정업무를 

협력

-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목표를 바탕으로 국가적 차원의 

R&D 우선순위 설정 및 예산수립에 대해 조언하고, 부처 간 조정업무 주도

- 관리예산처(OMB)는 국가지원 연구개발 사업비에 대한 예산 설정, 관리, 감사 등

에 대한 원칙 수립

- 17년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백악관 직속기구로 미국혁신국(Office of American 

Innovation)을 신설하여 과학기술정책실과 함께 혁신 이니셔티브 추진 강화

¡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우주 관련 연구 등의 미래 기반 연구에 대한 지원 보다는 

현재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방 정부의 직접 투자를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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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기관 평가체계

□ 미국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창출을 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관평가 실시

¡ 미국은 93년 정부성과결과평가법(GPRA, Government Performance Result Act)을 제

정하면서 성과 중심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평가 실시

¡ 02년 프로그램평가산정방법(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PART)을 도입하여 연

구기관의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여 운영의 효율성 도모

¡ 최근 연구기관 평가 관련 정책 동향은 정부성과평가법 수정 법안(GPRAMA: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 Act Modernization Act)에 따라 사업목표 설정 

및 효과측정을 강화

- 오바마 정부는 등급 위주의 사후적 평가방식을 폐지하고, 중점추진 목표 설정 

등 상시 모니터링 및 관리체제로 전환(’11.1월)

- 각 기관은 성과담당관(Performance Improvement Officer)을 임명하고, 관리예산

처(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 분기별 중점추진목표를 설정·제

출하는 방식으로 변경

- 과학기술 연구개발 부처도 성과목표를 자체적으로 설정·관리하되, 결과 중심적 

성과목표를 설정하도록 권고(’12.6월)

- 각 연구기관은 유의미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설명할 수 있도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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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프랑스

1. 과학기술 행정체계

[그림 3-2] 프랑스 과학기술행정체계

자료: http://www.enseignementsup-recherche.gouv.fr/재가공

□ (정책 수립) 프랑스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은 프랑스 연구기관들의 제휴조직인 알리앙스

(Alliances)에서 수립하고, 과학기술 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고등교육연구부가 조정･협의

하여 추진

¡ 프랑스 연구기관들의 제휴조직인 알리앙스(Alliances)는 국가적 전략과 일맥상통하는 

연구개발 주제 및 프로그램 고안을 담당

¡ 프랑스의 과학기술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는 고등교육연구부이고, 독자적인 

행정임무를 담당하는 개별 부처들과 과학기술정책을 조정･협의하여 추진

¡ 연구전략위원회는 프랑스 총리가 주재하는 범부처 위원회로 부처 간의 의견을 조

정･통합하여 국가 전체의 연구방향을 수립하고, 2015년에는 ‘국가연구전략: 프랑스 

2020’ 발표

- 향후 수 십 년간 프랑스가 겪을 수 있는 과학, 기술, 환경, 사회 분야에서의 어

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과학기술 우선순위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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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민관분야의 연구 이해 당사자들의 협력을 촉진하고 연구방향 및 연구사업 

운영에 있어서 국가의 전략적 역할을 재확인

-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유럽연합에서 추진 

중인 Horizon2020사업에 활발한 참여를 권장

- 고등과학 분야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근간이 되는 기초연구 촉진

- 혁신기술이전, 연구역량 향상, 공공정책지원, 과학기술산업문화 발전을 도모하며 

연구결과의 수준을 제고

10대 사회적 도전과제 5대 연구 우선순위

- 간소한 자원관리 및 기후변화 적응

- 깨끗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 산업 혁신

- 보건 및 웰빙

- 식품안전 및 인구변화

- 지속 가능한 도시교통체계

- 정보사회 및 통신

- 기업의 혁신, 통합, 적응

- 유럽의 우주 개발

- 유럽시민과 거주민들의 자유와 안전

- 빅데이터

- 지구시스템 연구: 관찰, 예측, 적응

- 합성생물학의 활용

- 환자를 위한 의학 연구

- 인류 문화

<표 3-2> 프랑스의 국가연구전략 주요 내용

□ (연구수행) 공공연구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프랑스의 연구기관은 기초과학 분야의 국립

과학연구센터(CNRS)와 응용･개발연구를 주로 하는 핵에너지연구소(CEA) 등이 있음

¡ 프랑스의 연구기관은 2009년 발표된 공공기관 구성법에 의하여 과학기술 국립기관

인 EPST(Etablissement Public à caractère Scientifique et Technologique)와 산업국립

기관인 EPIC(Etablissement Public à caractère Industriel et Commercial) 로 구분하고, 

EPST는 기초연구, EPIC는 응용･개발연구로 역할 분담

¡ EPST는 프랑스 R&D 예산의 20%를 사용하는 CNRS를 비롯하여 8개 기관이 있고, 각

각의 연구원은 실질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지역별, 교육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연구센터 및 연구팀들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

- 8개 EPST: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국립교통과학기술연구원(IFSTTAR) 국립인구

통계연구원(INED), 국립농업연구원(INRA), 국립정보·자동화연구원(INRIA), 국립건

강의료연구원(INSERM), 국립개발연구원(IRD), 국립환경·농업기술연구원(IRS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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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용개발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EPIC)은 2009년 발표하고, 2012년 개정된 공공기

관 구성법에 의하여 구성되었고, 주요 EPIC은 다음과 같음

- 대표적인 EPIC: 핵에너지연구소(C.E.A), 농업기술국제협력센터(CIRAD), 국립우주

국(CNES), 건설기술연구센터(C.S.T.B), 석유·신에너지연구소(I.F.P.E.N), 해양탐사

연구소(IFREMER), 산업환경·재해연구소(INERIS), 방사능안전관리연구소(I.R.S.N.), 

항공우주 연구소(ONERA), 산업기술원(OSEO) 등

□ (연구지원) 프랑스 과학기술 연구를 지원하는 기관인 ANR(국가연구재단, L'Agence 

nationale de la recherche), 평가기관인 HCÉRES(고등교육연구평가원, Haut Conseil de 

l'évaluation de la recherche et de l'enseignement supérieur) 등이 있음

¡ ANR은 우리나라의 한국연구재단 성격의 기관으로 모든 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 중소

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에 연구비 지원

¡ HCÉRES는 독립성, 투명성, 공정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프랑스의 모든 국

립 연구기관을 5년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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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기관 평가체계

□ 프랑스는 고등교육연구부와(MESR)와 평가전문기관인 HCÉRES가 프랑스 전체 연구기

관·유닛과 대학을 평가하는 중앙집권적 과학행정체계 구축

¡ HCÉRES 설립 전, 프랑스의 공공 연구기관 평가는 연구기관별로 각각 수행되었고, 

이는 평가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영향 등으로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 제기

¡ ‘07년도 프랑스의 연구기관 평가 관련 기관을 통합하여 AERES를 설립하고, ’14년 

HCÉRES로 명칭 변경

§ 프랑스의 연구기관 평가 관련 기관: 국가공공기관평가위원회(CNE, National 

Committee for the Evaluation of Public Scientific, Cultural, Professional 

Institution), 국가연구평가위원회(CNER, the National Committee for the 

Evaluation of Research), 과학기술교육미션(MSTP, the Scientific, Technical 

and Educational Mission)

□ 프랑스는 평가전문기관(HCÉRES) 설립을 통하여 일원화된 연구기관 평가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독립된 평가조직의 운영을 통한 연구성과 평가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 2006년 연구프로그램지원법을 제정하여 프랑스의 모든 연구기관 및 관련 조직, 박사

교육과정 및 연구인력의 평가를 일원화하여 연구행정의 효율성 강화

¡ 연구프로그램지원법에서는 프랑스의 연구기관 평가의 주무부처인 고등교육연구부

(MESR)는 관련 지침 제정 등 연구기관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평가전문기관(HCÉRES)이 부처의 통제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자율성을 보장

¡ 연구관리조직(ANR)과 평가조직(HCÉRES)를 분리하여 평가의 독립성 강화

¡ 평가조직(HCÉRES)은 평가업무만 전담하여 수행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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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독일

1. 과학기술 행정체계

□ 독일의 과학기술 행정체계는 지배구조가 전문화되어 있고, 연구개발 주체들이 지역적

으로 고루 분산되어 있는 것이 특징

¡ 독일은 과학기술정책을 주관하는 연방교육연구부(BMBF)를 중심으로 연방정부와 주정

부의 상호협의를 통해 주요정책을 결정

- 연방교육연구부는 크게 8개의 총국(DG)으로 구분되고, 각 총국은 기능에 따라 

조직 관리, 전략 개발, 협력, 직업 훈련 및 교육, 협약, 연구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역할 수행 

- 특히, 연구 개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총국은 각 목표에 따라 

다양하게 제5총국, 제6총국, 제7총국에서 담당

총국 핵심 기능 주요 업무

Directorate-G

eneral Z
중앙행정관리 BMBF의 조직관리와 지원

Directorate-G

eneral 1
전략과 정책 이슈

첨단기술전략의 개발, 혁신정책의 개념 개발, 인재 육성의 

효과적 수단 발굴, BMBF 내부 자문 기능

Directorate-G

eneral 2

교육과 연구관련 유럽 

및 국제와의 협력
양자 협력 및 다자 기구와의 협력

Directorate-G

eneral 3
직업 훈련과 평생교육

직업 훈련 규제와 제도, 인증, 청년을 위한 동등한 기회 

제공 정책, 교육 연구, 초중등교육, 고등교육과 학술분야 

경력, 문화교육, 디지털학습

Directorate-G

eneral 4
과학 시스템

고등교육, 비대학 연구(4대 연구협회 포함) 등 독일 과학

시스템의 진흥, 고등교육 협약 등 담당

Directorate-G

eneral 5

핵심기술-혁신을 위한 

연구

신시장과 고용의 창출, 삶의 변화를 견인하는 기술 프로

젝트 담당

Directorate-G

eneral 6

생명과학-건강을 위한 

연구

건강 관련 생명과학, 식량 및 바이오 에너지와 관련된 바

이오경제 정책, 연구결과의 윤리적, 법적 측면에 대한 프

로그램 운영

Directorate-G

eneral 7

미래를 위한 대비-기초

과학연구 및 지속 가능성 

연구 

정부의 미래를 위한 이슈 담당, 기초과학연구에서부터 지

속가능성연구까지 폭넓은 미래 프로젝트 펀딩을 담당

<표 3-3> BMBF 조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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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연구개발 지배구조는 정부 및 정부 간 조정 조직, 중개기관, 자문조직, 연구 

부문으로 전문화

- 독일은 행정 단위가 주로 주정부 중심이기 때문에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역할에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같은 연구 예산, 과학기술 전략과 정책 조

정 업무를 공동과학회의(GWK, Gemeinsame WissenschaftsKonferenz)가 수행

- 중개 기관은 연구개발 자금이 공공 연구 영역과 민간 연구 영역으로 흐르는 창

구 역할을 하며,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도입하

는 과정에서 정부에 협조

- 자문 기구인 산업-과학 간 연구연맹과 연구혁신자문위원회(EFI)는 모든 연구 이

해당사자의 각종 연구 의제 설정을 돕고, 연구 전략을 조언하는 역할 수행

- 연구 부문은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주체이고, 크게 헬름홀츠 환경 연구센터

(UFZ), 프라운호퍼 연구협회를 포함하는 공공 연구부문(대학, 정부 연구소, 4대 

연구협회)과 민간 연구부문(기업, 기타)으로 구분

¡ 또한, 독일은 연구개발 주체들의 지역적 분산과 균형 발전을 추구

- 대학, 공공 및 정부 연구소 모두 16개 주에 고루 분포

[그림 3-3] 독일의 과학기술 행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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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기관 평가체계

□ 독일의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는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국가적 사회경제 

목표 및 수요에 일치시키도록 이루어지고 있음

¡ 공공연구기관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도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연

구회 체제 운영

¡ 독일의 공공연구기관 평가는 연구회가 평가의 책임을 가지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사

회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연구회에 대한 거시적 평가를 수행

□ 독일 연구회 중 산하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가 체계화되어 있는 라이프니츠 연구회 및 

막스플랑크 연구회 사례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선정

¡ 독일의 공공연구기관 운영을 담당하는 연구회는 라이프니츠 연구회, 막스플랑크 연

구회, 프라운호퍼 연구회, 헬름홀츠 연구회 등이 있음

- 라이프니츠 연구회는 90개의 대학 외 연구기관과 연구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인류·교육, 경제·사회과학, 생명과학, 물리과

학, 환경 연구로 기관 간 밀접한 협력을 중시

- 막스플랑크 연구회는 80여개 연구소를 산하에 둔 독립·비영리연구기관으로 주

로 기초연구를 지원하며 최근 연구성과의 사업화에 주력하면서 프라운호퍼 연구

회 등과의 협력 관계 체결

- 프라운호퍼 연구회는 80여개 연구소를 산하에 둔 세계 유수의 응용연구기관으로서 

산·학·연 협력 하에 사업화 성과를 주로 창출하며, 이에 따라 매출액이 단적인 

성과지표로 활용되는 대신 별도의 정기 기관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특징

- 헬름홀쯔 연구회는 15개 연구센터를 산하에 두고 있는 연구회로서 사회, 과학계, 

산업계가 직면한 주요 이슈를 6개 분야로 나누고 장기 연구 수행

¡ 각각의 연구회는 미션, 연구 분야, 법인 성격 등에서 상이하며, 연구회별로 독자적인 

연구 평가·관리 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연구기관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라이프니츠 연구회, 막스플랑크 연구회를 벤치마킹 대상기관으로 선정

- 라이프니츠 연구회, 막스플랑크 학회 등은 철저한 중앙집권적 기관평가체계를 

구성한 반면 프라운호퍼 연구회는 정기적인 기관평가를 수행하지 않는 등 기관

별 평가·관리 체계의 차이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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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영국

1. 과학기술 행정체계

[그림 3-4] 영국의 과학기술행정체계

□ 영국 정부는 과학기술 활동에 필요한 예산 등 지원을 담당하고, 과학기술계가 연구회를 통

해 연구과제 선정, 평가 등 구체적인 의사결정 수행

¡ 과학기술위원회(CST)는 과학기술 정책 및 전략적 과제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

- 2명의 의장과 산업계 및 학계 위원 19명으로 구성되어 연 4차례 회의를 통해 정

부부처를 총괄하는 과학혁신과 관련된 전략사항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자문

¡ 정부수석과학고문(GCSA)은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관련 보좌직으로 과학기술정책의 

형성 및 집행관련 사항을 개별부처의 수석과학고문과 협의하는 등 정책형성을 위한 

기초단계 역할 수행

¡ 영국의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인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DEBIS)는 2016년 기

업혁신기술부(BIS)와 에너지기후변화부(DECC)를 통합하여 신설되었고, 과학기술관련 

주요 정책을 타 부처들과 조정･협의하여 추진하고, 과학예산 배분과 연구회 관리를 담당

¡ 정부과학청은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산하 기관으로 영국의 사회경제적 제반사항을 

고려한 연구개발 투자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2015년 향후 5년

간 영국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우선순위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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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우선순위 주요 내용

우수과학, 혁신, 산업 연계를 

목표로 국가성장 지원 및 영국 

생산성 증대

- 신기술 성장지원, 연구기반시설 및 효율성 강화, 

과학기술인력 양성, 대중과의 소통 및 대중 참여 증대, 

국제협력 강화

지역 성장 지원

- 영국의 과학 혁신의 지형도 도출을 통한 도시지역간 협력 

증대, 도시들의 미래예측 프로젝트 진행, 도시들이 공유할 

수 있는 목표 설정을 통한 협력 및 정부와의 연계 강화

기술을 이용한 저렴하고 

현대적인 대중서비스 개발

- 보건 돌봄 체계, 노화 관련 연구 진행,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부, 부처의 연구 개발 지원

위기 예방 및 대비와 

국가 보안 위험 매핑

- 과학기술을 활용한 국가 위기 및 재난 예방 및 관리 강화, 

전염병, 기후변화, 시스템 실패로 인한 위험, 국가 안보, 

위기시 과학자문그룹 소집 등을 포함

자료: Go-Science(2015),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 the next 5 years

<표 3-4> 영국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우선순위(2016-2020)

¡ 연구회는 2014년 기준 영국의 총 과학기술공학(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SET) 예산의 약 31%를 담당하는 비부처형 공공조직(Non-Departmental 

Public Bodies: NDPBs)으로 기술 분야별로 7개의 연구회가 있음

- 예술인문연구회(AHRC), 생명공학연구회(BBSRC), 경제사회연구회(ESRC), 공학물리

연구회(EPSRc), 의학연구회(MRC), 자연환경연구회(NERC), 과학기술설비연구회

(ST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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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기관 평가체계

□ 영국은 대학연구 성과평가(REF: Research Excellence Framework)의 최고 등급을 세계

적 수준(world-leading)으로 설정하여 연구의 도전성을 제고하고 경제사회적 평가 강화

¡ '14년 대학연구 성과평가부터 연구개발의 탁월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경제·사

회적 파급 효과에 대한 지표를 추가

- 기존 대학평가가 사용자 중심의 연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08년 

평가부터 양적 결과지표를 추가하고 ’14년부터 경제사회적 효과를 지표에 반영

¡ 5년 주기 기관 단위 평가와 함께, 분야별 연구 성과의 경제· 사회적 영향을 평가

- 생명공학연구회(이하 BBSRC)는 산하 8개 연구기관에 대한 5년 주기의 평가(IAE, 

Institution Assessment Exercise)를 실시

- BBSRC가 수립한 5년 주기 전략계획상 우선순위에 대한 기관고유사업, 정부지원 

사업, 지식이전 및 상용화 사업의 성과 부합성을 평가

□ BBSRC는 국내 임무중심형 기관평가가 지향하는 목표와 유사하게 소관 연구기관을 세

계적 수준의 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고, 이원화된 평가위원회 구

성이 국내 기관평가 체계와 유사하여 벤치마킹 대상으로 선정

¡ BBSRC는 소관 연구기관이 세계적 수준의 기관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도록 평

가기준을 세계적 수준(world-leading)으로 설정

¡ BBSRC의 평가위원회는 개별 연구기관을 평가하는 평가위원회와 종합평가위원회로 

이원화하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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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일본

1. 과학기술 행정체계

[그림 3-5] 일본의 과학기술행정체계

자료: 內閣府, http://www8.cao.go.jp/cstp/soshiki/kikouzu.html

□ 일본은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 창출을 위해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CSTI)가 컨트

롤 타워 역할을 하고, 내각부에서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책정과 추진을 일원화

¡ 일본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문제 극복과 4차 산업혁명 대비 등 경제 체질 개선을 

목적으로 2014년 내각부 설치법을 개정하고, 과학기술 행정체계를 개편

- 2013년 2차 집권에 성공한 일본의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는 제조업의 국제 경

쟁력 제고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창출 등을 목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대대

적인 개선을 약속

- 2014년 CSTI 및 내각부의 기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내각부 설치법을 일부 개

정하여 과학기술 행정체계를 개편

¡ 개편된 과학기술 행정체계에 따라 내각부 과학기술정책담당대신과 CSTI에서 과학기

술정책방향을 수립하고, 내각부가 국가 R&D 집행을 일원화하여 추진

-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기획, 입안 및 종합 조정 업무를 문부과학성에서 내각부로 

이관하여 과학기술정책의 추진을 일원화하고, 국가 혁신 활동에 합리적인 조직

체제로 정비

http://www8.cao.go.jp/cstp/soshiki/kikouzu.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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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책담당대신은 한국의 장관급으로 과학기술정책이 국가 전체적으로 통

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기획, 입안, 종합 조정 과정에서 정리자로서의 

역할 수행

- CSTI는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을 조망하면서 기본 정책 기획입안 및 종합 조정 

실시하는 기구로서 일종의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임

§ 과학기술 정책 조사 심의, 과학기술 예산 및 인재 자원 배분 등에 관한 조사 

심의, 국가 주요 연구개발 평가,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에 의한 혁신 창출 

촉진 등 수행

§ CSTI는 내각총리대신이 의장을 맡으며, 관련 분야 각료 및 전문가 등으로 14

명의 의원을 구성1)

역할 구분 의원 목록 이름

의장 -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

의원

각료

(장관급)

- 내각관방장관 스가 요시히데

- 과학기술정책담당대신 마츠야마 세이지

- 총무대신 노다 세이코

- 재무대신 아소 타로

- 문부과학대신 하야시 요시마사

- 경제산업대신 세이코 히로시게

관련행정

기관장
비상근 - 일본학술회의 회장 샨지 쇼우이

전문가

상근 - 전 정책연구대학원 부총장 우에야마 타카히로

비상근

- 후지쯔 상무 카지와라 유미코

- 도호쿠대학 교수 코타니 모토코

- 미쓰비시화학 회장 고바야시 요시미츠

- 스미토모화학 대표이사 토쿠라 마사오

- 물질재료연구소 이사장 하시모토 가즈히토

- 나고야대학 총장 마츠오 세이치

자료: 內閣府, http://www8.cao.go.jp/cstp/yushikisyahoka.html

<표 3-5>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 의원 현황 

1) 의원의 과반수 이상을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문가 의원의 임기는 3년이고, 필요시 연임 가능(기존 2년
에서‘ 13년 이후 중장기 전략 수립 강화 일환으로 3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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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행정체계 개편과 동시에 연구개발 성과를 최대화를 목적으로 공공연구기관 

관리체계를 개편하여 연구개발의 특성에 따라 기관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

¡ 일본의 공공연구기관은 2001년부터 독립행정법인으로 지정되어 업무의 효율성과 자

율적 업무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나, 연구개발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일률적인 

관리로 개편 요구 발생

- 2001년부터 실시한 일본 독립행정법인제도는 개별 중앙부처의 행정 활동 및 정

책의 실행 관련 사무를 분리하여 담당기관으로 이관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자

율성, 투명성을 확보 

- 독립행정법인의 관리는 총무성이 독립행정법인의 신설 목적변경, 제도개정/폐지 

등을 총괄하며, 개별 중앙부처의 대신(장관)이 수행하는 목표 설정 및 평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 그러나 독립행정법인의 일률적인 관리로 인하여 연구개발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

지 못하고, 엄격한 재정 규율로 인해 장비 유지·보수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개편 필요성 논의

[그림 3-6] 일본의 공공연구기관 구성체계

¡ 2015년 독립행정법인체계를 개편하여 연구개발법인 유형을 신설하고, 연구개발법인

의 특성에 맞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율을 정비함

- 연구개발법인은 연구개발성과의 최대화를 목적으로 하며 중장기적으로 목표를 

관리하고(최대 7년),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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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법인 중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3개 기관은 특정

국립연구개발법인으로 지정하고, 별도 규정 마련

§ 특정국립연구개발법인으로 지정한 3개 연구기관은 이화학연구소(RIKEN), 물

질재료연구기구(NIMS),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 등임

§ 특정국립연구개발법인으로 지정된 기관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연구자의 급여

를 고액으로 설정이 가능하게 하는 등 자율성을 부여받고, 대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를 창출하지 못할 경우 담당 부처에서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성이 강화됨

구분 개편 전 개편 후(2015.4)

법인 분류
① 독립행정법인(92개)

② 특정독립행정법인(8개)

① 중기목표관리법인
② 연구개발법인

(특정국립연구개발법인)
③ 행정집행법인

법인 수 100개 87개

각 부처별 
(주무대신)

역할

중기목표 제시 및 이에 대한 평가
(평가 결과에 따른 조정 기능은 X)

중기목표 제시, 이에 대한 평가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조정 기능 부여

부처단위
평가

모든 법인의 평가를 각 부처의 
‘독립행정법인 평가위원회’에서 진행

(연구개발법인의 경우)
각 부처의 ‘국립연구개발법인 심의회’에서 

진행
(실질적인 평가 수행)

정부단위
통합평가

총무성의
‘정책평가·독립행정법인 평가위원회’

(실질적인 평가 수행)

총무성의
‘독립행정법인 평가제도위원회’

(중장기 메타평가 방식)

<표 3-6> 일본 공공연구기관 관리체계 개편 전후 비교

2. 연구기관 평가체계

□ 일본의 공공연구기관 평가는 담당 부처가 독립행정법인의 목표와 평가에 관여하는 

PDCA(Plan-Do-Check-Action) Cycle에 따라 이루어짐

¡ 담당 부처가 공공연구기관에 정확하고 명확한 목표를 부여하고, 목표에 따라 실질적

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함

¡ 공공연구기관은 자체평가서를 매년 담당 부처에 제출하고, 담당 부처는 부처 내 연

구개발심의회를 통해 연도평가, 예상평가, 실적평가 등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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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국립연구기관으로 지정된 3개 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기관 내에 평가담당부서를 

독립적으로 설치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체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외부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도록 함

- 특정국립연구기관은 특별법에서 설정한 평가기준 및 평가등급부여방법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

보하도록 함

- 담당 부처는 연구개발심의회 내의 별도 부회에서 특정국립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서를 심의함

[그림 3-7] 일본의 공공연구기관 평가체계



제3장 해외 과학기술 행정체계 

  41

제6절 중국

1. 과학기술 행정체계

□ 중국은 국무원이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 정책

을 강력하게 실행하여 정부가 주도적으로 과학기술 육성에 개입하고 있음

¡ 국무원은 중국 공산단의 최고 기관인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기본방침 아래 행정

을 집행하며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함

- 국무원은 중국과학원, 중국사회과학원, 중국공정원, 국무원발전연구중심, 국가자

연과학기금 등 15개 직속기구와 14개 직속사업단위를 산하에 두고 과학기술 정

책을 수립함

- '16년 국무원에서 발표한 13차 5개년 규획(2016~2020년)에서 2050년까지 세계 과

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대규모 과학기술에 대한 자원

을 투입하고 있음

¡ 과학기술부는 국무원의 설정한 과학기술 정책 방향에 따라 실제로 과학기술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집행기관임

-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정보연구소, 과학기술발전전략 연구원 등 14개 내부기관

과 17개 직할 사업부문을 통해 과학기술 정책을 실행함

¡ 그 외 관련 부처 및 각 부처별 산하 연구소들은 부처 업무에 관련된 연구 활동을 수

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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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중국의 과학기술행정체계

자료 : STEPI, 중국의 과학기술정책과 행정체제 변화,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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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기관 평가체계

□ 중국은 세계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연구기관 평가체계를 개혁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자율성 확대, 목표지향적 평가체계 구현, 연구의 질적 평가 강화, 연구성

과의 경제·사회적 영향 평가 실시 등을 추진할 계획 

¡ 중국은 '16년 국무원에서 발표한 13차 5개년 규획(2016~2020년)에서 국민경제 및 사

회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혁신을 강조하고, ‘50년까지 세계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

약하기 위한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을 제시

¡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의 주요 목표는 과학기술과 경제 융합, 효율적 혁신자원 배치, 

중점 분야 획기적 성과 창출, 자주혁신능력의 전면적 제고, 혁신형 국가와 인재강국 

도약으로 설정

¡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에서 연구기관 평가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중국 과학기술의 질

적 성장 도약을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장기 목표지향적인 

평가체계를 구현하고, 연구의 질적 평가를 강화하는 동시에 연구성과의 경제·사회적 

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평가체계를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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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네덜란드

1. 과학기술 행정체계

□ 네덜란드는 정부, 자문기구, 금융기관, 고등교육기관, 공공연구기관, 유럽연합, 민간기업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연결된 개방적이고, 접근가능한 과학시스템을 구축

¡ 네덜란드의 과학기술정책을 책임지고 실행하는 부처는 교육문화과학부와 경제기후

부이고, 자문기구로는 과학기술혁신자문위원회가 있음

- 교육문화과학부(OCW, Ministerie van Onderwijs, Cultuur en Wetenschap)는 우수

한 연구자, 우수한 시설을 갖춘 양질의 과학시스템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기

본 연구자금을 배분

- 경제기후부(EZK, Ministerie van Economische Zaken en Klimaat)는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네덜란드를 위해 경제 성장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과학기술정책을 추진

- 과학기술혁신자문위원회(AWTI, De Adviesraad voor wetenschap, technologie en 

innovatie)는 정부 및 의회에 과학 연구, 기술개발과 혁신 정책 등을 자문

[그림 3-9] 네덜란드의 과학기술행정체계

자료 : https://www.ocwincijfers.nl/wetenschap/wetenschapsstel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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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의 과학기술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자금으로는 정부가 투자하는 기본 

연구자금과 민간 금융기관이 투자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유럽연합 등 국제기구에

서 투자하는 연구자금 등이 있음

¡ 정부연구자금은 공공연구기관을 통해 분배되는데, 대표적인 공공연구기관으로는 네

덜란드과학연구진흥원(NWO)과 왕립네덜란드학술원(KNAW) 등이 있음

- 네덜란드과학연구진흥원(NWO, Netherlandse Organizatie voor Wetenschappelijk 

Onderzoek)은 정부의 연구자금을 대학 및 산하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프로젝

트에 배분

- 왕립학술진흥원(KNAW, Koninklijke Nederlandse Akademie van Wetenschappen)

은 대학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별 연구자에게 자금을 지원

¡ 네덜란드는 과학기술개발을 담당하는 공공조직과 민간기업이 긴밀한 협력네트워크

를 구축하고, 전세계적으로 개방하고, 접근가능하도록 하여 높은 질적 수준과 생산

성을 인정받음

- 네덜란드에는 Philips(전자), Unilever(식품), Shell, Akzo Novel, DSM(이상 화학)과 

같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고,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혁신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음

- 네덜란드의 과학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연구자당 논문건수 및 피인용도, 혁

신기업수 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0] 네덜란드의 과학기술수준

자료 : https://www.ocwincijfers.nl/wetensc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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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기관 평가체계

□ 네덜란드의 연구기관 평가는 세계적인 수준을 지향하고, 과학기술연구를 통해 사회와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연구자를 육성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 

¡ 네덜란드 정부는 '14년 ‘과학비전 2025(Wetenschapsvisie 2025)’을 발표하고, 향후 

10년 안에 네덜란드의 과학기술 수준이 세계 5위권에 드는 것을 목표로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구기관 평가도 세계 최고 수준에 맞추고 있음

¡ 네덜란드는 과학시스템의 성공요인으로 개방성을 강조하고, 공공연구기관이 민간 혁

신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와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

가함

¡ 우수한 연구자에 의해 우수한 연구가 수행될 수 있으므로 연구기관이 연구자 육성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특히 여성연구자 육성노력에 대한 평가가 강화되는 

추세임



제4장 해외 공공연구기관 평가 동향

1. 미국

2. 프랑스

3. 독일

4. 영국

5. 일본

6. 중국

7. 네덜란드





제4장 해외 공공연구기관 평가 동향 

  49

제1절 미국

1. 미국 에너지부(DOE) 연구기관 평가

가. 평가개요

(1) 기관개요

□ DOE는 미국 에너지 자원 담당 부처로 주로 에너지, 국가핵안전, 환경의 질 개선과 관련

된 과학기술분야를 지원하고, DOE의 부서인 DOE 과학국에서 산하 국립 연구소를 대상

으로 정기적인 기관평가 실시

¡ (연혁) DOE 과학국은 1942년 개시된 맨하탄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수차례 개편을 겪

으면서 원자력 및 에너지 정부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연도 명칭 내용

1942-1946 맨하탄 프로젝트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세계 최초의 핵무기 개발 연구
를 개시함과 동시에 미국 최초의 국립 연구소를 설립

1946-1974 원자력 위원회
2차 세계대전의 종결 이후 원자력 연구개발의 책임을 전쟁부로
부터 이전받았으며, 국립연구소와 분자가속기 네트워크 등을 관
리하며 물리학 발전에 이바지

1974-1977 에너지연구개발국
연구 범위를 일반 에너지 분야로 확장하고, 연간 연구 투자금 또
한 확대 됨

1977-1998 에너지연구국
최초로 대통령의 직접 지명 하에 국장이 임명 되었고 DOE 연구
개발 프로그램 등에 관련 자문을 제공 

1988-현재 과학국
미국 내에서 에너지 과학연구를 선도하는 원자력 및 에너지 정
부조직으로서 물리학 분야의 기초연구를 지원하고  수행

<표 4-1> DOE 과학국의 주요 연혁

자료: https://science.energy.gov/about/history/ 2018.06월 접속

¡ (조직) DOE 과학국은 국장실 산하에 실무지원부, 과학프로그램부 및 자원관리부로 

구성

- (실무지원부) DOE 산하 연구소를 관리하는 부서로서 성과기반 관리 및 관리수행

계약(M&O Contract)을 통해 각 연구소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

§ 실무지원부는 각 연구소별 현장사무소, 안전보안정책실, 연구소정책지원실, 

프로그램운영실, 통합지원센터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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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프로그램부) 과학국 내에서 다뤄지는 과학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기관에서 과학프로그램들을 적절히 지원 중인지 등의 관리 총괄 

§ 첨단과학컴퓨터연구, 기초에너지과학, 생명 및 환경연구, 융합에너지과학, 고

에너지물리학, 핵물리학 등 6개의 과학프로그램들을 관리하는 부서로 구성되

고, 인력개발실, 프로젝트 평가실, SBIR/STTR 프로그램실 등 3개 개별부서를 

포함

- (자원관리부) 실무지원부 및 과학프로그램부가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

도록 경영 지원

§ 예산관리실, 지원금 및 계약지원실, 과학기술정보실, 정보기술서비스실, 과학커

뮤니케이션 및 대외업무실, 행정실 등으로 구성

[그림 4-1] DOE 과학국 조직도 

자료: https://science.energy.gov/about/organization/ 2018.06월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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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18년 과학국의 예산 총액은 약 44억 달러이고, 이중 산하 연구소에 지원되는 

R&D 예산은 41억 달러, 연구소의 인프라 구축에 지원되는 예산은 0.8억 달러임

구분 2016 2017(B) 2018(A)
전년 대비 

증감액(A-B)

과학연구 
프로그램

첨단과학컴퓨터연구 599,782 647,000 722,010 75,010

기초에너지과학 1,794,412 1,871,500 1,554,500 -317,000

생명·환경 연구 588,145 612,000 348,950  -263,050

융합에너지과학  427,267 380,000 309,940  -70,060

고에너지물리학 774,153 825,000 672,700  -152,300

핵물리학 600,954 622,000 502,700 -119,300

소계 4,784,713 4,957,500 4,110,800 -846,700

교수·과학자 프로그램 19,500  19,500  14,000   -5,500

연구소 인프라 113,600 130,000 76,200  -53,800

중소기업혁신연구 144,387 0 0 0

기타 예산 352,238 285,069 271,516 -13,553

합계 5,414,438 5,392,069 4,472,516 -919,553

<표 4-2> DOE 과학국 예산 추이
(단위 : 천 달러)

자료: DOE Office of Science, FY 2016 - FY 2018 Office of Science funding summary, 2018

□ (주요 연구분야) DOE 과학국은 첨단과학컴퓨터연구, 기초에너지과학, 생명·환경연구, 

융합에너지과학, 고에너지물리학, 핵물리학 등 6가지의 분야를 연구 

¡ (첨단과학컴퓨터연구) 응용 수학, 컴퓨터 과학, 고성능 네트워크, 전산 파트너십 및 교

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DOE의 과학적 계산 분야에 발전을 담당

¡ (기초에너지과학) 새로운 에너지 기술의 기초를 제공하고, 전자·원자 및 분자 수준

에서 물질과 에너지를 이해하여 이를 예측 및 제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 (생명·환경연구) 미생물 및 식물의 다양성으로부터 생물학적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

하는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등 생물학적 프로세스를 탐구 및 연구

¡ (융합에너지과학) 넓은 범위의 온도와 밀도에서 주변 환경과의 플라즈마 및 그 상호

작용을 연구하여 물질의 근본적인 이해를 넓히고 융합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데 필요

한 과학적 토대를 구축



52  주요국의 기관평가 조사분석을 통한 임무중심형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 (고에너지물리학) 물질과 에너지의 가장 기초적인 구성요소를 발견하고, 공간과 시

간의 본질을 탐구하여 물리학을 기반으로 우주의 작동원리 등을 이해 및 연구

¡ (핵물리학) 모든 형태의 핵 물질을 발견, 탐색하고 핵 물질의 다양한 형태와 복잡성

을 설명하기 위해 이에 대해 실험적·이론적으로 연구

(2) 평가목적

□ DOE는 연구소 운영자가 과학국에서 설정한 연구목표를 적극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연구 및 경영 면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

¡ 성과목표 및 전략목표를 설계하고, 기관 평가와 사업 평가 등을 통해 연구를 활성화

하고 연구소의 업적 달성 등을 독려

¡ 연방정부의 수요에 상응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소별로 전략들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

(3) 평가대상

□ DOE 산하 연구소 17개 중 10개의 연구소를 과학국이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기관평가를 실시

[그림 4-2] DOE 연구소 목록 및 지역 분포도

자료: https://science.energy.gov/laboratories/ 2018.06월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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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E 과학국 산하의 10개의 연구소는 모두 정부소유/계약운영(GOCO:Government- 

Owned, Contractor-Operated) 형태로 운영됨

¡ 연구소 운영주체는 대한이나 민간기업이지만, 기관평가는 전적으로 DOE 과학국의 

관리, 통제를 받음

¡ 과학국 산하의 10개의 연구소는 에너지 관련 기초연구를 수행하여 연구 분야는 유사

하지만, 각 연구소별 예산 및 연구원수가 상이함

¡ DOE 과학국은 연구소에 현장사무소 직원을 파견하여 기관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

고, 현장사무소의 인력규모는 각 연구소별 상이한 예산 및 연구원 수에 따라 최소 4

명~ 최대 37명까지 분포

연구소명 주요 연구분야 예산($) 연구인력(명)
현장사무소
직원(명)

Ames Laboratory
재료공학
material engineering

53.2M 303 4

Argonne National 
Laboratory

재료학
material science

770M 3,206 30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

광양자학
photon science

576.1M 2,618 27

Fermi National Accelerator 
Laboratory

입자물리학
particle physics

417.5M 1,793 14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핵물리학
nuclear physics

802.9M 3,302 22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지속가능한 에너지과학
sustainable energy science

1,345M 4,421 37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

중성자학
neutron  science

842M 4,183 36

Princeton plasma Physics 
Laboratory

전산학
computational science

92.9M 3,206 13

SLAC National Accelerator 
Laboratory

플라즈마 및 융합 과학
plasma and fusion science

470.4M 1,524 17

Thomas Jefferson National 
Accelerator Laboratory

전자기반 가속기 연구
electron-based accelerator 
research

184.1M 699 11

<표 4-3> DOE 과학국의 평가대상

자료: DOE Office of Science, The U.S. Department of Energy’s Ten-Year-Plans for the Science 
and Energy National Laboratorie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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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체계 및 절차

(1) 추진체계

[그림 4-3] DOE 과학국의 산하 연구소 평가 추진 체계

□ 과학프로그램부는 연구 분야 평가, 실무지원부는 경영 분야 평가를 각각 시행하고, 과

학국 국장은 평가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함

¡ (과학프로그램부) 과학프로그램부는 연구소별 현지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연구 분야

의 평가를 실시하며, 해당 연구소에 별도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발주기관 또한 평가

에 참여함

¡ (실무지원부) 실무지원부와 각 연구소에 파견된 현지사무소 직원은 경영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

- (연구소정책지원실) DOE 산하 연구소 성과평가계획(이하 PEMP, Performance 

Evaluation & Measurement Plan)의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현지사무소에서 작

성한 PEMP 검토 및 연구소 평가 과정과 절차에 대한 해석을 제공함

- (연구소별 현지사무소) 연구소의 수행목표 및 성과목표의 가중치 설정 후 PEMP

를 작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연구소 운영자와의 PEMP 협상, 중간실적점검 및 

연말평가보고서 작성 등의 역할을 수행

- (통합지원센터) PEMP 작성시 연구소별 현지사무소를 지원하고, 평가기간 동안 

할당된 성과에 대하여 감독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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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국 국장) 과학국 국장은 평가를 총괄하고, 과학프로그램부 및 실무지원부의 

의견을 취합한 후 성과급 결정 등 최종 의사결정 수행

(2) 평가절차

PEMP 작성가이드라인 제공 DOE 과학국 연구소정책지원실

⇩
PEMP 작성 DOE 과학국 현지사무소

⇩
PEMP 검토 및 승인 DOE 과학국 검토위원회

⇩
중간 성과 점검 DOE 과학국 현지사무소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연구소

⇩
연구 분야 평가 DOE 과학국 과학프로그램부

경영 분야 평가 DOE 과학국 현지사무소

⇩
성과평가 최종결과 및 성과급 결정 DOE 과학국장

⇩
평가결과 공개 DOE 과학국 웹사이트

[그림 4-4] DOE 산하 연구소의 평가 추진 절차

 자료: https://science.energy.gov/lp/laboratory-appraisal-process/ 2018.06월 접속 및 재구성

□ 평가의 전 과정은 PEMP 수립으로부터 시작해서 총 1년 8개월 정도 소요되고, DOE 과

학국 및 연구소의 이해관계자의 협의를 통해 평가가 진행됨

¡ (PEMP 작성가이드라인) DOE 과학국 내 연구소정책지원실에서 평가결과의 신뢰도 

제고, 평가결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체계 등을 고려하여 PEMP 가이드라인을 제시

¡ (PEMP 작성) DOE 과학국 내 연구소정책지원실에서 작성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연구소의 현지사무소에서 연구소의 핵심역량과 향후 연구 전략 등을 고려하여 

PEMP 작성

- 2017년에 평가한 SLAC 국립가속기 연구소의 PEMP는 총 47페이지 분량이고, 연

구소정책지원실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통으로 적용되는 목표를 제시하고, 연구

소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별 가중치 및 측정방법 등을 차별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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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SLAC 국립가속기 연구소의 PEMP

자료: DOE Office of Science, Contractor Performance Evaluation and Measurement Plan for 
Management and Operations of the SLAC National Accelerator Laborator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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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able Outcome 설정) PEMP 작성과 동시에 DOE 과학국은 당해 연도 연구소에 요

구하는 가장 중요한 성과(Notable Outcome)를 설계하고, 연구소가 중점적으로 

Notable Outcome를 관리하도록 함

- Notable Outcome 설계 시작: 과학프로그램부의 각 평가자가 S&T 분야를 선정 

후, 실무지원부의 각 평가자가 M&O 분야에 대하여 Notable Outcome을 선정

- Notable Outcome 조정: 과학프로그램부의 각 평가자가 S&T 분야를, 실무지원부

의 각 평가자가 M&O 분야에 대하여 각 부국장과 협의하여 Notable Outcome 초

안의 적절성을 검토 한 뒤 수정 작업 진행

- Notable Outcome 최종본 도출: Notable Outcome 최종본을 도출하고 연구소와의 

협의 후 연간 PEMP에 반영, 과학국 국장은 최종 승인을 내림

¡ (PEMP 검토) DOE 과학국의 현지사무소에서 작성한 PEMP를 검토하기 위해서 과학

국 내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연구소별 PEMP를 검토함

- PEMP 검토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지 않고, 내부 전문가로만 구성하는 

것이 특징임

§ 검토위원회 위원 구성 : 연구소정책지원실장(위원장), 현지사무소 부서장 중 

2인, 과학프로그램 부서장 중 2인, 통합지원센터 담당자 

- PEMP 검토위원회의 연구소별 PEMP 심의기준은 다음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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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심의 기준

도입부

- SC 지침에 따른 연구소 운영관리 계약자(Contractor)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결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는가?

- 평가 등급 및 인센티브를 재조정(필요시)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설명되어 

있는가?

- 제공된 PEMP 표준 지침을 연구소 특성에 맞게 수정한 내용이 타당한가?

연구분야 

목표 및 지표

- DOE 고객별 성과목표(Goal / Objective) 가중치 및 계산 방식이  올바르게 

제시되어 있는가?

- DOE 에서 제공한 표준 양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관 특성에 따른 내용 변경 및 

보완 사항이 타당한가?

- 개별 성과지표(measure / target)가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주도록 되어 있는가, 또 관련 프로그램 담당부서가 명시되어 있는가?

경영분야 

목표 및 지표

- 성과목표(Goal / Objective) 가중치 및 계산 방식이 올바르게 제시되어 있는가?

- 평가자가 각 성과목표를 평가할 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가?

- 개별 성과지표(measure / target)가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주도록 되어 있는가, 또 기대 성과수준(B+)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가?

- 개별 성과지표(measure / target)가 기본적으로 행동 또는 과업(Activity) 중심이 

아닌 결과물(outcome/result)중심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성과지표(measure / target)의 개수와 형식(정성적/정량적)이 연구소 

운영주체contractor가 해당 성과목표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표 4-4> PEMP 검토위원회의 심의 기준

자료: https://science.energy.gov/lp/laboratory-planning-process/ 2018.06월 접속 및 재구성

¡ (중간성과 점검) 연구소별 현지사무소는 PEMP 대비 중산 실적을 점검하여 현안 이

슈를 검토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연구소 운영주체로 하여금 기관평가 이전에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 (자체평가) 연구소는 DOE 과학국에서 최종 승인한 PEMP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

고, 자체평가보고서를 현지사무소에 제출

- 자체평가는 성과목표(Goal / Objective)별 핵심성과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자체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있고, 자체평가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량지표

를 같이 제시하는 추세임

- 2017년에 평가한 SLAC 국립가속기 연구소의 자체평가보고서는 총 65페이지 분량

으로 연구소가 수행한 과학프로그램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세부성과목표 수준에서 

자체평가등급을 부여하고, 세부성과목표의 핵심성과를 정성적으로 기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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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SLAC 국립가속기 연구소의 자체평가보고서

자료: SLAC, FY2017-SLAC Performance Evaluation and Measurement Plan Self-Evaluatio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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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평가) 과학프로그램부는 연구분야 평가, 현지사무소는 경영 분야 평가를 실시

하고, 분아별 평가 등급은 연구소 운영주체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 평가결과의 

수용성을 제고함

- 현지사무소에 DOE 과학국 직원이 상주하면서 평가계획 수립, 중간성과 점검 및 

경영평가를 수행하고, 모든 과정은 연구소와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적임

- 2017년에 평가한 SLAC 국립가속기 연구소의 평가보고서는 현지사무소에서 총 

46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세부성과목표별 핵심성과, 세부성과

별 가중치에 따른 성과목표의 평가등급, 성과급 산정 결과 등으로 구성됨

[그림 4-7] SLAC 국립가속기 연구소의 평가보고서

 자료 : DOE Office of Science, Performance Evaluation Report of the SLAC National 
Accelerator Laborator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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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결과 및 성과급 결정) DOE 과학국장은 연구 및 경영 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성

과평가 최종결과를 확정하고, 최종결과에 따른 연구소별 성과급을 결정함

¡ (평가결과 공개) 연구소의 성과목표 별 평가 등급을 명시한 평가 결과를 과학국 웹 

사이트에 공식적으로 게재함

(3) 평가항목

□ (평가항목) DOE 과학국 내에 10개 연구소에 대해 총 8개의 공통적인 성과목표 및 가중

치를 설정하여 그에 따른 달성도를 일괄적으로 측정

¡ PEMP의 평가항목체계는 목표(Goals) - 세부목표(Objectives) - 측정지표(Measures) 

등 3단계로 구성되고, 이중 목표 및 세부목표는 공통항목이고, 측정지표는 연구소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 가능

- DOE 과학국의 산하 연구소 평가는 2006년 이전까지 연구소별 특성에 맞는 평가

지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였으나, 연구소별 상이한 평가지표에 따라 일

관성 및 신뢰성, 계약자 보상체계 부적절 등이 현안 이슈로 제기되면서 현재와 

같은 공통지표 체계를 도입함

- 2006년 도입된 공통지표 체계는 목표(Goals) - 세부목표(Objectives) - 측정지표

(Measures)의 3단계로 나누고, 상위2레벨은 공통지표를 적용하여 평가의 공정성

을 확보하고, 각 단계의 가중치 및 마지막 단계의 지표체계의 자율화를 통해 연

구소의 특성을 반영함

- 경영 분야의 측정지표는 전년대비 X% 증가와 같은 절대적 성장이 아닌 산업평

균 또는 DOE 산하 연구소 평균과 비교하고 있음

¡ 8개 성과목표 중 연구 분야는 3개의 성과목표(1.0~3.0), 경영 분야는 4개의 성과목표

(5.0~8.0), 리더십 분야는 1개의 성과목표(4.0)로 구성, 이에 따른 세부적인 성과목표 

또한 공통적으로 설정 

- 연구 분야의 목표는 임무 달성도 및 연구장비의 설계·정비·구축·운용, 연구

프로그램 관리 등으로 구성

- 리더십 분야는 운영자의 리더십 및 경영 능력을 평가

- 경영 분야는 환경 및 안전, 행정 시스템, 시설 및 인프라, 보안 및 위기관리 능

력 등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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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 분야의 성과목표 개수가 더 많지만, 과학국에서는 각각의 연구소에 대하여 

연구 분야에서 더 높은 성과를 창출하기를 기대하여 성과급 가산 시 연구 분야

의 평가기준을 경영 분야의 평가보다 엄격하게 적용함

□ (가중치) DOE는 8대 평가지표는 모든 연구소에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8대 항목별 

가중치는 해당 연구기관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를 인정하고 있음

¡ 연구 분야 목표 및 세부목표에 대한 가중치는 DOE 과학국 내 과학프로그램부가  예

산을 지원하는 DOE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함

¡ 경영 분야 목표 및 세부목표에 대한 가중치는 각 연구소에 파견되어 있는 현지사무

소가 해당 연구소와 협의하고, DOE 본부의 지원을 받아 결정함

¡ 리더십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중치가 없으나 성과급 계산시 연구 및 경영 분야 

각각에 25%씩 가산됨

성과목표 가중치

연구 분야

1.0 임무달성도 14

2.0 연구장비 설계·정비·구축·운용 61

3.0 연구프로그램 관리 25

합계 100

리더십 4.0 리더십과 경영 능력 - *

경영 분야

5.0 환경, 보건위생, 안전 30

6.0 행정 시스템 30

7.0 시설 및 인프라 30

8.0 보안 및 위기관리 능력 10

합계 100

<표 4-5> DOE 과학국의 기관평가 성과목표별 가중치(SLAC 연구소)

자료: DOE Office of Science, Contractor Performance Evaluation and Measurement Plan for 
Management and Operations of the SLAC National Accelerator Laborator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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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과항목 체계 주요 내용

연구 

분야

<성과목표 1.0> 임무달성도
    1.1 과학기술성과가 관련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
    1.2 과학기술에의 질적 리더십

실제 연구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Citation은 물론, 
전문가 견해, 저명 연구기관 
소속까지 다양한 평가를 
시행함

<성과목표 2.0> 연구시설장비 설계, 정비, 구축, 운용
    2.1 연구장비 설계(착수 단계 및 확정 단계)
    2.2 연구장비 구축 및 부품 조립(실행 단계)
    2.3 연구장비 운용(유용성, 정확성, 효율성 등)
    2.4 연구소의 내부 연구진과 외부 연구자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비 활용도

시설물의 계획과 예산의 준수 
정도 및 효율성을 측정함

<성과목표 3.0> 연구프로그램 관리
    3.1 전략적 계획, 과학적 수용성에 대한 관리, 사업 

비전
    3.2 연구 프로젝트/사업/시설 관리
    3.3 수요자 요구에의 대응성과 의사소통

연구 전반에 관한 운영 
지표로, 연구 목적 설정에서, 
능력배양, 인재 등용, LDRD 
(Laboratory Directed R&D)의 
효과적 운영까지를 측정함

리더십

<성과목표 4.0> 리더십과 경영 능력(stewardship)
    4.1 연구소의 리더십 및 경영 능력
    4.2 연구소의 경영 실적
    4.3 운영자의 자체적인 공헌도

전략적 비전제시, 기업 
참여도, 지역사회와의 관계 
및 지식이전 실적을 측정함

경영 

분야

<성과목표 5.0> 환경, 보건위생, 안전
    5.1 작업 안전도 및 보건위생 프로그램
    5.2 환경 관리 시스템

환경, 안전 및 보건 항목은 
핵관련 연구소를 다수 보유한 
DOE의 중요평가 항목임 

<성과목표 6.0> 행정 시스템
    6.1 효율적, 효과적이며 신속한 회계경영 시스템
    6.2 효율적, 효과적이며 신속한 조달 및 자산 경영 시스템
    6.3 효율적, 효과적이며 신속한 인적자원 경영 시스템 

및 다문화 프로그램
    6.4 내부 회계감사-감독, 품질 등에 대한 효율적, 

효과적이며 신속한 운영자 감사 시스템
    6.5 효과적인 기술 이전과 지적 자산의 사업화

인사, 재정, 총무 등의 항목은 
Business System항목을 통해 
평가함

<성과목표 7.0> 시설 및 인프라
    7.1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수명주기비용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설 및 인프라 관리
    7.2 향후 연구소 사업 지원에 필요한 시설 및 인프라의 

보유·구매계획

연구시설의 계획 및 유지 
관리 등을 평가함

<성과목표 8.0> 보안 및 위기관리 능력
    8.1 효율적, 효율적인 위기 관리 시스템
    8.2 기밀/일반 정보 보호를 위한 효율적, 효과적인 

사이버 보안
    8.3 특수 핵물질, 보안 물질/경보, 민감 정보 및 자산에 

대한 효율적, 효과적인 보안 시스템

DOE의 특성상 국가방위 
시스템, 핵 등 보안에 중점을 
두었음

<표 4-6> DOE 과학국의 기관평가 성과항목 및 주요내용

자료: https://science.energy.gov/lp/laboratory-appraisal-process/ 2018.06월 접속 및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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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등급) 평가 대상인 10개 연구소에 동일한 평가체계 및 점수부과시스템(Report 

Card)을 일괄적으로 적용함 

¡ 각 연구소의 기관평가는 점수부과시스템으로 11개의 등급으로 표기하여 절대평가를 실시

- 상대평가를 인한 연구소별 경쟁 구도를 지양하고 점수부과시스템을 통해 일괄적인 절

대평가 방식으로 성과별 등급을 A+에서 F까지 11개의 등급으로 표기하여 결과 통보

최종 

등급
A+ A A- B+ B B- C+ C C- D F

점수 4.3-4.1 4.0-3.9 3.7-3.5 3.4-3.1 3.0-2.8 2.7-2.5 2.4-2.1 2.0-1.8 1.7-1.1 1.0-.0.8 0.7-0

<표 4-7> DOE 과학국의 기관평가 평가등급

자료: https://science.energy.gov/lp/laboratory-appraisal-process/ 2018.06월 접속

□ (평가기준) 세부적인 성과목표별로 등급 산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평가의 기준

을 명확히 하고 있음

¡ PEMP에는 세부 평가항목별 등급부여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모든 평가 항목

에 이 같은 등급부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평가자의 개인별 편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구분 평가기준

등급별

평가 

기준

A

특정 학문분야에서 연구자들의 기존 생각을 바꾸거나, 핵심 난제를 해결하

여 연구분야를 한 단계 진보시킴

관련 분야에서 지대한 관심과 열정을 이끌어냄

B+

기대한 만큼의 impact 를 줌

모든 관련 영역에서 관련 전문가들로부터의 심도 있는 의견과 토론을 이끌

어냄

B
적어도 1개 이상의 핵심 연구영역에서 깊이 있는 전문가 토론을 이끌어 내

지 못함

C
한 연구영역에서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지 못하였고, 전문가 의견에서 프

로그램 진행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코멘트를 받음

D 복수의 프로그램에서 실패

F
전반적인 과학 역량 미흡 또는 과학적으로 의미 없는 성과를 있는 것으로 기만

(Scientific Fraud) 

<표 4-8> 평가등급·평가항목별 평가기준(SLAC 연구소의 연구 분야의 임무달성도 항목 평가기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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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OE Office of Science, Contractor Performance Evaluation and Measurement Plan for 
Management and Operations of the SLAC National Accelerator Laboratory, 2017

다. 평가결과 및 활용

(1) 평가 결과

□ 평가 결과는 규모 및 연구분야가 상이한 연구소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성

과목표별로 등급만 공개되고, 연구소 간 등급 차이가 크지 않음

¡ 규모 및 연구분야가 상이한 연구소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성과목표별

로 등급만 공개되고, 분야별 합산 형태로는 비공개

¡ ‘17년도 기준 최고 등급이 A, 최저 등급이 B-로 연구소 간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음

¡ DOE 산하 연구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소라는 자긍심이 높기 때문에 연구소가 

평가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량지표의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평가 과정에

서 현지사무소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충분한 피드백이 이루어짐

구분 평가기준

항목별

평가 

기준

과학기술성과가 
관련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

- 관련 기술 분야에서 연구소 발표자료의 영향력의 크기는 어떠한가?

- DOE 또는 타 고객의 임무설정이 미치는 영향력이 어떠한가?

-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외 수상실적(노벨상, R&D 100 등)이 있는가?

- 관련 과학기술 부문에서의 초청 연설, 인용회수, 인정받는 자료제공 등이 

있는가?

- 관련 과학기술계에서 널리 인정받거나 표준으로 채택되는 도구 및 기법 

개발성과가 있는가?

과학기술에의 
질적 리더십

- 새로운 방법론 및 혁신적 문제해결 성과를 창출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 실패위험과 성공시 기대효과가 모두 큰 장기적 연구주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의지가 있는가?

- 독창적이고 어려운 과학기술을 추구하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으려

는 의지가 있는가?

- 연구소내 협력의 정도 및 우수 과학기술자 보유 수준이 어떠한가?

- 관련 과학기술계에서 리더십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내부 과학기술자들은 

몇 명인가?  

- 관련 과학기술계에서 미래 유망한 연구방향 및 우선순위 제안을 효과적

으로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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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성과목표 AMES ANL BNL FNAL LBNL ORNL PNNL PPPL SLAC TJNAF

연구
분야

임무달성도 A- A- A- A- A A- A A- A- A-

연구장비
설계, 정비, 
구축, 운용

N/A A- A- A- A- A- A- B+ B+ A-

연구프로그램 
관리

A- A- B+ A- A- A- A B- A- A-

리더십 
분야

리더십과 
경영능력 

A- B+ A A- A- A A- B- A- A-

경영
분야

환경, 
보건위생, 

안전
A- B- A- A- B+ B+ B+ B B+ B+

행정시스템 B+ B+ A- B+ B+ A- B+ B- B+ B+

시설 및 
인프라

A- A A A- B+ B+ A- B+ B+ A-

보안 및 
위기관리능력

B+ B+ A- B+ B+ B+ A- B B+ A-

<표 4-9> DOE 과학국 산하 연구소 ’17년 기관평가 결과

자료: https://science.energy.gov/lp/laboratory-appraisal-process/fy-2017/ 2018.06월 접속

(2) 평가 결과 활용

□ DOE 과학국은 성과급 및 계약기간의 연장 결정 등에 형태로 기관평가의 결과를 활용

¡ (성과급) 기관평가 결과에 따라 각 기관의 경상운영비에 성과급으로 반영

- (성과급 산정방식) 기존 성과목표별 도출한 등급에 대한 S&T 분야와 M&O 분야

의 점수(%)를 산출하고, 이에 따라 수령한도액 대비 지급 비율을 계산

(S&T(%)xM&O(%)/수령한도액=실수령액)

등급 점수 연구 분야  경영 분야
A+ 4.1~4.3 100% 100%
A 3.8~4.0 97% 100%
A- 3.5~3.7 94% 100%
B+ 3.1~3.4 91% 100%
B 2.8~3.0 88% 95%
B- 2.5~2.7 85% 90%
C+ 2.1~2.4 75% 85%
C 1.8~2.0 50% 75%
C- 1.1~1.7 0% 60%
D 0.8~1.0 0% 0%
F 0~0.7 0% 0%

<표 4-10> DOE 과학국 성과급 산정용 점수 계산표

자료: DOE Office of Science, Contractor Performance Evaluation and Measurement Plan for 
Management and Operations of the SLAC National Accelerator Laborator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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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목표별 도출한 등급에 대한 점수를 이용하여 이에 대해 수령한도액 대비 지급 

비율을 계산하고 수령한도액 대비 실수령액을 결정 

§ 수령한도액을 결정할 때 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전체 예산 대비 비율로서 제

시, 비율이 높을수록 기관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으로 파악 가능

§ 성과급이 절대적인 기관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지표가 되지는 않으나, 최소 당

해 연도 기관평가의 순위가 파악 가능하고, 기관의 대략적인 우수성을 비교하

는데 활용 될 수 있음

§ 또한 연구 기관의 학문적 업적을 알리고, 동시에 수요자로 하여금 기관의 역량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표로서 작용 가능

[그림 4-8] SLAC 연구소 ‘17년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 계산 결과

¡ (계약 기간) DOE 산하의 연구소는 각 연구소와 계약을 맺어 운영하기 때문에 기관평

가를 통해 계약을 연장 혹은 해지할 수 있음

- DOE 과학국은 기본적으로 각 연구소 운영자와 5년 계약을 하며 평가 결과에 따

라 계약 기간이 1년씩 가감

- 연구소 평가에 따라 계약을 연장하거나 계약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상벌이 적용

되며, 한 번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재계약이 어렵기 때문에 강력한 상벌로 적용

- 3년 연속 B+ 미만의 결과를 받은 연구소의 운영자는 계약이 해지되며 기관장 및 

리더십 전반에 교체가 이루어짐 

- 연구성과가 우수한 운영자의 경우 기본 5년을 포함하여 최장 15년까지 계약 연

장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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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성과평가법 수정 법안(GPRAMA)에 따른 국립연구기관 평가

가. 평가개요

□ (법 개요) 미국은 정부성과평가법 수정법안(GPRAMA)에 따라 정부기관을 평가하고 있

으며, GOGO 형태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의 평가 역시 동법에 따라 전반적 관리 및 효과

성을 측정하고 있음 

¡ 미국은 1993년 정부성과결과법(GPRA, Government Performance Result Act)을 제정

하고, 정부기관의 전략적 관리 및 효과성을 향상하기 위한 성과평가 제도를 구축함

- GPRA에 따라 정부기관은 전략계획서, 연간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

고, 백악관의 관리예산처는 정부기관이 제출한 성과정보에 따라 예산 및 관리 

의사결정에 활용

- GPRA는 정부기관들이 기존에 추구해오던 “활동(Inputs and Outputs)의 측정

(Measuring activities)”에서 "결과(outcome) 대한 측정(Measuring results)”으로 

변화하도록 유도

- GPRA의 제정으로 정부기관의 성과평가체계가 정착되고, 재정의 효율성과 책임

성이 강화되었으나, 예산과 사업집행과의 연관성 부족, 성과정보 활용 미흡, 범

부처 차원의 성과관리 한계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개정 필요성 논의

¡ 이에 2010년 정부성과평가법 수정법안(GPRAMA)을 개정하여 등급 위주의 사후적 평

가방식에서 중점 추진 목표 중심의 상시 모니터링 및 관리체제로 전환

- 공공기관의 장에게 최고운영책임자(Chief Operating Officers, COO)’의 직함을 

부여하여 성과관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함

- 기관은 고위공무원으로 성과담당관(Performance Improvement Officer)을 임명하

고, 성과담당관은 기관의 목적과 성과측정에 초점을 맞춰서 정부기관의 우선목

표(Agency Priority Goals) 및 다부처 연계우선 목표(Cross-Agency Priority Goals)

를 설정하고, 집중관리

- 기관은 4년마다 전략계획(Strategic Plan)을 설정하고, 매년 연차별 성과계획

(Annual Performance Plan)을 수립하여 OMB에 제출하고, Performance.gov에 공개

- 성과보고 주기는 연1회에서 분기별 단위로 보고하도록 하여 예산 의사결정과정

에서 해당 성과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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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목적)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 효과적인 성과 관리를 적용함으로써 정부

업무의 효과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회계책임성을 확보

□ (평가대상) 정부성과평가법 수정법안(GPRAMA)에 따른 평가대상은 연방정부부처 및 기

관으로 정부소유·정부운영(GOGO) 형태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의 평가가 포함됨

¡ 대표적인 GOGO 형태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은 독립기관인 항공우주국(NASA), 국립표

준기술연구소(NIST), 복지부 산하 연구소인 국립보건연구원(NIH) 등이 있음

- NASA는 1958년 우주개발 관할 및 종합적인 우주 계획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되

었고, 미국의 비군사적 우주개발 연구 활동을 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임

- NIST는 1901년 설립되어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기술과 측정 분야에 

국가 기준이 되는 표준을 개발하고, 선정 및 적용하는 상무부 산하 연구소임

- NIH는 1887년 설립되어 보건의료분야의 기초 및 응용연구를 수행하는 보건복지

부 산하 연구소임

나.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GPRAMA에 따른 국립연구기관 평가는 기관이 자체적으로 전략계획과  성과

계획,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백악관의 관리예산실의 검토를 받아 국민에게 공개함

¡ 정부기관은 고위직 공무원(부처의 차관급)으로 성과담당관을 임명하고, 성과담당관

은 전략계획 수립부터 성과보고서 작성까지 주도적으로 자체평가를 수행

- 독립기관인 NASA는 기관 내부의 고위직으로 성과담당관을 임명하고, 성과담당관의 

주도하에 4년 마다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전략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성과계획

을 작성하고, 해당 회계연도 종료시 성과계획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작성함

- 부처 산하 연구기관(NIST, NIH 등)은 경우 부처의 성과담당관이 수행하는 자체평

가에 포함되지만, 독립기관과 동일하게 전략계획 수립부터 성과보고서 작성까지 

독립적으로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상위 부처에는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관리예산처는 각 기관의 전략계획 및 성과계획을 검토하고, 다부처 연계우선 목표를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각 기관이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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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GPRAMA에 따른 국립연구기관 평가추진절차

자료: OMB, PREPARATION, SUBMISSION, AND EXECUTION OF THE BUDGET, 2017

□ (추진절차) 국립연구기관의 성과관리는 계획수립⟶모니터링·평가·분석·검토⟶결과

보고서  ⟶ 피드백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결과보고서는 자체적으로 달성도를 평가하여 

작성

¡ 국립연구기관은 기관의 임무(mission) 수행을 위해 장기적인(4년 마다) 전략계획

(Strategic Plan)을 수립하고, 성과목표를 설정

- 전략계획은 미국의 대통령 임기에 맞춰 4년 마다 수립하고, 기관의 주요 기능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결과지향적인 목표와 함께 기관의 임무를 기술함

§ NASA의 전략계획(2018-2022)은 총 64페이지 분량으로 기관 개요, 비전 및 임

무, 전략목표로 구성되고, 산하 기관의 전략목표 기여를 명시함

§ NIST는 상무부 산하기관이므로 상무부 전략계획 중 산하 기관의 전략목표 기

여에 포함됨

- 부처의 성과목표체계는 전략목표(Strategic Goals)-세부목표(Strategic Objectives)- 

성과목표(Performance Goals)로 이루어지며 성과목표 중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달

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우선목표(APGs)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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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GPRAMA에 따른 국립연구기관 성과목표 체계

자료: OMB, PREPARATION, SUBMISSION, AND EXECUTION OF THE BUDGE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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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SA의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성과목표는 전략목표 4개, 세부목표 13개

로 구성되고, 2018-2019년도에 우선적으로 달성하려는 우선목표는 5개임

전략목표 세부목표
2018-2019 우선목표

(사업명)

1. 새로운 과학적 발견
을 통해 인류 지식의 확
장

1.1. 태양, 지구, 태양계 및 우주 이해
James Webb Space Telescope

Mars 2020

1.2. 물리적, 생물학적 시스템의 대응방
안 이해

-

2. 지속가능하고 장기적
이고 활용도 높은 우주
와 달 탐사

2.1. 지구 저궤도를 상업적으로 활용하
기 위한 토대 마련

-

2.2. 달 탐사 수행
International Space Station (ISS)

Exploration

3. 국가적 과제 해결 및 
경제 성장 촉진

3.1. NASA와 미국의 탐사능력을 향상시
키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 및 이전

-

3.2. 기술연구, 개발 및 이전을 통한 항
공 산업 혁신

-

3.3. 항공기, 공간 및 과학 분야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 고취

-

4. 기능 및 운영 최적화

4.1. 파트너십 전략 참여 -

4.2. 공간 접근 및 서비스 지원 -

4.3. 안전 및 임무의 성공 보장 -

4.4. 인적 자원 관리 -

4.5. 기업 보호 보장 -

4.6. 지속가능한 기반 시설 및 운영
Commercial Crew Program 
(CCP)

<표 4-11> NASA의 성과목표

자료: NASA, NASA Strategic Pla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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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ST는 상무부 산하 연구기관이므로 상무부 전략계획을 따르고, 4개의 전략

목표, 11개의 세부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음

미 상무부 전략목표
NIST 기여

전략목표 세부목표

1. 미국의 리더십 강화

1.1. 상업적 우주 활동 확대

1.2. 혁신 촉진 ○

1.3.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

2. 고용 창출 촉진

2.1. 수산 양식의 증가

2.2. 규제의 철폐 및 간소화 ○

2.3. 미국내 상거래 및 산업 기반 강화 ○

2.4. 수출 증가 ○

2.5. 미국으로의 투자 유치 증가

3. 미국의 경제적, 국가
적 안보 강화

3.1. 무역법 및 보안법의 시행

3.2. 국가의 사이버 보안 강화 ○

3.3.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 감소 ○

3.4. 브로드밴드의 공공 안전 제공 ○

4. 헌법상의 역할 수행
과 경제 활동 지원

4.1. 완전하고 공정하며 정확한 전수 통계 조사의 실시

4.2. 경제 활동을 돕는 정확한 데이터의 제공

5. 고객 중심의 우수한 
서비스 제공

5.1. 상무부 공무원의 참여 ○

5.2. 정보기술 현대화의 가속화 ○

5.3. 비용 절감을 위한 기능 통합 ○

<표 4-12> NIST의 성과목표

자료: DOC, DOC Strategic Plan, 2018

¡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년 연도별 성과계획(Performance Plan)을 수립하고,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고, 달성여부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를 작성함

¡ 분기별로 우선목표의 달성 과정을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OMB에 제출하고, 

OMB는 부처가 제출한 분기별 실적 자료를 검토하여 웹 사이트에 공개

- 부처에서는 다음 5가지 질문을 통해 자체적으로 검토

§ 1. 목표 달성 가능성이 있는가? 2. 분석은 신뢰할 만한가? 3. 어떠한 조치가 

가장 성과를 향상시켰는가? 4. 유망한 사례가 확인되었는가? 5. 분기별 목표

는 달성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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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별로 성과 달성 과정을 공개하되, 우선목표에 해당하는 사업만 공개함으로

써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 

의무를 경감함

¡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150일 이내에 기관은 전략계획에서 제시한 성과목표가 달성

하였는지 성과보고서를 제출함

- NASA의 2017년 성과보고서는 총 250페이지 분량으로 성과목표 수준에서 책임부서, 

관련 연구 프로그램/프로젝트, 달성여부, 2018년 성과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그림 4-11] NASA 2017 성과보고서

자료: NASA, FY 2019 Volume of Integrated Performanc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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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ST의 2017년 성과보고서는 상무부 성과보고서 중 9페이지 분량을 차지하고 있

고, 성과목표 수준에서 달성여부 및 2018년 성과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자료: DOC, FY 2019 Volume of Integrated Performance, 2018

[그림 4-12] NIST 2017 성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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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국립연구기관의 평가항목은 전략계획에서 설정한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달성

여부를 평가

¡ 성과지표는 기관의 임무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자체평가를 통해 달성 여부

를 평가함

- NASA의 2017년 성과지표는 122개이고, 해당 프로그램/프로젝트의 자체평가를 통

해 달성 여부를 평가함

- NIST의 2017년 성과지표는 다음 9가지이고, 양적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별도의 

평가 없이 달성여부가 바로 확인되는 것이 특징적임

평가지표 목표 실행 평가

연방 정부 외 투자 유치 금액(지방 정부, 대학, 기업 등) $6M $8.89M 초과

NIST 연구시설을 활용하는 기업수 325 442 초과

NIST가 산출한 논문의 평균 인용횟수 1.6 1.66 초과

주요 기반 분야에서 채택된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를 
통합하는 작업 산출물수(예: 국제 표준 지침, 정부표준 
지침, 업계 표준 등) 

14 16 초과

공공 통신 보안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개발한 R&D 로드맵 수

3 3 달성

MEP 센터의 심층적인 기술지원을 받은 후, 경쟁력이 
향상한 기업 비율(예: 매출증가, 비용 절감, 신규투자 등)

64% 65.2% 초과 

MEP 센터의 심층적인 기술지원을 받은 기업수 9,187 8,927 달성

제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개발하기 위해 
기술교육제공기관(예: 대학)과 협력하여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MEP 센터수

48 49 초과

NIST의 공동체 탄력성 계획 가이드(Community Resilience 
Planning Guide)를 활용한 지역 커뮤니티수

6 8 초과 

<표 4-13> NIST의 2017년 평가지표

 

자료: DOC, FY 2019 Volume of Integrated Performanc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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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결과 및 활용

□ (평가결과) 달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설정하기 때문에 기관

이 임무를 달성하였는지 외부 평가 없이 바로 확인 가능

¡ NASA의 2017년 평가결과 122의 성과지표 중 82%인 100개가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

었고, 미흡한 성과지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향후 조치를 제시함

¡ NIST의 2017년 평가결과 9개의 성과지표를 모두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평가활용) GPRAMA에 의한 국립연구기관 평가결과는 국회 및 OMB에 제공하여 관련 

법 및 예산 확보에 활용되고, 내부 정책 결정에 활용

¡ 국회 및 OMB는 국립연구기관 평가결과를 예산 편성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지만, 기관

의 임무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므로 예산 편성에 직결되지는 않음

- 특히 NASA는 기관 내적인 요소보다는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 예산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고, 기관의 임무 및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특수성 때문에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자체가 어려움

¡ 연구기관은 GPRAMA에 의한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의 목표 달성 여부 및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하고, 향후 계획 수립에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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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프랑스

1. 고등교육연구평가원(HCÉRES) 연구기관 평가

가. 개요

□ (기관개요) HCÉRES는 MESR 산하의 평가전문기관으로서 프랑스 전국의 고등교육기관

에 대한 연구기관 평가를 총괄하는 독립행정기관

¡ (연혁) HCÉRES는 1998년 소르본 회의를 기점으로 프랑스 내 연구 평가의 기틀이 마

련되기 시작 한 이후, 2007년 고등교육·연구평가원(AERES)이 설립되며 현재의 전

신으로 고등교육과 공공연구의 평가를 총괄

¡ (조직) HCÉRES는 평가원장, 이사회, 평가를 담당하는 8개 부서 및 일반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평가를 위해 매년 3,000명 규모로 외부 평가 전문가를 활용

- 평가원장 및 이사회는 HCÉRES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고, 이사회에는 과학운영

위원회와 과학윤리위원회가 있음

- 평가를 담당하는 8개 부서는 직접 평가를 수행하는 4개 부서와 프랑스 및 유럽, 

국제 과학기술계 전반을 모니터링 하며 새로운 평가요소 또는 평가방법을 제안

하며 평가위원 pool 구축을 지원하는 부서가 있음

§ 직접 평가를 수행하는 4개 부서 :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의 연구협력 평

가부(지역협력 평가),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평가부(공공연구기관 평가), 

교육평가부(교육과정 평가), 연구프로그램평가부(연구사업 평가)

- 일반사무국은 재무부, 인사부, 총무부, 홍보부, 품질보증부로 구성되어 평가를 담

당하는 부서가 효과적으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16년도 HCÉRES의 인원은 정규행정직원 110명, 파트타임 평가위원 119명, 외

부전문가 2,792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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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HCÉRES 조직도

자료: HCÉRES, ORGANIGR AMME DU HAUT CONSEIL DE L’ÉVALUATION DE LA RECHERCHE ET 
DE L’ENSEIGNEMENT SUPÉRIEUR, 2018, 재가공

¡ (예산) 약 1,000만 유로 이상의 예산과 약 3,000명의 전문가를 투입하여 연구유닛·

기관 및 고등교육기관을 평가

- ‘16년도 HCÉRES의 예산은 19.5m€임 (약 255억 원, 1€=1305.24원 적용)

□ (평가원칙) HCÉRES는 독립성, 합법성, 투명성의 원칙 하에 프랑스의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을 평가

¡ (독립성) 운영상의 독립성을 추구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이해관계에서 오는 갈등으로

부터 자유롭게 평가를 수행

¡ (투명성) 평가방법, 조직체계, 윤리적 규범 등 HCÉRES의 모든 활동을 대중에게 투명

하게 공개

¡ (공평성) 평가대상에 대한 공평성을 목표로 평가체계를 기획·수립하며 평가주체인 

전문가 위원회 구성 시에도 공평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선정

□ (평가목적) HCÉRES는 연구기관의 임무, 연구분야 및 시스템을 고려한 평가를 수행하

고, 이러한 평가를 통해 양질의 연구성과 창출과 사회·경제적 활용도 증진

¡ 시민사회에 연구·고등교육기관의 활동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정보를 제

공하여 예산 활용 및 기관 역량에 대한 수요자 이해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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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차원의 R&D 목적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과의 사회·경제적 활용 

증진’을 평가의 목적으로 제시

¡ 연구기관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 세 가지 목적을 수행하여 연구수요자 및 정부부

처에 기관 정보를 제공

- 첫째, R&D 미래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정보 제공

- 둘째, 기관별로 제공하는 연구·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비교 정보를 수요자에 제

시

- 셋째, MESR을 포함한 정부부처들의 예산·자원 배분, 프로그램·연구 승인 등 

관련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 (평가대상) HCÉRES는 ① 대학, 연구기관 등의 독립적인 연구활동에 대한 공공연구기관 

평가, ② 개별 연구자 및 연구부서가 수행한 연구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평가, ③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5년 주기로 시행

¡ HCÉRES의 평가대상이 되는 기관은 연구기관, 교육기관, 연구관리기관(ANR) 등 다

양한 유형을 포괄

¡ 프랑스의 전체 연구기관을 Vague A∼E(Wave A∼E)까지 다섯 개 그룹으로 분류하

고, 각 그룹마다 5년 주기로 평가를 수행

- 전국의 연구기관을 연구분야가 아닌 지역별로 분류하고 있음

¡ ‘16년도 HCÉRES는 거대 연구기관 3개, 대학 19개 및 지자체와 계약된 학교 28개, 

2개 연구기관 등 총 51개 기관을 평가

- 연구기관 평가와는 별도로 연구프로그램, 고등교육 프로그램 및 학위에 대한 평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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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HCÉRES 연구소 목록 및 지역 분포도

자료: https://www.hceres.fr/PUBLICATIONS/Rapports/Rapports-d-evaluation-acces-par-carte- 
de-geolocalisation-interactive/ 2018.06월 접속

나.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HCÉRES는 기관평가라는 단일한 목적 조직·운영되는 기관으로 전 구성원이 

평가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회를 운영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

¡ HCÉRES는 연구기관·유닛별 특성에 따라 평가를 준비하고, 방법론을 개발하는 역할

을 담당하고, 평가위원회를 지원

¡ 평가위원회는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연구기관별로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기 위

해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연구기관 방문과 평가보고서 작성 등 실질

적인 평가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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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HCÉRES의 연구기관 평가 추진체계 및 절차

자료: HCÉRES, ÉVALUATION DES ÉTABLISSEMENTS, 2017, 재가공

□ (추진절차) HCÉRES의 연구기관 평가는 평가준비, 현장방문, 의견수렴의 순서에 따라 추진

¡ HCÉRES는 연구기관 특성에 따라 평가를 준비하고, 연구기관이 작성해야 하는 자체

평가보고서 양식을 작성함

- HCÉRES의 평가대상이 되는 기관유형을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으로 구분하여 기

관유형별로 자체평가보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피평가기관에 제공함 

¡ HCÉRES는 피평가기관인 연구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평가 

사이트를 오픈함

¡ 연구기관은 연구협력, 연구프로그램에 대한 자체평가를 먼저 진행하고, 이후 연구기

관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자체평가보고서의 목차는 ① 제도적 입지와 전략, ② 거버넌스 및 관리, ③ 연구

기관의 활동 등으로 구성되고, 증빙서류를 부록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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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이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는 공개하지 않지만, 평균적으로 본문 200페

이지, 부록 120페이지 내외로 작성함2)

[그림 4-16] HCÉRES 연구기관 평가의 자체평가보고서 양식

자료: HCÉRES, RÉFÉRENTIEL DE L’ÉVALUATION EXTERNE DES ORGANISMES DE RECHERCHE, 2017

2) HCÉRES 평가위원 인터뷰 내용(2018.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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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CÉRES는 전문가의 동료관계 및 경력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연구기관의 의견을 수

렴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

¡ 평가위원회는 연구기관을 방문하여 기관장, 경영부서장, 연구원, 행정직원, 외부고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

- 평가위원회의 현장방문은 1~3회에 걸쳐 이루어지고, 방문인원은 최소 2명의 평

가위원과 HCÉRES 직원이 동행함

- 평가위원회의 현장방문평가의 진행 순서는 기관장의 발표 후에, 기관장, 경영부

서장, 연구원, 행정직원, 외부고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개별 면담 순으로 

이루어짐

- 현장방문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16년부터 자체평가보고서 검토시간을 

, 평가위원 간 충분한 토론시간을 확보함

¡ 평가위원회는 연구기관의 방문 결과를 토대로 평가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연구기

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평가결과를 제출

- 연구기관이 작성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신뢰하기 때문에 자체평가보고서 내용에 

대한 별도의 검증은 하지 않음

-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평가위원

장이 취합함

- 평가보고서의 내용은 연구기관의 방문 결과를 토대로 기관의 강약점을 분석하

고, 기관의 전체적인 구조에서 향후 발전을 위한 제언 중심으로 평가보고서를 작

성함

§ ’15년에 수행한  CIRAD의 연구기관 평가보고서의 경우, 크게 ‘전략적 위

치’, ‘거버넌스 및 연구수행’, ‘연구수행 결과 및 영향’ 등 3가지 항목

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고, 기관의 강약점을 분석하여 향후 권고사항 제언

§ 평가보고서는 본문 30페이지 내외이고, 평가항목에 대해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예산 등 경영 성과에 대해서는 정량적인 수치도 같이 제시하고 있음

§ 부록에 평가결과에 대한 연구기관의 논평을 같이 수록하고 있음

- 프랑스는 연구기관의 평가에서 의견수렴과정을 충분히 가지고, 보통 1년에서 최

대 2년까지 피드백을 진행하여 연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평가결과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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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보고서 및 평가결과에 대한 연구기관의 논평을 모두 HCÉRES의 홈페이지에 공개

하여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

[그림 4-17] 2015년도 CIRAD의 기관평가 보고서 

자료: HCÉRES, Rapport d'évaluation du Centre de coopération internationale en recherche 
agronomique pour le développement(Cirad), 2015



86  주요국의 기관평가 조사분석을 통한 임무중심형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참고] HCÉRES의 연구유닛 평가

□ 다양한 학문 분야가 얽힌 거대 연구소 단위의 기관평가에서 연구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 하에,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는 주로 연구유닛 단위의 평가

에서 평가

¡ 기존 연구소 단위의 기관평가를 수행한 결과, 전략적 레벨에 치중하여 과학적 성

과 수준에 대한 평가가 미미했던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에 연구유닛별 

평가 기준이 설계됨

¡ 프랑스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핵에너지연구소(C.E.A) 

등 거대 연구소는 아예 기관 차원의 평가를 하지 않고, 연구 유닛 단위에서 평가

하고 있음

¡ 2018년에 수행한 핵에너지연구소(C.E.A)의 연구 유닛 단위 평가보고서는 단 2페

이지로 평가보고서 작성부담이 거의 없고, 평가위원회의 의견은 논문, 인용도, 수

상실적 등 정량적인 성과를 고려하여 연구성과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를 8줄 내외

로 간략하게 작성

[그림 4-18] 2018년도 CEA의 연구 유닛 평가보고서

자료: HCÉRES, REPORT ON THE RESEARCH UNI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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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연구기관의 평가항목은 제도적 위상과 전략, 거버넌스 및 운영, 조직의 활동 등 

크게 3가지 항목으로 구성

¡ HCÉRES의 평가지침에 따른 연구기관의 평가항목은 1. 제도적 위상과 전략, 2. 거버

넌스 및 운영, 3. 조직의 활동 등 3가지 메인 항목으로 구성되고, 메인 항목은 다시 

세부항목 2~3개씩으로 구성되어 총 평가항목은 7개임

- 첫 번째 항목인 제도적 위상과 전략은 기관의 향후 계획을 포함하여 평가하고 

있고, 세 번째 항목에서는 기관의 다양한 활동 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항목임

평가항목

Domain Sub-domain 주요 내용

1. 제도적 
위상과 전략

1.1. 기관의 위상 분석 연구기관에 부여된 국가적 임무 정의

1.2. 제도 전략 연구기관의 임무달성을 위한 향후 계획

2. 거버넌스 및 
운영

2.1. 기관의 내부 조직 임무달성을 위한 기관의 효과적인 조직 구조

2.2. 전략개발 및 실시를 위한 
거버넌스

연구활동 및 결과의 모니터링, 지속적인 개선 
노력 등

2.3. 전략적 프로젝트의 운영 
구현 서비스

예산배분 및 연구시설장비계획, 인력관리, 자산 
관리, 행정시스템, 연구지원 조직 및 서비스 등

3. 조직의 활동
3.1. 조직 활동 관리 및 모니터링

연구기관의 다양한 활동 결과(연구, 사회경제적 
가치, 공공정책지원 등)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신뢰할 수 있는 분석방법 개발

3.2. 조직의 경로 연구기관의 다양한 활동 결과 분석

<표 4-14> 2018-19년도 연구기관의 평가항목

자료: HCÉRES, RÉFÉRENTIEL DE L’ÉVALUATION EXTERNE DES ORGANISMES DE RECHERCHE, 2017

¡ HCÉRES는 평가기준을 6가지로 설정하고, 각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방법은 평가를 받는 

기관의 연구특성이 다양하므로 평가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함

- 평가기준 : ① 과학적 생산 및 품질, ② 학업 성취 및 매력, ③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④ 기관의 조직 및 위상, ⑤ 신진과학자 육성, ⑥ 향

후 5개년 계획 및 전망

¡ HCÉRES 설립 이전에는 프랑스의 연구기관 평가시 점수를 부과하였으나, HCÉRES 
설립 이후 정량적 평가를 지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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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회 운영)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은 전문가를 섭외하여 평가위원회 구성하고, 

평가위원회는 방문 평가 및 보고서 작성을 수행 

¡ (구성) 피평가기관의 연구분야에 맞는 전문가를 섭외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 피평가기관은 연구분야에 맞는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프랑스 

국가차원의 기술분류 체계에서 기관의 연구분야에 해당하는 기술분야를 HCÉRES
에 제출함

- HCÉRES는 피평가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위원장을 임명하고, 평가위원장이 주

도적으로 평가위원회를 평균 7명 내외로 구성함

§ 이해관계에 따른 평가 과정의 공정성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 위원의 

동료관계, 경력 등을 사전에 검증

§ 전체 평가위원의 20% 이상을 해외 전문가로 섭외

§ 양성평등을 강조하는 유럽의 특성 상 2015년 평가위원 중 34%가 여성이었고, 

HCÉRES는 여성 위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 HCÉRES는 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전문가 성명, 소속, 참여평가 내역 등을 공개하고 있음

§ 평가위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름이 공개되기 때문에 평가결과 및 보고서

에 대한 책임감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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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HCÉRES의 평가위원 명단 공개 현황

자료: http://www.hceres.fr/MODALITES-D-EVALUATIONS/Liste-des-experts-ayant-participe- 
a-une-evaluation/ 2018.06월 접속

¡ (자격요건) 연구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은 전문가로 섭외하고, 해외 전문

가의 경우 프랑스의 연구제도에 대한 이해가 있는 전문가로 섭외

- 최근에는 해당연도에 두각을 나타낸 젊은 과학자이나 연구기관의 행정직군을 평

가위원으로 섭외하여 평가위원회에 다양한 시각을 포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교육)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

- 평가위원 교육을 실시하고, 별도로 위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여 위

원장 간의 교류를 장려함

- 평가위원 교육내용은 1. 평가위원회의 역할, 2. 평가과정에 대한 설명, 3. 평가 

가이드라인 및 기준에 대한 설명, 4. 평가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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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HCÉRES는 해당 연구분야에서 인정받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때

문에 평가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중요한 경력이 됨

- 특히 대학에서의 교수 평가 시 HCÉRES의 평가위원 활동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HCÉRES 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함

다. 평가결과 및 활용

□ (평가등급) 프랑스의 기관평가는 조직, 운영, 연구활동, 연구성과 전반을 포괄하지만, 평

가결과에 대한 점수나 등급을 매기지 않고, 기관에 대한 제언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정

성평가 결과 도출

¡ 유럽의 연구기관 평가체계의 방향이 연구의 질적 수준 평가를 중심으로 가면서, 프

랑스 역시 연구 성과의 질적 수준을 중점적으로 평가 

¡ 과거에는 평가결과에 따른 점수를 부과하였으나, 현재 평가결과에 대한 점수나 등급

을 매기지 않음으로써 기관간의 순위 비교보다는 기관의 고유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함

- 평가보고서 최종본에 연구기관의 강, 약점과 이에 기반한 권고를 제시

□ (평가결과 활용) 평가결과는 연구기관의 향후 발전을 위해 기관의 경영에 활용하고, 외

부 이해관계자에게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연구기관 정보를 제공함

¡ 프랑스의 연구기관은 예산이나 자금지원이 사전에 결정되기 때문에 평가결과에 따

라 기관 전체의 예산이나 기타 자금지원이 달라지지 않음

¡ 하지만 연구기관은 기관의 발전을 위해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연구자원

의 배분 등에 반영하고 있음

¡ 또한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연구수요자 및 정부부처에 연구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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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독일

1. 라이프니츠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평가

가. 평가개요

□ (기관개요) 라이프니츠 연구회(Wissenschaftsgemeinschaft Gottfried Wilhelm Leipniz 

e.V.)는 독일의 국가적 중요성을 가진 93개의 연구기관과 연구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구

성되어 있는 과학적 성과와 규모 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공공연구기관임3)

¡ (연혁) 1969년 연방 기본법 제91조 B항을 제정하여 독일 연방 및 주정부가 연구기관

에 공동연구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977년 공동연금자금을 

지원받는 국가적인 중요성을 가진 46개 기관(일명 블루 리스트)을 지정한 것이 연구

회의 시초가 되어 1997년 지금의 라이프니츠 연구회를 설립

¡ (설립목적) 라이프니츠 연구회는 국가적 사회경제 목표 및 수요에 일치하는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 협력을 강화하여 학문발전을 촉구하고, 연

구 수준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설립

¡ (조직) 연구회 본부는 베를린에 위치하고, 독일 전역에 분산된 93개 연구소를 운영

¡ (예산) ‘17년 예산은 약 19.3억 유로(약 2조 4천억 원)이고,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예

산의 56%를 50:50으로 분담 지원, 나머지 예산은 계약연구과제에서 조달

¡ (주요 연구분야) 라이프니츠 연구회의 연구분야는 지역의 사회간접자본과 경제학 및 

사회과학문제에서 자연과학, 공학, 환경과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국가적 중요성

을 갖는 연구를 수행

- 인문·교육·역사, 경제·사회과학·지역인프라, 생명과학, 수학·자연과학·공

학, 환경과학 등 5개 section으로 구분

□ (평가목적) 독일 정부의 공동연구자금 지원에 합당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지 정기적으

로 평가하여 공동연구자금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고, 전문가의 권고를 통해 

연구소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평가목적으로 함4)

¡ 라이프니츠 연구회의 소관 연구소는 1977년 블루 리스트에 지정된 이후,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성과를 유지하고, 국가 사회경제적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동과학회의(GWK)의 정기적인 평가를 받았음

3) https://www.leibniz-gemeinschaft.de/ueber-uns/ 2018.5월 접속
4) Leibniz-Gemeinschaft, Evaluierungen von Leibniz-Einrichtungen 2009 bis 20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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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라이프니츠 연구회 설립 이후, 연구회가 공동과학회의로부터 소관 연구소의 

평가권한을 위임받아 7년 주기의 평가를 수행하여 소관 연구소에 대한 독일 정부의 

공동연구자금 지원 여부를 권고

- 평가 절차와 독일 정부의 공동연구자금 지원 여부와 관련한 제언 작성은 연구회

가 총괄하여 연구기관 운영의 자율성 보장

- 평가 결과에 따른 공동연구자금 지원의 최종 결정은 독일 정부의 해당 피평가기

관 관할 부처에 두어서 개별 연구소가 국가 사회경제적 목표 및 수요에 일치하

도록 함

□ (평가대상) 라이프니츠 연구회는 소관 93개 연구기관을 연구분야 별로 5개의 section으

로 나누어 관리하고, 7년마다 정기적인 평가 실시

연구 분야

 Section A. 
인문학과 교육,   역사
(Geisteswissenschaften 
und Bildungsforschung)

22개 연구소

Section B. 
경제 및 사회과학, 지역 
인프라 연구
(Wirtschafts- und 
Sozialwissenschaften, 
Raumwissenschaften) 

16개 연구소

 Section C. 
생명 과학
(Lebenswissenschaften)

23개 연구소 

 Section D. 
수학, 자연 과학 및 공학
( Mathematik, 
Natur- und 
Ingenieurwissenschaften)

23개 연구소 

 Section E. 
환경 과학
(Umweltwissenschaften)

9개 연구소 

[그림 4-20] 라이프니츠 연구회의 평가 대상

자료: https://www.leibniz-gemeinschaft.de/institute-museen/alle-einrichtungen/ 2018.5월 접속



제4장 해외 공공연구기관 평가 동향 

  93

Section A - 인문학과 교육, 역사 (Geisteswissenschaften und Bildungsforschung) 22개 연구소

1 Deutsches Bergbau-Museum Bochum – Leibniz-Forschungsmuseum für  Georessourcen (DBM)

2 German Institute for Adult Education – Leibniz Centre for Lifelong  Learning (DIE), Bonn

3 Germ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al Research (DIPF), Frankfurt  am Main

4 Deutsches Museum (DM), Munich

5 German Maritime Museum – Leibniz Institute for Maritime History (DSM),  Bremerhaven

6 Georg Ecker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extbook Research (GEI),  Braunschweig

7 Germanisches Nationalmuseum (GNM), Nuremberg

8
Herder Institute for Historical Research on East Central Europe -  Institute of the Leibniz 
Association (HI), Marburg

9 Institute for the German Language (IDS), Mannheim

10 Institute of Contemporary History Munich - Berlin (IfZ)

11 Leibniz Institute for Educational Trajectories (LIfBi), Bamberg

12 Leibniz Institute for Science and Mathematics Education (IPN), Kiel

13 Leibniz Institute of European History (IEG), Mainz

14 Leibniz Institute for the History and Culture of Eastern Europe (GWZO),  Leipzig

15 Leibniz Institute for Jewish History and Culture – Simon Dubnow (DI),  Leipzig

16 Leibniz Institute for East and Southeast European Studies (IOS),  Regensburg

17 Leibniz-Institut für Wissensmedien (IWM), Tübingen

18 Leibniz-Centre General Linguistics, Berlin (ZAS)

19 Leibniz Institute for Psychology Information (ZPID), Trier

20 Leibniz-Zentrum Moderner Orient (ZMO), Berlin

21 Römisch-Germanisches Zentralmuseum (RGZM), Mainz

22 Centre for Contemporary History Potsdam (ZZF)

Section B - 경제 및 사회과학, 지역 인프라 연구
(Wirtschafts- und Sozialwissenschaften, Raumwissenschaften) 16개 연구소

23 Academy for Spatial Research and Planning (ARL), Hannover

24 German National Library of Economics - Leibniz Information Centre for Economics (ZBW), Kiel

25 German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Berlin (DIW)

26 Leibniz Institute for the Social Sciences (GESIS), Mannheim

27
GIGA German Institute of Global and Area Studies / Leibniz-Institut für  Globale und 
Regionale Studien

28 Ifo Institute - Leibniz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at the University  of Munich e. V. (ifo)

29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 (IfW), Kiel

30 Leibniz Institute of Agricultural Development in Transition Economies  (IAMO), Halle

31 Leibniz Institute for Regional Geography (IFL), Leipzig

<표 4-15> 라이프니츠 연구회의 평가 대상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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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Leibniz Institute of Ecological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IOER),  Dresden

33 Leibniz Institute for Research on Society and Space (IRS), Erkner

34 Halle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IWH)

35 Peace Research Institute Frankfurt (PRIF), Frankfurt Main

36 RWI - Leibniz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37 WZB Berlin Social Science Center

38 Centre for European Economic Research (ZEW), Mannheim

Section C - 생명 과학(Lebenswissenschaften) 23개 연구소 

39 Bernhard Nocht Institute for Tropical Medicine (BNITM). Hamburg

40
German Diabetes Center Leibniz Institute for Diabetes Research at  Heinrich Heine University 
Düsseldorf (DDZ)

41 German Institute of Human Nutrition (DIfE), Potsdam Rehbrücke

42 German Primate Center – Leibniz Institute for Primate Research (DPZ)  Goettingen

43 German Rheumatism Research Centre Berlin (DRFZ)

44 Research Center Borstel - Leibniz Lung Center (FZB), Borstel

45 Heinrich Pette Institute – Leibniz Institute for Experimental Virology  (HPI), Hamburg

46 IUF – Leibniz Research Institute for Environmental Medicine

47 Leibniz-Institut für Molekulare Pharmakologie (FMP), Berlin

48 Leibniz-Institute DSMZ–German Collection of Microorganisms and Cell Cultures, Braunschweig

49 Leibniz Institute on Aging - Fritz Lipmann Institute (FLI), Jena

50 Leibniz Research Center for Working Environment and Human Factors  (IfADo), Dortmund

51 Leibniz Institute for Food Systems Biology at the Technical University of Munich (LSB), Freising

52 Leibniz Institute for Natural Product Research and Infection Biology-Hans Knöll Institute (HKI), Jena

53 Leibniz Institute for Neurobiology (LIN), Magdeburg

54 Leibniz Institute for Farm Animal Biology (FBN), Dummerstorf

55 Leibniz Institute of Plant Biochemistry (IPB), Halle

56 Leibniz Institute of Plant Genetics and Crop Plant Research (IPK),  Gatersleben

57 Leibniz Institute for Prevention Research and Epidemiology (BIPS), Bremen

58 Leibniz Institute for Zoo and Wildlife Research (IZW), Berlin

59 Museum für Naturkunde-Leibniz Institute for Research on Evolution and  Biodiversity(MfN), Berlin

60 Senckenberg Gesellschaft für Naturforschung (SGN), Frankfurt am Main

61 Research Museum Alexander Koenig - Leibniz Institute for Animal  Biodiversity (ZFMK), Bonn

Section D - 수학, 자연 과학 및 공학(Mathematik, Natur- und Ingenieurwissenschaften)
23개 연구소 

62 DWI – Leibniz Institute for Interactive Materials, Aachen

63 Ferdinand-Braun-Institut, Leibniz-Institut für Höchstfrequenztechnik  (FBH), Berlin

64 FIZ Karlsruhe – Leibniz Institute for Information Infrastructure (FIZ 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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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INM – Leibniz-Institute for New Materials (INM), Saarbrücken

66 Kiepenheuer-Institut für Sonnenphysik (KIS), Freiburg

67 Leibniz-Institut für Analytische Wissenschaften – ISAS – e.V. (ISAS),  Dortmund und Berlin

68 Leibniz Institute for Astrophysics Potsdam (AIP)

69 Leibniz Institute of Atmospheric Physics at the Rostock University (IAP),  Kühlungsborn

70 Leibniz Institute for Solid State and Materials Research Dresden (IFW)

71
Innovations for High Performance Microelectronics / Institut für  innovative Mikroelektronik 
(IHP), Frankfurt (Oder)

72 Leibniz Institute for Catalysis e. V. at the University of Rostock  (LIKAT)

73 Leibniz Institute for Crystal Growth (IKZ), Berlin

74 Leibniz Institute of Surface Engineering (IOM), Leipzig

75 Leibniz Institute of Photonic Technology (IPHT), Jena

76 Leibniz Institute for Plasma Science and Technology (INP), Greifswald

77 Leibniz Institute of Polymer Research Dresden (IPF)

78 Leibniz Institute for Materials Engineering (IWT), Bremen

79 Mathematisches Forschungsinstitut Oberwolfach (MFO)

80 Max-Born-Institute for Nonlinear Optics and Short Pulse Spectroscopy  (MBI), Berlin

81 Paul Drude Institute for Solid State Electronics (PDI), Berlin

82 Schloss Dagstuhl - Leibniz Center for Informatics (LZI)

83
German National Library of Science and Technology ‒ Leibniz Information  Centre for Science 
and Technology (TIB)

84 Weierstrass Institute for Applied Analysis and Stochastics (WIAS), Berlin

Section E - 환경 과학(Umweltwissenschaften) 9개 연구소 

85 Leibniz Institute for Agricultural Engineering and Bioeconomy (ATB),  Potsdam

86 Leibniz Institute for Applied Geophysics (LIAG), Hannover

87 Leibniz Institute of Vegetable and Ornamental Crops (IGZ), Großbeeren

88 Leibniz-Institute of Freshwater Ecology and Inland Fisheries (IGB),  Berlin

89 Leibniz Institute for Baltic Sea Research Warnemünde (IOW)

90 Leibniz Institute for Tropospheric Research (TROPOS), Leipzig

91 Leibniz Centre for Agricultural Landscape Research (ZALF), Müncheberg

92 Leibniz Centre for Tropical Marine Research (ZMT), Bremen

93 Potsdam Institute for Climate Impact Research (PIK)

자료: https://www.leibniz-gemeinschaft.de/en/institutes-museums/all-institutions/ 2018.5월 접속



96  주요국의 기관평가 조사분석을 통한 임무중심형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나.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라이프니츠 연구회의 상원평가위원회가 1단계 평가를 수행할 평가그룹을 구

성하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그룹은 연구회 본부 내 평가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평가 수행5)

¡ 독일 내 공공연구기관의 평가를 주관하는 것은 연방 정부의 공동과학회의(GWK)이고, 

공동과학회의(GWK)는 연구회에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권한을 위임

¡ 라이프니츠 연구회에서는 상원 내의 상원평가위원회(SAE, Senatsausschuss 

Evaluierung)가  평가를 총괄

¡ 연구회 본부 내 평가실무그룹에서 평가수행에 있어 실무적인 지원

¡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그룹(Bewertungs-gruppe)에서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평

가를 수행하며 평가보고서 작성, 제언 초안 작성 등 평가 실무 수행

[그림 4-21] 라이프니츠 연구회 기관평가 추진체계

5) https://www.leibniz-gemeinschaft.de/ueber-uns/evaluierung/das-evaluierungsverfahren-des-senats/ 
2018.5월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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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라이프니츠 연구회 기관평가 추진절차 

자료 : Leibniz-Gemeinschaft, Evaluierungen von Leibniz-Einrichtungen 2009 bis 2016, 2016

□ (추진절차) 1단계 평가그룹이 주관하는 기관 평가와 2단계 정부의 공동연구자금 지원 여

부에 대한 상원평가위원회 제언, 두 가지 단계로 구성되고, 공동연구자금 지원 여부는 독

일 정부의 해당 피평가기관의 관할 부서에서 결정

¡ (1단계 평가) 1단계는 평가그룹 구성, 평가자료 작성, 방문 평가, 평가보고서 작성, 

피평가기관 의견수렴 절차로 평가

- 평가그룹은 상원평가위원회(SAE)가 지정한 위원장과 외부 전문가,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중 대표자 1명을 포함하여 총 16명 이하로 구성

- 피평가기관은 연구회가 지정한 양식에 따라 평가그룹에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기 위한 평가 자료 작성

§ 평가자료 작성 양식의 목차는 구조, 기관의 내외부 환경, 기본 정의 및 프로

필, 연구분야, 협력과 네트워크, 인력 개발 및 신진 연구자 양성, 연구의 질 

확보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

§ 2018년에 평가한 ATB(농업공학 및 생물경제학 연구소)의 평가 자료는 본문 

26쪽으로 항목당 반페이지 분량을 정성적으로 기술하고, 부록 4쪽은 정량적

인 근거를 제시하여 총 30쪽 내외로 작성



98  주요국의 기관평가 조사분석을 통한 임무중심형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 연구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평가 자료는 2009년 이전에는 60 페이지 분량이

었지만, 라이프니츠 연구회의 평가 간소화 방침에 따라 30 페이지 분량으로 

축소

1. 구조
   1.1. 임무, 조직과 법적 지위
   1.2. 기관의 각종 위원회
2. 기관의 내외부 환경
   2.1. 기관의 국내외 학술 환경
   2.2. 지역적 중요도 및 국가 과학 정책과의 부합성(비대학기관으로서의 정부 지원 근거)
3. 기본 정의 및 프로필
   3.1. 기관 및 연구 프로그램의 발전도
   3.2. 연구 성과
   3.3. 학술 행사 개최 및 홍보
   3.4. 향후 기관의 전략적 업무 계획(연구 분야 및 전략적 집중 분야의 발전 가능성)
   3.5. 전략적 업무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 장비 및 인력의 적절성
4. 연구 분야
5. 협력과 네트워크
   5.1. 대학과의 협력
   5.2. 대학 외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5.3. 기타 협력과 네트워크
6. 인력개발 및 신진 연구자 양성
   6.1. 인력 개발(인사 구조)
   6.2. 양성 평등과 가정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6.3. 신진 연구자 양성
   6.4. 비연구직 지원의 업무 훈련
7. 연구의 질 확보
   7.1. 내부 품질 관리
   7.2. 과학자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의한 품질 관리
   7.3. 이전 평가의 권고사항 이행

자료 : Leibniz-Gemeinschaft, Geschäftsordnung des Senatsausschusses Evaluierung, 2014

<표 4-16> 라이프니치 연구회의 평가자료 작성 양식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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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2018년도 ATB 평가자료

자료: Leibniz-Gemeinschaft, Stellungnahme zum Leibniz-Institut für Agrartechnik und 
Bioökonomie e. V., Potsdam (ATB), 2018

- 평가그룹의 방문 평가는 평가 절차에 대한 안내, 연구소의 자체 발표, 임원진·

일반 직원과의 인터뷰, 협력 파트너와의 인터뷰 등으로 이루어짐

§ 다양한 직급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피평가기관에 평가 내용에 대하여 

안내하는 점 등 ‘평등한’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Leibniz 연구회의 특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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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그룹은 피평가기관의 평가자료 및 방문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보고서 작성

§ ATB(농업 공학 및 생물 경제학 연구소)의 평가보고서의 목차는 요약 및 주요 

권장 사항, 기본 정의 및 프로필, ATB의 연구분야, 협력과 네트워크, 인력 개

발 및 신진 연구자 양성, 연구 질 확보 등 6가지 항목으로 구성

§ 본문 19쪽과 부록 2쪽으로 총 21쪽 내외로 작성

[그림 4-24] 2018년도 ATB 1단계 평가보고서

자료: Leibniz-Gemeinschaft, Stellungnahme zum Leibniz-Institut für Agrartechnik und 
Bioökonomie e. V., Potsdam (ATB),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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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그룹이 작성한 평가보고서는 피평가기관, 독일 정부의 해당 피평가기관 관

할 부서, 상원평가위원회에 송부

- 피평가기관이 평가절차 및 평가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협의

를 거쳐 수정

¡ (2단계 상원평가위원회 제언) 평가그룹의 평가보고서에 근거하여 상원평가위원회가 

독일 정부의 공동 연구 자금의 지원 지속 여부에 대한 제언

- 평가그룹의 상원평가위원회(SAE)가 지정한 위원장(SAE 위원 중 한명)이 상원평

가위원회의 권고안 초안 작성

§ ATB의 상원평가위원회 권고의 목차는 평가 및 권고사항, 평가결과에 대한 

ATB의 입장표명, 자금 조달 권고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고, 본문 5쪽으로 

작성

[그림 4-25] 2018년도 ATB 2단계 평가보고서

자료: Leibniz-Gemeinschaft, Stellungnahme zum Leibniz-Institut für Agrartechnik und 
Bioökonomie e. V., Potsdam (ATB),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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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연구소의 경우 공동 연구 자금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결과가 미흡한 경우 추가 보고서 제출 또는 재평가를 실시하거나 지

원이 중단될 수 있음

¡ 라이프니츠 연구회는 지속적으로 평가 간소화를 추진하여, 2009년부터 시행된 평가

에서는 연구기관의 평가자료 작성 부담 경감, 평가기간 축소 등의 성과가 나타남

- 연구기관이 작성하여야 하는 평가 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평가 

자료의 구조를 개선하여 기존 60페이지 분량을 작성하던 평가 자료를 30페이지 

분량으로 축소

- 평가절차를 체계화하여 평가기간이 2009년 이전보다 2개월 축소된 평균 4.3개월

이 소요됨

□ (평가항목 및 기준) 라이프니츠 연구회의 소관 연구소는 독일 정부의 공동연구자금을 

지원받으면서도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질적 수준 및 국가 

사회경제적 지향성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정성평가하고 있음

¡ 라이프니츠 연구회는 평가보고서 작성부담을 완화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을 규정으로 자세하게 정의하고 있음

¡ 1단계 평가 항목은 기본 정의 및 프로필, 협력·네트워크, 인력 개발 및 신진 연구자 

양성, 연구의 질 확보 등 크게 4가지 분야를 정성적으로 평가

- 기본 정의 및 프로필 항목은 연구기관의 기본 정의, 연구 프로그램 및 성과 등 

과학적인 분야와 기관 시설 및 예산으로 구분하여 평가

- 협력 네트워크 분야는 해당 기관이 대학 및 기타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여부를 평가

- 인력 개발 및 신진 연구자 양성 분야는 전략적인 인력 개발(인사 구조), 양성평

등 및 가정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비연구직 직원의 교육훈련 등 인사와 관련한 

항목평가

- 연구의 질 확보 분야는 기관 내부의 자체적인 연구의 질 확보 노력과 외부위원 

평가의 적절성, 이전 평가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등을 평가



제4장 해외 공공연구기관 평가 동향 

  103

평가 
항목

주요 내용 평가기준

기본 
정의 
및  

프로필

평가기간 동안의 
기관 발전도 및  
향후 전략적   
업무 계획

- 기관은 (지난 평가기간 동안이나 향후 계획에도 적용가능한) 보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 기관의 연구 프로그램은 독창적이고, 최첨단 기술인가?
- 조직 구조는 연구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는가?
- 기관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업무(연구, 컨설팅, 서비스, 행사, 예산관리, 기타 

등등) 간에 적절하게 균형이 이루어져 있는가? 또한 업무 간에 적절하게 연계되어 있는가?
- 기관의 업무가 학계 밖의 영역(상업, 정치, 문화, 사회, 기타 등등)과도 관련성이 있는가?
- 기관의 위상은 국내외적으로 강력한가?
- (재평가의 경우) 구조 조정 계획안은 적절한가? 기관의 강약점이 논리적으로 분석되어 있는가?

기관의 산출물

- 업무 성과 지표(논문, 홍보, 특허, 컨설팅, 서비스, 기술이전수입, 계약연구과제 유치 등)에 
의한 평가는 어떠한가?

- 평가기간 동안에 탁월한 연구 성과 또는 관련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컨설팅, 기술이전, 기타 서비스, 학술 행사 개최, 박물관의 경우 유물 수집 관리 등 

비연구활동의 질적 수준이 높은가? 또한 기관의 연구활동이 비연구활동을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는가? 기관은 비연구활동에 필요한 최신 방법과 기법을 활용하고 있는가?

- 기관의 비연구활동의 성과에 대해 고객이 만족하는가? 목표 고객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하였는가? 잠재 고객이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가?

- 컨설팅, 기술 이전 또는 기타 서비스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컨설팅 활동의 
절차와 결과가 투명한가?(전문가 평가가 공개되고, 계약이 경쟁 입찰로 이루어지는가?)

- 적절한 형태의 컨설팅(전문가 자문, 전문가 공청회 참여, 자문 위원회 참여, 일반 대중 담론 
참여)을 제공하고 있는가? 

- 기관은 새로운 기업을 스핀오프할 수 있는가? 이러한 기회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가?
- (연구 분야) 관련 분야의 세계적인 질적 수준으로 미루어볼 때, 평가 등급은 매우 

우수-우수-양호-부적절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부적절 등급을 받은 연구 분야는 공동 연구 
자금의 지원이 중단됨)

학술 행사 개최 
및 홍보

- 기관은 학술 행사를 개최하여 기관의 활동을 홍보하였는가?
- 기관의 홍보 활동은 적절한가? 기관은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개 행사에 참여하였는가?

시설 및 재정계
획의 적정성

- 기관 및 세부 연구 분야의 직원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가?
- 시설은 적절한가?
- 기타 인프라(연구장비, 실험실, 도서관, 자료실, 물품, 정보기술 등)는 적절한가?
- 기타 장비와 재정 계획은 적절한가?
- 기관은 기존 시설 및 재정 계획을 통해 향후 기관 중기 전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 (기관이 추가 자금 지원 계획을 제출한 경우) 계획이 과학적으로 우수한가?
- 기관은 계약 연구 과제 및 기타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협력 
네트 
워크 
평가

대학과의 협력

- 해당 라이프니츠 연구소는 대학과 협력하고 있는가?
- 기관은 학술 교류를 위한 적절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 
- 기관의 학술 교류 활동이 대학 교육에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가?

대학 외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 기관은 타 분야 연구 또는 과학 인프라 기관과 국내외 적으로 협력하고 있는가?
- 국내외 기관과 협력하고, 기관의 전략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독일, 유럽, 국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가?
- 기관은 학계 외의 기관(기업, 협회, 기타 등등)과 적절하게 협력하고 있는가?
- 기관은 국내외 방문과학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연구직 직원이 국내외 다른 기관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가?

<표 4-17> 라이프니치 연구회의 1단계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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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주요 내용 평가기준

인력 
개발 
및   

신진 
연구자 
양성 
평가

기관의 전략적 
인력 개발

- 기관은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특히 기관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고위 경영진과 여성과학자의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기관 리더십의 세대교체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기관은 향후 요구되는 변화와 안전성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직, 정규직을 고려하여 
인사구조를 설계하였는가?

- 기관은 연구직·비연구직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기회 및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인력 개발 전략을 보유하고 있는가?

양성 평등과 
가정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

- 기관은 양성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양성 평등 전략 계획, 멘토링 서비스 등)을 하고 
있는가? 양성 평등 관련 연방·주 정부 및 라이프니츠 연구회의 규정을 준수하였는가?

- 기관은 직원이 가정과 직장생활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신진 연구자 
양성

- 기관은 신진 연구자를 효과적으로 양성하고 있는가? 박사과정 학생을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체계적인가? 박사 후 과정 연구원을 적절하게 양성하고 있는가?

- 기관은 신진 연구자를 성공적으로 채용하고 있는가? 신진 연구자의 관점에서 해당 기관은 
매력적인 일터인가?

- 교육 프로그램의 수와 기간은 적절한가?
- 신진 연구자를 기관의 정규직 연구원으로 채용하였는가?(또는 정규직 연구원에 준하는 

직원으로 채용하였는가?)

비연구직 
직원 교육

- 비연구직 직원에게 충분한 교육 훈련 기회가 제공되는가?

연구의 
질 

확보 
평가

기관의 내부 
품질관리

- 기관장의 리더십이 적절하고,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 사내 품질 보증 수단이 적절한가? 옴부즈맨이 있고, 옴브즈맨이 품질 보증에 적절하게 

관여하고 있는가? 성과금과 같은 성과 인센티브가 있고, 성과 인센티브가 효과적인가?
- 기관은 비용 대비 성과 계산(KLR) 및 프로그램 예산 조정 장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과학자문위원회/ 
고객자문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를 
통한 품질 관리

- 기관의 연구영역을 반영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였는가?
- 위원회의 역할은 효과적인가? 특히 감사에서 설득력 있는 권고안을 제시하였는가?
-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는가?

이전 평가의 
권고사항 이행

- 가장 최근 평가에서 권고한 사항을 충분히 이행하였는가?
- 이행하지 않았다면,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유가 정당한가?

자료 : Leibniz-Gemeinschaft, Geschäftsordnung des Senatsausschusses Evaluierung,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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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평가항목은 연구소의 과학적 우수성, 기관의 추가적인 가치, 전략적 중요성, 

유럽/국제적인 위상 등 크게 4가지 분야를 정성적으로 평가

평가항목 평가기준

연구의 질적 성과, 
독보적인 연구 영역, 
기관의 발전가능성

- 기관 전반과 개별 연구영역의 과학적 우수성에 대한 평가

기관의 추가적인 가치

- 해당 기관은 대학이나 타 연구기관에서 수행할 수 없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가?
- 기관은 국내외 타 기관과는 통합할 수 없는 고유한 특징(예: 조직, 임무, 연구범위 등)을 

가지고 있는가?
- 기관은 대학, 기업, 타 연구회 등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전략적 중요성

- 해당 기관은 특정 과학기술 분야 또는 과학기술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가?

- 해당 기관은 과학자 커뮤니티 또는 지역 클러스터의 허브로써 전략적으로 중요한가?
- 해당 기관은 기술, 정보, 기타 서비스, 컨설팅, 사회정치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중요한가?
- 라이프니츠 연구회의 프로필에서 해당 기관이 전략적으로 중요한가?

유럽/국제적인 위상 - 유럽 내에서 기관의 위상이 돋보이고, 세계적인 수준에 부합하는가?

자료 : Leibniz-Gemeinschaft, Geschäftsordnung des Senatsausschusses Evaluierung, 2014

<표 4-18> 라이프니치 연구회의 2단계 평가항목

□ (평가위원회) 상원평가위원회가 평가 실무자인 평가그룹을 구성하고, 평가그룹에 참여

하는 전문성, 다양성, 공정성을 고려하여 16명 내외로 선정

¡ 상원평가위원회가 지정한 위원장, 국내외 전문가, 연방정부 대표 및 주정부 대표 각

각 한 명씩을 포함하여 16명을 초과하지 않음

- 평가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는 평가과정에서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고, 자원봉

사의 개념으로 참여

- 대신 라이프니츠 연구회는 회의경비, 교통비 및 숙박비를 부담

¡ 평가그룹의 위원은 독일 내외의 과학자, 사업가,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에 

대하여 사전 심사를 통해 선출하며 임명 기준을 규정에 명시하여 평가의 공정성·객

관성을 확보

- 평가의 전문성 및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심사를 거쳐 세계적

으로 저명한 과학자를 평가위원으로 초빙하고, 사업가,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도 평가위원에 포함

- 평가위원 중 해외 전문가 및 여성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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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전문가의 비중이 2009년 19.5%에서 2015년에는 32.5%로 증가함

§ 평가위원 중 여성의 비중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14.6%였으나, 라이프니츠 

연구회는 여성 과학자의 육성을 위해서 2009년부터 평가위원 중 여성 비중을 

25% 이상으로 구성함

-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기관평가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다음에 해당할 경우 

임명에서 제외

§ 연구기관 내 직원과 동거하거나 결혼을 했을 경우 

§ 평가 시점 이전 7년간 연구기관의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연구원으로 

채용된 경험이 있을 경우

§ 방문평가 시점 이전 7년간 연구기관에 구직신청을 한 경험이 있을 경우

§ 방문평가 시점 이전 7년간 연구기관의 직원으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학문적 

멘토링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경우

§ 라이프니츠 내 타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라이프니츠 연구기관 

직원으로서 연방·주 정부의 공동연구자금에 지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

§ 긴밀한 인간적 유대 또는 갈등, 학문·상업적 협력, 직접적인 학문·상업적 

경쟁구도가 있는 경우

§ 연구기관 내 고위 간부 선발에 참여했을 경우

§ 연구기관 직원에 의해 과학적 프로젝트 평가를 받았을 경우

다. 평가결과 및 활용

□ (평가결과) 1단계 평가결과는 동료평가에 의한 정성평가이고, 2단계 평가결과는 공동연

구자금 지원에 대해 4단계의 평가등급 부여

¡ 1단계 평가는 동료평가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질적 수준 및 국가 사회경제적 지향성

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정성적으로 평가

¡ 2단계 평가결과는 절대평가를 통해 공동연구자금 지원 지속, 추가보고서 제출, 3~4

년 후 재평가, 지원 중단 등 4단계로 부여

□ (결과 활용) 2단계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소가 연방·주정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만큼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을 경우, 독일 공동연구자

금의 지원을 전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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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프니치 연구회의 기관평가는 연방·주정부의 지원을 받을만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평가결과 미흡시 3∼4년 후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 결과에서도 미흡판정을 받으

면 정부 출연금이 전면 중단됨

- 단, 연구회 소속 연구자들은 기관의 지원 중단·폐쇄에 관계없이 본인의 연구 

분야에 맞는 연구소로 이직이 가능하도록 하여 고용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음

¡ ’09∼’16년 88개 평가대상 중 4개 기관에 대하여 실제 출연금 전면 중단을 권고하

여 해외 주요국의 기관평가 사례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결과활용 방안을 가지고 있음

- 라이프니츠 연구회는 09~16년에 시행된 2단계 평가를 통해 LIfA Münster, FIZ 
Chemie Berlin, FÖV Speyer, ZB MED Köln/Bonn 등 4개 기관에 대한 독일 정부

의 공동연구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권고하였고, IGZ Großbeeren/Erfurt의 3

개 연구조직 중 2개 연구조직은 3~4년 후 재평가를 통해 자금 지원 여부가 결정

되고, 1개 연구조직에 대한 공동 연구 자금이 중단

- 공동연구자금의 전면 중단 권고를 받은 기관은 라이프니츠 연구소의 회원 자격

을 상실하고, 독일 정부의 공동연구자금의 지원이 중단

- 라이프니치 연구회의 공동연구자금의 전면 중단 권고를 받은 기관은 바로 폐쇄

하는 것이 아니고, 관할 부처의 의견에 따라 계속해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지만, 

공동연구자금을 통한 높은 자율성과 독립성 혜택이 사라짐

§ 독일 정부의 공동연구자금 지원이 중단된 4개 연구소 중 LIfA Münster, FIZ 
Chemie Berlin 등 2개 기관은 폐쇄하였고, FÖV Speyer, ZB MED Köln/Bonn 
등 2개 기관은 라이프니치 연구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한 이후에도 기관을 폐

쇄하지 않고, 연구활동을 지속하고 있음

2단계 평가 결과 2003~2008 평가기간 2009~2016 평가기간

공동연구자금 지원 지속 62(76%) 57(65%)

추가 보고서 제출 후 자금 지원 지속 9(11%) 15(17%)

3~4년 후 재평가 9(11%) 11.7(13%)

공동연구자금 지원 중단 2(2%) 4.3(5%)

합계 82(100%) 88(100%)

자료: Leibniz-Gemeinschaft, Evaluierungen von Leibniz-Einrichtungen 2009 bis 2016, 2016 

<표 4-19> 라이프니치 연구회의 평가결과에 따른 공동 연구 자금 지원 여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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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막스플랑크(MPG, Max-Planck Gesellschaft) 소관 연구기관 평가

가. 개요

□ (기관 개요) 막스플랑크 연구회는 ‘48년 설립된 이래 1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독일의 최대 연구기관으로 기초과학 분야의 자유롭고 독립된 연구를 수행

¡ (연혁) 막스플랑크 연구회의 전신인 카이저 빌헬름 연구회는 ’11년 설립되어 활발한 

연구활동을 수행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해산되었고, ‘48년 카이저 빌헬름 연

구회의 기본정신을 계승하여 독립적인 연구법인으로 막스플랑크 연구회 설립

¡ (설립목적) 연구회의 정확한 명칭은 ‘과학진보를 위한 막스플랑크 연구회’로서 세

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수행, 미래지향적 학제간 연구수행, 신진연구자의 양성, 대학

과의 협력연구수행,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을 목적으로 설립

¡ (조직) 막스플랑크 연구회 본부는 뮌헨에 위치해 있고, 독일 전역에 독립적으로 분산

된 85개 연구소를 운영

¡ (예산) 막스플랑크 연구회의 ‘16년 예산은 약 23억 유로(약 3조 1천억 원)이고,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예산의 80%를 50:50으로 분담 지원, 나머지 20%의 예산은 계약연구

과제에서 조달

¡ (주요 연구분야) 자연과학, 생명과학, 사회과학 및 인문과학 분야의 기초연구를 수행

하고, 특히 혁신적이거나 자금과 연구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대학에서 수행하기 어려

운 기초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

□ (평가목적) 막스플랑크 연구회는 과학을 진흥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 연구소의 과학적 

성과와 연구 인프라(인력, 조직, 예산, 장비 등) 평가 및 유사 분야의 연구소간 비교 평

가 실시

¡ 평가를 통해 연구의 질을 보증하고, 연구기금의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함

□ (평가대상) 막스플랑크 연구회는 소관 85개 연구기관을 5개 연구분야로 구분하여 관리

하고, 기관평가는 연구분야에 관계 없이 매2년 마다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매6년마다 

유사연구분야 내 연구소간 비교평가 실시

¡ 5개 연구분야: 천문학 및 천체 물리학, 생물학 및 의학, 재료 및 기술, 환경 및 기후, 

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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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막스플랑크 연구회의 평가 대상

자료 : MPG, Annual Report, 2016

1 Max Planck Institute  of Colloids and Interfaces

2 Max Planck Institute for Gravitational  Physics

3 Max Planck Institute of Molecular Plant  Physiology

4 Fritz Haber Institute of the Max Planck  Society

5 Max Planck Institute for Molecular  Genetics

6 Max Planck Institute for the History of  Science

7 Max Planck Institute for Human  Development

8 Max Planck Institute for Infection  Biology

9 Max Planck Institute for Astronomy

10 Max Planck Institute for Biological  Cybernetics

11 Max Planck Institute for Developmental  Biology

12 Friedrich Miescher Laboratory of the Max  Planck Society

<표 4-20> 막스플랑크 연구회의 평가 대상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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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Max Planck Institute of Immunobiology and  Epigenetics

14 Max Planck Institute for Intelligent  Systems, Tübingen site

15 Max Planck Institute for Intelligent  Systems, Stuttgart site

16 Max Planck Institute for Comparative  Public Law and International Law

17 Max Planck Institute for Foreign and  International Criminal Law

18 Max Planck Institute for Medical Research

19 Max Planck Institute for Ornithology  (Radolfzell)

20 Max Planck Institute for Nuclear Physics

21 Max Planck Institute for Solid State  Research

22 Max Planck Institute for Astrophysics

23 Max Planck Institute of Biochemistry

24 Max Planck Institute for Innovation and  Competition

25 Max Planck Institute for Tax Law and  Public Finance

26 Max Planck Institute for Social Law and  Social Policy

27 Max Planck Institute of Neurobiology

28 Max Planck Institute for Ornithology

29 Max Planck Institute for the Science of  Light

30 Max Planck Institute for Physics

31 Max Planck Institute for Extraterrestrial  Physics

32 Max Planck Institute for Plasma Physics

33 Max Planck Institute of Psychiatry

34 Max Planck Institute of Quantum Optics

35 Max Planck Institute for Marine  Microbiology

36 Max Planck Institute for Empirical  Aesthetics

37 Max Planck Institute of Biophysics

38 Max Planck Institute for Brain Research

39
Associated Institute - Ernst Strüngmann  Institute (ESI) for Neuroscience in 
Cooperation with Max-Planck-Society

40 Max Planck Institute for Heart and Lung  Research

41 Max Planck Institute for European Legal  History

42 Max Planck Institute for Terrestrial  Microbiology

43 Max Planck Research Unit for  Neurogenetics

44 Max Planck Institute for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Private Law

45 Max Planck Institute for Meteor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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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Max Planck Institute for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Matter

47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48 Max Planck Institute for Plasma Physics  (Greifswald)

49 Max Planck Institute for Biophysical  Chemistry

50 Max Planck Institute for the Study of  Religious and Ethnic Diversity

51 Max Planck Institute for Dynamics and  Self-Organization

52 Max Planck Institute for Gravitational  Physics (Hannover)

53 Max Planck Institute for Experimental  Medicine

54 Max Planck Institute for Solar System  Research

55 Max Planck Institute for Biology of  Ageing

56 Max Planck Institute for Molecular  Biomedicine

57
Associated Institute - Research Center  caesar (center of advanced european studies 
and research)

58 Max Planck Institute for Research on  Collective Goods

59 Max-Planck-Institut für Eisenforschung  GmbH

60 Max Planck Institute for Chemical Energy  Conversion

61 Max-Planck-Institut für Kohlenforschung

62 Max Planck Institute for Mathematics

63 Max Planck Institute for Metabolism  Research

64 Max Planck Institute of Molecular  Physiology

65 Max Planck Institute for Plant Breeding  Research

66 Max Planck Institute for Radio Astronomy

67 Max Planck Institute for the Study of  Societies

68 Max Planck Institute for Chemistry

69 Max Planck Institute for Polymer Research

70 Max Planck Institute for Software  Systems, Kaiserslautern site

71 Max Planck Institute for Evolutionary  Biology

72 Max Planck Institute for Informatics

73 Max Planck Institute for Software  Systems, Saarbrücken site

74 Max Planck Institute for Evolutionary  Anthropology

75 Max Planck Institute of Molecular Cell  Biology and Genetics

76 Max Planck Institute for Human Cognitive  and Brain Sciences

77 Max Planck Institute for Mathematics in  the Sciences

78 Max Planck Institute for the Physics of  Complex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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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체계 및 절차

□ 막스플랑크 연구회는 각 연구소의 과학적 성과와 연구 인프라(인력, 조직, 예산, 장비 

등) 평가 및 자문을 위해 사전평가, 사후평가, 확장평가를 실시

¡ 사전평가는 연구원 채용, 연구소의 신설·해산·개편, 새로운 활동분야 구성 시에 

연구회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

¡ 사후평가는 연구협회가 매2년 마다 실시하는 산하 연구소에 대한 성과평가로 개인

평가와 프로젝트 평가를 실시하여 각 연구소의 향후 전략적 발전방안 및 연구인프라 

보완방안을 권고

¡ 확장평가는 매6년 마다 유사연구분야 내 산하 연구소들 간의 비교평가를 실시하여 연

구소의 발전방향을 조언하고, 연구분야 중복을 진단하여 필요시에는 예산 배분 조정

(1) 사전평가

□ (추진체계) 사전평가는 연구회의 과학자문회의에서 임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연구자 채용, 연구소의 신설·해산·개편, 새로운 활동분야 구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

¡ 연구회는 과학자문회의의 내부전문가로 구성된 임명위원회를 설치하여 새로운 연구

자 또는 연구소 후보의 과학적 역량, 해당 연구분야의 장기적 전망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

¡ 내부전문가의 검증과는 별도로 국제적으로 저명한 외부전문가(최소 10명 이상)로부

터 해당 후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

79 Max Planck Institute for Chemical Physics  of Solids

80 Max Planck Institute for Social  Anthropology

81 Max Planck Institute for Dynamics of  Complex Technical Systems

82 Max Planck Institute of Microstructure  Physics

83 Max Planck Institute for Biogeochemistry

84 Max Planck Institute for Chemical Ecology

85 Max Planck Institute for the Science of  Human History

자료: https://www.mpg.de/institute_karte 2018.5월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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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막스플랑크 연구회의 새로운 연구자 또는 연구소는 연구의 독창성과 과학적 

역량을 검증하는 엄격한 절차를 통해 평가

¡ 연구소는 공개 과학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새로운 연구자 또는 연구소 후보의 과학적 

개념 및 역량을 검증하고, 공개 과학 심포지엄 결과에 따라 연구소의 모든 연구원들

이 합의하면, 연구회에 새로운 건의

¡ 연구회는 내외부 전문가들이 후보자의 역량을 평가한 의견을 수렴하여 과학자문회의의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최종적으로 새로운 연구자 채용 또는 새로운 연구소 신설

[그림 4-27] 막스플랑크 연구회 사전평가 절차

자료: MPG, Evaluation DIE VERFAHREN DER MAX-PLANCK-GESELLSCHAF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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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후평가

□ (추진체계) 사후평가는 각 연구소의 과학자문위원회에서 개인평가와 프로젝트 평가를 

실시하여 각 연구소의 향후 전략적 발전방안 및 연구인프라 보완방안을 권고

¡ 막스플랑크 연구회는 각 연구소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소의 개인평가 및 프로젝트 

평가를 실시할 과학자문위원회(SAB)를 구성

¡ 과학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연구회 소속이 아닌 해당 분야 전문가 5명~15명 규모로 구

성하고, 임기는 6년으로 한번 연임이 가능함

□ (추진절차) 사후평가는 매2년 마다 각 연구소별 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전략적 발전방안 

및 연구인프라 보완방안을 권고

¡ 막스플랑크 연구회 산하 연구소는 2년 마다 기관평가를 위해서 연구회 및 과학자문

위원회에 연구소 현황보고서 제출

- 연구소 현황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연구소의 연구프로그램, 타 기관과의 협력, 연

구결과(출판물), 해당 연구소의 국제적인 위상 등 연구 현황과 인력구조, 예산, 

신진 연구자 양성 등 경영 현황을 망라하여 평균 100 페이지 분량으로 작성

연구소 현황보고서 주요 내용

- 기관의 구조 및 조직

- 연구 프로그램

- 인력구조

- 예산

- 연구시설 및 장비

- 신진 연구자 양성

- 출판물

- 기회의 공정성

- 독일 및 국제 연구기관의 관계

- 지식 이전 활동/정치, 사회, 사업과의 관계

- 국내외 수상실적

- 학술대회 개최 건수

- 위원회 활동

- 홍보

[그림 4-28] MPG의 연구소 현황보고서 

자료: MPG, Evaluation DIE VERFAHREN DER MAX-PLANCK-GESELLSCHAFT, 2015



제4장 해외 공공연구기관 평가 동향 

  115

¡ 과학자문위원회는 연구소가 제출한 평가 보고서를 검토하고,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 현장방문은 2~3일간 진행되며, 연구소 역량에 대한 연구소 발표 및 평가위원 토론, 

신진 연구자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연구소의 역량을 평가함

- 현장방문시 주요 점검 항목은 과학적 수월성, 연구 분야의 전망, 탁월한 연구 성과 

유무, 유망 아이디어 창출 여부, 지식이전 수준, 연구목적에 적합한 인력체계,  예

산 활용의 적절성, 국내외 협력 현황, 신진연구자 지원, 연구 그룹 유지 방안 등임

¡ 연구회는 과학자문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연구소로 송부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평가 결과 도출

[그림 4-29] 막스플랑크 연구회 사후평가 추진체계 및 절차

자료: MPG, Evaluation DIE VERFAHREN DER MAX-PLANCK-GESELLSCHAF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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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사후평가는 기관의 연구 성과 뿐 아니라 해당 연구기관의 미래 전망과 전략 

구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구성하고, 평가기준을 제시함

¡ 사후평가 항목은 해당 연구소의 위상, 개별 연구그룹 및 연구분야, 향후 발전을 위한 

권고사항 등 세 가지로 구성

- 해당 연구소의 위상 항목에서는 국내외 연구 분야에서 기관의 위상, 기관 전반

의 질적 우수성, 기관이 수행 중인 연구 분야의 전망 등을 평가함

- 개별 연구그룹 및 연구 분야 항목에서는 목표에 따른 인력체계의 적절성, 예산

활용,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 등을 평가함

- 향후 발전을 위한 권고사항은 혁신전략, 연구자 퇴임에 따른 연구그룹 또는 연

구 분야의 폐쇄 여부에 대한 고려 등을 포함함

주요 항목 세부 내용

해당 연구소의 

중요성

∙국내외적으로 연구소의 중요성은 어떠한가?

∙기관 전체의 과학적 품질은 어떠한가?

∙해당 연구소 연구 분야의 발전 전망은 어떠한가?

∙연구기관의 과학 활동 중 모든 측면에서 매우 탁월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활동이 있는가?

∙연구소는 새로운 과학적 아이디어와 잠재력이 높은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가?

개별 연구그룹 

및 연구 분야

∙중기연구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전문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있는가?

∙인력 구조가 적절한가?

∙예산 사용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타 MPI, 대학, 기타 외부 기관 등과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신진과학자에 제공되는 지원에 관한 평가는 어떠한가?

향후 발전을 

위한 권고사항

∙변화에 대한 제안이나 구조 조정 등의 권고사항이 있는가?

∙퇴임이 다가오는 경우, 부서·분야의 유지, 폐지와 관련한 권고사항이 있

는가?

<표 4-21> 사후평가 항목 및 세부내용

      자료: MPG, Regelungen für das Fachbeiratswese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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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은 막스플랑크 연구회가 정부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며 높은 수준의 자율성

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만큼, 세계적인 질적 수준 및 미래지향성을 달성하고 있는지

를 기준으로 하여 5등급으로 평가하고 있음

평가등급 세부 내용

탁월함

∙정의: 연구 분야를 막론하고 세계 최고 수준

∙기준: 

 - 최고 수준의 탁월한 과학적 업적

 - 과학적으로 중요하고, 독창적인 연구 프로그램

 - 최고 수준의 과학적 인정

 - 과학적, 기술적, 사회적으로 탁월한 영향

우수함

∙정의: 해당 연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

∙기준

 - 우수한 과학적 업적과 논문 성과

 - 우수한 연구 프로그램

 - 해당 연구 분야에서의 국내외 인정

 - 과학적, 기술적, 사회적으로 우수한 영향

매우 

좋음

∙정의: 해당 연구 분야에서 상위 그룹에 속하고, 특정 분야에서는 리더의 위치

∙기준

 - 전반적으로 우수한 논문 성과

 - 유익한 연구 프로그램

 - 특정 연구 분야에서 국내외 인정

 - 과학적, 기술적,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

좋음

∙정의: 국내외에서 안정적인 연구를 수행

∙기준

 - 신뢰할 수 있는 성능과 안정적인 생산성

 - 안정적이지만 혁신적이지 않은 연구 프로그램

 - 과학적, 국가적, 국가적으로 영향이 있음

평균 ∙정의: 국내외에서 평균적인 연구를 수행

<표 4-22> 사후평가 등급 및 세부내용

      자료: MPG, Regelungen für das Fachbeiratswese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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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장평가

□ (추진체계) 확장평가는 각 연구소별 과학자문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제출받아서 연구 분

야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산하 연구소들 간의 비교평가 실시  

¡ 연구 분야별 위원회는 연구소별 과학자문위원회 위원장, 외부전문가, 연구회 총재 

및 부총재, 해당 분과장으로 구성하여 연구 분야별 기관 간 비교평가 실시

- 외부전문가는 막스플랑크 연구회 소속이 아닌 국내외 해당 분야 전문가 약 250

명으로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세계적으로 저명한 전문가들이 막스플랑크 연구

회의 평가과정에 참여함

¡ 확장평가는 6년 주기로 시행되므로 평가기간에 실시한 3차례의 사후평가 결과를 종

합적으로 비교평가 

□ (추진절차) 확장평가는 매6년 마다 사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 분야별 산하 연구소들 간

의 비교평가를 실시하여 연구소의 발전방향을 조언하고, 연구분야 중복을 진단하여 필요

시에는 예산 배분 조정

¡ 연구분야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분야의 연구소별 평가보고서를 비교하여 토론 및 평가

¡ 연구회에 확장평가 결과가 보고되면, 연구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전략적 계획 및 연

구분야별 예산 배분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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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0] 막스플랑크 연구회 확장평가 절차

자료: MPG, Evaluation DIE VERFAHREN DER MAX-PLANCK-GESELLSCHAFT, 2015

□ (평가항목) 확장평가 항목은 사후평가의 3가지 항목에 연구소 비교항목을 추가하여 총 

4가지 항목을 평가함

주요 항목 세부 내용

해당 연구소의 
중요성

∙국내외적으로 연구소의 중요성은 어떠한가?
∙기관 전체의 과학적 품질은 어떠한가?
∙해당 연구소 연구 분야의 발전 전망은 어떠한가?
∙연구기관의 과학 활동 중 모든 측면에서 매우 탁월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활동이 있는가?
∙연구소는 새로운 과학적 아이디어와 잠재력이 높은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가?

개별 연구그룹 및 
연구 분야

∙중기연구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전문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있는가?
∙인력 구조가 적절한가?
∙예산 사용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타 MPI, 대학, 기타 외부 기관 등과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신진과학자에 제공되는 지원에 관한 평가는 어떠한가?

향후 발전을 위한 
권고사항

∙변화에 대한 제안이나 구조 조정 등의 권고사항이 있는가?
∙퇴임이 다가오는 경우, 부서·분야의 유지, 폐지와 관련한 권고사항이 있는가?

추가 항목
∙해당 분야의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연구프로젝트의 과학적 중요
성에 따라 배분되고 있는가?
∙해당 분야 연구소 간 비교 관점에서 구조 조정 등의 권고사항이 있는가?

<표 4-23> 확장평가 항목 및 세부내용

자료: MPG, Regelungen für das Fachbeiratswese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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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결과 및 활용

□ 막스플랑크 연구회의 평가는 세계 최고의 동료 과학자들로부터 상호 의견과 조언을 받

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연구비와 연계하지 않지만, 연구성과가 미흡할 경우 연구소 폐쇄

나 연구자 해고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통해 공공연구자금의 효율성을 제고

¡ 독일은 계약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우선하기 때문에 막스플랑크 연구회도 계약에 

따라 연구비나 인건비를 지급하고, 평가결과와 연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사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성과가 미흡하거나 최신 연구 경향과 동떨어져 있다고 판

단되는 경우, 해당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연구자를 적법 절차에 따라 해고할 수 있음

¡ 연구소 폐쇄 및 연구자 해고와 같은 강력한 조치는 객관적인 평가 자료에 근거하여

야 하므로 개별 연구자의 영향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사례1 : 39년간 연구활동을 활발히 하였지만, 영향력이 
평범한 연구자

사례2: 사례1과 비슷한 기간의 연구활동을 통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친 연구자

[그림 4-31] 막스플랑크의 개별연구자 모니터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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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후평가 확장평가

목적

각 MPI의 과학적 성과와 연구 인프

라(인력, 조직, 예산, 장비

등) 평가 및 자문 

각 MPI의 과학적 수월성을 국제적 기준에서 평가, 

특정 연구 분야 내 MPI들의 비교 평가 및 자문

주관 MPG 이사장 MPG 평의원회 (Senate)

주체 각 MPI별 과학자문위원회(SAB)
연구 분야 위원회

(Research Field Committee)

위원구성
MPG 소속이 아닌 국내외 

해당분야 전문가 (5명∼15명)

MPI 별 SAB 위원장, 1차 평가 참여

외부 위원, 부이사장, 해당 분과장

평가대상 개별 MPI 개별 MPI 및 해당 특정 연구분야 내 MPI 모두

주기 2년 주기 6년 주기, 세 번째 사후평가 시 확장평가 실시

진행절차

<동료평가>

- Status Report 요청

  (3개월 전)

- 현장 방문 (2~3일)

- 과학자문위원회(SAB) 평가

보고서 작성·제출 (2개월)

<후속조치>

- MPG 이사장 과학자문위원회(SAB) 

보고서 접수

- MPG 이사장은 평가 결과와 

  의견서를 MPI로 송부

- MPI는 이사장 의견서에 응답

- 이사장은 응답을 과학자문

위원회(SAB)에 전달

<연구 분야별 평가>

- 연구 분야 분류

- 연구 분야 위원회 회의 소집, 해당 분야 

MPI의 과학자문위원회(SAB) 보고서 비교, 토론 

및 평가

- 해당 분야 MPI들의 발전 방향 논의, 필요한 

경우, 자원 분배 조정 방안 논의

<후속조치>

- 평의원회에 결과 보고, 자원 분배 조정 여부 및 

MPG 전체의 수월성 수준이 보고됨

- MPG 차원의 전략적 자원조정

소요 기간 약 5개월 약 8개월

주요

점검 또는

평가 항목

- MPI의 과학적 수월성

- 연구 분야의 전망

- 탁월한 연구 성과 유무

- 유망 아이디어 창출 여부

- 지식이전 수준

- 연구목적에 적합한 인력체계

- 예산 활용의 적절성

- 국내외 협력 현황

- 신진연구자 지원

- 연구 그룹 유지 방안

- 해당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 논의

- 해당 분야 MPI의 공통된 문제점 진단

- 해당 분야 MPI 간 연구 분야 중복 진단

- 해당 분야 MPI 별 예산의 분배의 조정 방안

결과 활용
각 MPI의 전략적 발전 방안 및 연구 

인프라 보완 방안 마련

- 해당 분야 MPI 간 시너지 창출 방안 마련

- 공통 문제의 해결, 불필요한 연구 중복 배제 

- 필요한 경우 MPI별 예산 배분 조정

<표 4-24> 막스플랑크 연구회 2단계 성과평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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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영국

1. 생명공학연구회(BBSRC) 소관 연구기관 평가

가. 개요

□ (기관개요) BBSRC는 영국 7개 연구회 중 하나로 생명과학 분야의 기초, 전략 및 응용연

구의 수행을 수행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

¡ (연혁) 1994년 1월, 생물공학과 응용생물학 연구회로 설립

¡ (임무) 생물시스템 분야의 기초, 전략, 응용연구 수행과 이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인

력 양성을 목표로 함

¡ (조직) 이사회 및 이사회의 전략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문 및 보고를 하는 

4개의 위원회와 전략 자문단, 보수 위원회로 구성

¡ (예산) BBSRC는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DBEIS)로부터 매년 472백만 파운드 수준의 

과학기술분야 예산을 배분받고, 주로 농업, 바이오에너지, 생명공학, 식품, 의약품 등

을 중점 지원

□ (평가목적) BBSRC는 산하 연구소가 세계적 수준으로 생물과학을 선도하고, 영국의 사회

경제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여 향후 연구자금 배분에 활용

¡ BBSRC는 기관평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소의 과거 실적 보다는 미래 계획에 

집중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향후 연구자금 배분에 활용

- 과거 BBSRC는 기관평가 시 ① 연구 우수성, ② 기술 이전, ③ 경쟁적 연구비 확

보, ④ 평가단의 방문평가 등 연구소의 과거 실적을 중점적으로 평가함6)

§ 연구 우수성: 논문, 수상 실적 및 국제적 인지도 등을 평가

§ 기술이전: 기술이전실적, 창업실적 등 과거 5년 실적 및 향후 계획 평가

§ 경쟁적 연구비 확보: 공개 경쟁 하에 수주한 외부 연구비 확보 실적을 평가

§ 방문평가단 평가: 과거 평가결과의 실천 정도, 연구소의 과거 성과, 연구소의 

미래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6) KISTEP, 공공부문 R&D 기관평가 해외동향,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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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연구기관에 대한 과거 실적 중심의 평가가 오류에 대한 검증이 어렵고, 

기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방문평가시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에 비해 실질

적 이득이 없고, 과거 실적이 미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됨7)

- 따라서 가장 최근 시행된 2016년 평가부터는 연구소의 지난 실적은 향후 계획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향후 계획의 미래지향적인 

목표, 결과, 영향력 등을 집중적으로 평가함

□ (평가대상) BBSRC는 연구회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연구업무 수행을 위해 8개의 자체 연

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5년 주기로 자체 연구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

¡ BBSRC는 세계적 수준으로 생물과학을 선도하고, 영국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실현하

기 위해서 산하 8개 연구기관에 전략적으로 자금을 지원함

- BBSRC 자체 연구소 : ① Babraham Institute, ② Earlham Institute, ③ Institute 

of Biological, Environmental and Rural Sciences, ④ Institute of Food Research / 

Quadram Institute, ⑤ John Innes Centre, ⑥ Roslin Institute,  ⑦Rothamsted 

Research, ⑧ The Pirbright Institute

- BBSRC와 산하 8개 기관은 과거에는 부모-자식 관계였다면, 현재는 상호 간 신

뢰가 쌓이면서 대등하며 함께 존속하는 관계로 변화함

-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과거 연구성과에 대한 BBSRC 차원의 공식적인 평가절

차 없이 각 연구소는 스스로 연구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BBSRC는 각 연구소

의 예산 배분을 위한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음

¡ 가장 최근 시행된 평가는 2016년 IAE으로 대상기관 8개 중 7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

가를 시행하였고, 평가결과는 2018년부터 지원되는 예산부터 반영될 예정

- Quadram Institute는 기관통합과 관련된 절차가 진행 중으로 2016년 평가에서 제

외하고, 2017년 IAE 실시 예정

나.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BBSRC의 연구기관 평가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이하 IAP, 

Institute Assessment Panel)가 연구회 내의 기관평가 TF팀과 협업을 통해 평가 수행

¡ BBSRC 이사회는 IAP 위원 임명과 평가결과에 대한 최종심의

7) BBSRC 담당자 인터뷰 내용(2018.9.12.)



124  주요국의 기관평가 조사분석을 통한 임무중심형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 IAP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로 fIAP(종합평가위원회, final Institute 

Assessment Panel)와 iIAP(개별기관평가위원회, individual Institute Assessment 

Panels)로 구분

- iIAP는 개별 연구기관의 전략프로그램 및 핵심역량(CCG, Core Capability Grant)

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

- fIAP는 iIAP가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예산 배분을 위해서 개별 연구기관이 제출한 

전략프로그램(ISPG, Institute Strategic Programme Grant)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 BBSRC는 연구회 차원에서 별도의 평가팀을 운영하여 IAP의 평가활동을 지원하고, 

이사회가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연구기관의 자금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연구자금 

배분안(the funding option) 제출

[그림 4-32] BBSRC 기관평가 추진체계

자료: BBSRC, 2016 Institute Assessment Exercise, 2017,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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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BBSRC의 연구기관 평가는 피평가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별도의 장소에서 

IAP 회의를 개최하여 평가

[그림 4-33] BBSRC 기관평가 추진절차

자료: BBSRC 제공

¡ 평가를 받을 연구소는 연구소 현황보고서(Director’s Statement),  향후 5개년 연구 

프로그램 제안서(Institute Strategic Programme Grant (ISPG) proposal), 핵심역량 제

안서(Core Capability Grant (CCG) proposal)를 작성하여 제출

- 연구소 현황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비전과 전략적 방향, 지난 5년간의 주요 연구

성과, 연구소 역량, 재무 요약 등을 포함

§ BBSRC는 연구소 현황보고서의 용지 사이즈(A4), 글씨크기(최소 11pt) 및 글자

체(Arial, Helvetica, Verdana 중 선택), 페이지 제한(17페이지)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여 피평가기관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평가자에게 동일한 정보를 제

공함

목차 페이지 제한

요약 1페이지

비전과 전략적 방향 최대 8페이지 

지난 5년간의 주요 연구성과 최대 4페이지 

연구소 역량 최대 3페이지 

재무 요약 1페이지

<표 4-25> 연구소 현황보고서 목차

자료: BBSRC, 2016 Institute Assessment Exercise, 2017,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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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5개년 연구 프로그램 제안서의 주요 내용은 연구 목적 및 목표, 요약, 연구 내

용, 기대효과, 파급영향 등으로 구성하고, 각 항목별로 분량 제한이 있음

§ 향후 5개년 연구프로그램 제안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원 사례(Case 

for support)로 본문 42페이지 중 24페이지를 차지하고 있고, 전략적, 과학적, 

사회경제적 영향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지원 근거를 제시하도록 함

§ 그리고 영향 경로(Pathways to Impact)를 작성하도록 하여 해당 연구 프로그

램 개발을 통해서 공공 및 민간 부문, 나아가 광범위한 대중에게 미치는 영

향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고려하도록 함

목차 페이지 제한

요약 최대 500자

지원 사례 최대 24페이지 

연구 프로그램 지원 타당성 최대 6페이지 

영향 경로 최대 4페이지 

연구 일정 계획 최대 2페이지

데이터 관리 계획 최대 4페이지 

연구 프로그램 수행 능력 확인 최대 2페이지

연구수행인력의 이력사항 인력 당 최대 2페이지

유사 또는 관련 과제 목록 제한 없음

추가 서류 : 동물 사용, 프로젝트 파트너의 서신 등 필요시 제출

<표 4-26> 향후 5개년 연구 프로그램 제안서(ISPG) 목차

자료: BBSRC, 2016 Institute Assessment Exercise, 2017, 재구성

- 핵심역량 제안서의 주요 내용은 정책적 필요성, 과학적 필요성, 사회경제적 필요

성, 연구소의 해당 분야의 리더십과 관리 역량, (필요시)해당 역량을 관장하는 부

처의 의견 등으로 구성하고, 각 항목별로 분량 제한이 있음

§ 연구소의 핵심역량은 대규모 연구시설 및 장비, 과학 서비스 등임

§ 핵심역량 제안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원 사례(Case for support)로 본

문 21페이지 중 15페이지를 차지하고 있고, 전략적, 경제적, 기술적, 사회경제

적 영향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지원 근거를 제시하도록 함

§ 그리고 지원 사례를 뒷받침할 추가 서류로 영향 경로(Pathways to Impact)를 

제출하도록 하여, 연구소가 해당 역량을 확충하였을 때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중요하게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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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페이지 제한

요약 최대 500자

지원 사례 최대 15페이지 

역량 확충의 타당성 최대 2페이지 

국가 역량 및 기타 광범위한 역량에 대한 추가 정보 최대 4페이지 

추가 서류 : 영향 경로, CCG를 통해 지원받는 연구직원 이력서, 

외부 파트너의 서신, 재무 일정
필요시 제출

<표 4-27> 핵심역량 제안서(CCG) 목차

자료: BBSRC, 2016 Institute Assessment Exercise, 2017, 재구성

- 기관이 제출하는 보고서의 양식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분량에 제한을 둔 이유는 

불필요한 기관 간 경쟁을 지양하고, 평가과정에서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정

성을 확보하기 위함임8)

¡ IAP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연구소가 제출한 보고서의 사전 검토를 요청

- 향후 5개년 연구 프로그램 제안서는 외부 전문가의 동료 평가를 통해 사전 검토

- 핵심역량 제안서는 BBSRC 내부 전문가가 검토

¡ 각 iIAP 회의에서는 기관고유사업, 정부지원 사업, 지식이전 및 상용화 사업에 대해

서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및 전략적 정책 부합성을 중점적으로 평가

- 각 iIAP 회의는 4시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일정은 다음 표와 같음

시간 일정

08:45 - 09:25 iIAP 개회 : 평가목적 및 상세설명

09:25 - 09:35 휴식 : 연구소 Staff의 평가 준비

09:35 - 11:20 연구소 발표(40분) 및 질의응답(1시간)

11:20 - 11:30 휴식 : 연구소 Staff의 퇴장(별도의 룸에서 대기)

11:30 - 12:50 iIAP 평가회의

12:50 - 13:00 iIAP 폐회

자료: BBSRC, 2016 Institute Assessment Exercise, 2017

<표 4-28> iIAP 회의일정

8) BBSRC 담당자 인터뷰 내용(201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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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연구소 현황보고서는 향후 BBSRC의 산하 연구기관 예산 배분을 위한 고려

사항으로 따로 평가하지 않으며, 연구소 현황보고서를 참고하여 ISPG의 우선순위를 설

정하고, CCG를 평가하여 향후 예산 배분을 결정

¡ 연구소 현황보고서는 향후 자금 배분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2016년 

IAE부터 현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기관에 대한 평가등급을 부여하지 않음

¡ ISPG는 세계적 수준으로 생물과학을 선도하고, 영국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 7가지 항목을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계속 

과제일 경우 이전 과제의 결과물 품질 및 영향, 잠재적 영향 항목을 추가

- 제안서의 과학적 품질

- 연구 범위의 세계적 선도성

- 자원(인력, 장비 등) 배분의 효과성, 적절성

- 제안한 연구인력의 적절성 및 실적

- 제안된 내용과 목표의 적절성

- 데이터 관리 접근법

- 예산 지원을 통한 전체적인 가치

- 계속 과제일 경우, 이전 과제의 결과물 품질 및 영향, 잠재적 영향

¡ CCG는 연구소의 고유 역량과 BBSRC의 전략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함

□ (평가위원회) 산·학·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해당 연구분야의 세계적인 권위

를 인정받은 전문가를 섭외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 (구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fIAP(종합평가위원회, final Institute 

Assessment Panel)와 iIAP(개별기관평가위원회, individual Institute Assessment 

Panels)로 이원화하여 구성

- fIAP는 평가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iIAP 위원 중에서 6명을 선별하고, 정부대

표자 1명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

- iIAP는 해당기관의 연구분야 전문성이 있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정부대표자 

1명을 포함하여 기관당 15명 내외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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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 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은 연구소의 과학적 측면과 사회적 체제 

측면을 모두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영국의 연구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요구됨

¡ (교육) 평가위원의 평가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회의 전 가이드라인과 관련 서

류를 제공하고, 평가회의 시작 전 40분 간 BBSRC의 평가목적,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을 교육함

- 특히 평가위원 교육 시에는 정당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무의식적인 편견이 들

어가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음

¡ (보상) 전문가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받는 보상은 명예, 최신 연구정보 교류,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이 있음

- 전문가가 평가위원에 참여함으로써 받는 수당은 1일에 170£(약 25만원)이고, 금

전적인 보상 보다는 명예 등의 무형적 보상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평가과정에 참여함

- 평가위원에 참여함으로써 전문가가 받을 수 있는 무형적 보상은 BBSRC 평가위

원회 참여가 명예로운 경력으로 인정받고, 최신 연구정보에 노출되는 기회를 얻

을 수 있고, BBSRC와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고, 전문가 간 상호 작용을 하면

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음9)

다. 평가결과 및 활용

□ 기관평가 결과는 BBSRC 연구비 배분 결정과 연구기관의 관리 및 운영 체계를 발전시키

기 위한 자료로 활용

¡ 연구평가를 통해 연구비 지원에 따른 종합적인 파급효과 및 연구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향후 연구비 배분 결정에 활용

¡ 영국 BBSRC 산하 연구소의 2016년 기관평가결과는 2018년부터 지원되는 예산부터 

다음 평가주기까지 5년간 반영될 예정

¡ 기관평가 보고서의 평가위원 종합적인 소견과 권고사항을 개별 연구소의 미래 연구 

추진전략에 반영

9) BBSRC 담당자 인터뷰 내용(201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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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일본

1. 국립연구개발법인의 기관평가

가. 개요

□ (평가개요) 일본의 공공연구기관 중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가 기대되는 특정국립연구개

발법인은 창조적이고 과감한 연구개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목표 설정과 평가

방법 도입

¡ 특정국립연구개발법인의 중장기 목표 설정은 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국가 전략

을 수행하는 동시에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개발의 성과창출을 목표로 하여 설정

¡ 기존의 주무부처, 외부평가위원회, 종합과학기술회의 등에서 실시하는 평가, 점검의 

중복을 자체평가 중심으로 변경하여 평가 부담 완화

[참고] 국립연구기관 지정 전 AIST 기관평가

□ 기존 AIST 기관평가는 경제산업성에서 제시한 중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절차로 추

진되었으나, 국립연구기관으로 지정된 후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받아 자체평가 중

심으로 평가절차가 간소화됨

[국립연구개발법인 지정전 AIST 기관평가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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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연구기관 지정 전 AIST는 경제산업성에서 제시한 중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기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현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를 유지하기 위한 

중기목표를 자체적으로 수립

[국립연구개발법인 지정전 AIST 기관평가 추진체계 및 절차]

¡ 국립연구기관 지정 전 AIST는 성과평가를 2년 주기로 실시하고, 기관평가가 없는 

연도에는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음

- 연구 유닛(연구부문, 연구센터, 연구랩을 통칭)의 설치기간(연구센터 최대 7년, 

연구랩 최대3년)의 중간시기 및 최종연도에 연구유닛 활동 총괄제언위원회를 

설치하고, 연구 유닛별 평가 결과를 종합하고, 연구 유닛 및 기관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언함

- 연구 유닛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연도에는 평가위원의 평가대상의 사전파악 

및 이해 증진을 위해서 평가위원회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평가의 전문성 및 

신뢰성 향상

- 경영분야는 일상적인 관리 업무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고, 연구관련 업무(지

역 활성화, 인재육성 등)만 격년으로 평가함



132  주요국의 기관평가 조사분석을 통한 임무중심형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립연구개발법인 지정전 AIST 기관평가 추진일정]

¡ 경제산업성에서 제시한 중기목표를 달성하였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연구성과

(output) 보다는 성과활용을 통한 최종 파급효과(outcome)를 중시하였음

- 연구성과(output) : 신물질, 신지식, 소프트웨어, 표준공급, 지질도폭 등

- 파급효과(outcome) : 신산업 창출, 사회경제적 가치창출, 안전/안심사회 실현, 

문화 향상 등

[국립연구개발법인 지정전 AIST 기관평가 추진 관점]

자료: https://unit.aist.go.jp/eval/ci/affair3r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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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목적) 국립연구개발법인의 평가목적은 1. 연구개발성과를 극대화하고, 2. 적정하

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운영을 실현하기 위해서임

¡ 총무성이 2014에 발표한 독립행정법인의 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국립연구개발

법인의 평가는 연구개발 성과의 극대화를 이바지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 또한 적정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 운영을 개선하여 해당 연구기관의 연

구수행을 지속하고, 기관의 존속 필요성을 확보하고, 조직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새로

운 중장기 목표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평가를 수행함

□ (평가대상) 특정국립연구개발법인으로 지정한 3개 연구기관은 이화학연구소(RIKEN), 재

료과학연구소(NIMS),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 등임

¡ 이화학연구소(이하 RIKEN, 理化学研究所)는 1917년 설립한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의 

공공연구기관으로 물리학, 공학, 화학, 전산과학, 생물학, 의학 등 폭넓은 분야에서 

선도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9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함

¡ 재료과학연구소(이하 NIMS, 物質・材料研究機構)는 1956년 설립한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의 공공연구기관으로 재료과학분야의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재료과학 및 기술수

준을 향상시키는 임무를 수행함

¡ 산업기술종합연구소(이하 AIST, 産業技術総合研究所)는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의 공

공연구기관으로 생명과학, 정보통신, 나노, 환경, 계측, 지질 등을 연구분야로 하는 

일본 최대의 산업응용연구기관임

나.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및 절차) 특정국립연구개발법인의 기관평가는 자체평가 결과를 주무 부처에 

제출하고, 주무 부처는 연구개발심의회를 개최하여 자체평가결과를 심의함

¡ RIKEN의 기관평가 추진체계는 연구센터별 자문위원회 및 경영 자문위원회를 구성하

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문부산업성에 업무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음

- 2016년도 RIKEN의 업무실적보고서는 총 177페이지 분량으로 내용은 연구센터별 

양적 평가지표의 목표달성 여부를 먼저 표로 제시하고, 주요평가기준, 업무실적, 

자체평가 등을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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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4] RIKEN 2016년도 업무실적보고서

자료: RIKEN, 平成28年度に係る業務実績等報告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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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문부과학성의 RIKEN의 평가보고서는 총 250페이지 분량이지만, 내용은 

제4기 중기계획(2015-2020), 특례법에서 설정한 주요평가기준, 자체평가결과를 취

합한 것으로 작성부담이 크지 않음

[그림 4-35] RIKEN 2016년도 평가보고서

자료: 文部科学大臣, 国立研究開発法人理化学研究所の平成２８年度における業務の実績に関する評価,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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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MS의 기관평가 추진체계는 외부평가자를 통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문부산업성

에 업무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음

- 2016년도 NIMS의 업무실적보고서는 총 94페이지 분량으로 내용은 평가항목별 

주요평가기준, 업무실적, 자체평가 등을 기술하고, 양적 평가지표의 목표달성 여

부를 포함함

[그림 4-36] NIMS 2016년도 업무실적보고서

자료: NIMS, 業務実績等報告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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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문부과학성의 NIMS의 평가보고서는 총 145페이지 분량이지만, 내용은 

제4기 중기계획(2015-2020), 특례법에서 설정한 주요평가기준, 자체평가결과를 취

합한 것으로 작성부담이 크지 않음

¡ AIST의 기관평가는 독립적인 평가부서인 평가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평가위

원회 및 연구관련업무평가위원회, 자체평가검증위원회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경

제산업성에 자체평가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음

[그림 4-37] AIST 기관평가 추진체계 및 절차

- AIST 평가부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체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성과 및 연구

관련 업무 등에 대한 평가를 독립적으로 수행

§ 특정국립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기존 경제산업성의 중기목표설정에 따른 

기관평가에서 AIST 자체평가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평가제도가 크게 바뀜

§ 평가부는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

을 구성하고, 평가과정에서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함

- 각 평가대상 조직들은 평가를 위한 자료를 평가부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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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전자·제조영역에서 작성한 평가 자료는 140페이지 분량으로 영역

의 개요 및 연구개발 관리에 대한 설명자료(Word형식, 23페이지 분량), 중개

연구발표자료(PPT형식, 117페이지 분량)임

중개연구발표자료

[그림 4-38] AIST 2017년도 평가자료

자료: AIST 평가부, エレクトロニクス・製造領域 平成29年度 評価報告書, 2018

- AIST 평가부는 외부전문가를 섭외하여 각종 평가위원회를 구성함

§ 연구평가위원회는 5개 연구영역 및 2개 지적 기반 센터별로 구성하여 총 7개 

연구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별도로 연구관련업무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총 

8개 평가위원회를 구성

§ 평가위원회는 AIST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함

§ 2017년도 전자·제조영역의 연구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대학교수 2명, 

타 기관 연구원 1명, 산업전문가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함

§ 위원명단: 마에카와 사다미치(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센터장, 위원장), 오시

바 사에코(교토대 교수), 오우라 세츠코(치바공대 교수), 야스이 코치(미쓰비시 

본부장), 와타나베 미요코(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 부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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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회는 사전에 제공한 평가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의견을 작성함

§ 2017년도 전자·제조영역 연구평가위원회에 사전 제공한 평가자료는 1. 2017년

도 계획, 2.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3. 2016년도 평가결과, 4. 평가정보시스템임

§ 2017년도 전자·제조영역 연구평가위원회의 현장방문평가는 1. 영역 설명 및 

연구성과발표, 질의응답, 2. 현장 견학, 3. 평가위원회 토론, 4. 평가의견 작성

의 순으로 이루어졌고, 총 7시간 30분이 소요됨

§ 2017년도 전자·제조영역 연구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은 위원별로 평가항목당 

1~3줄로 간략하게 작성하여 총 5페이지 분량이고, 연구성과평가 외에 강약점 

및 향후 발전을 위한 제언을 포함함

평가위원회 현장방문평가 일정

[그림 4-39] AIST 2017년도 평가위원회 일정 및 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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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IST 평가부, エレクトロニクス・製造領域 平成29年度 評価報告書, 2018

- AIST 평가부는 7개 연구평가위원회 및 1개 연구관련업무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를 취합하여 자체평가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AIST 이사회에 보고함

§ 2016년도 AIST 자체평가보고서는 총 324페이지 분량이지만, 내용은 제4기 중

기계획(2015-2020), 특례법에서 설정한 주요평가기준, 평가위원회 평가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평가부의 작성부담이 크지 않음

평가위원회 평가의견



제4장 해외 공공연구기관 평가 동향 

  141

[그림 4-40] AIST 2016년도 자체평가보고서

자료: AIST, 平成28 年度 自己評価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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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ST 이사회는 연구평가위원회 및 연구관련업무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가 타당한

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자체평가검증위원회를 소집함

§ 검증위원회는 AIST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

능함

§ 2016년도 자체평가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대학교수 2명, 산업전문가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함

§ 위원명단: 후시지마 아키라(도쿄대 학장, 위원장), 아카이 요시(도시바 연구소

장), 고토 아키라(도쿄대 교수), 다케우치 마코토(아스텔라스 제약회사 부장), 

마츠다 슈이치(와세다대 교수)

- 자체평가검증위원회의 검증절차는 1. 자체평가결과의 설명, 2. 질의응답, 3. 검증

위원회 토론, 4. 검증결과의 강평 순으로 이루어졌고, 총 3시간이 소요됨

§ 2017년도 자체평가검증위원회에 제공한 검증자료는 1. 검증방법 및 검증용지, 

2. 2017년도 연구영역별 설명자료, 3. 자체평가보고서(초안)이고, 추가로 4. 민간

모금액의 목표 값과 실제값, 5. 현재까지 자체평가, 검증결과, 경제산업성 심의 

결과를 제공하고, 참고자료로 6. 제4기 중장기 목표, 7. 제4기 중장기 계획, 8. 

2017년도 계획, 9. 2017년도 연구영역별 평가위원회 평가의견을 첨부함

§ 자체평가결과의 설명은 위원회에 제공한 검증자료 중 2. 2017년도 연구영역

별 설명자료, 9. 2017년 연구영역별 평가위원회 평가의견에 근거하여 연구영

역별 담당이사가 2017년 업무실적과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함

§ 질의응답은 자체평가의 개념, 민간기금모금금액 등의 목표설정, 다른 기관과

의 연계, 민간과의 인력교류, AIST 기술의 홍보, 신진연구자 육성에 대해 중

점적으로 질의가 이어짐

§ 검증위원회 토론 시간에는 AIST 임직원은 퇴장하고, 위원 간의 토의를 통해 

자체평가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짐

§ 검증결과의 강평은 자체평가 종합결과가 타당하다고 검증되었고, 영역별로는 

에너지·환경 영역, 생명공학 영역의 평가등급을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향 

조정함

- 경제산업성의 연구개발법인심의회 내의 산업기술종합연구소 부회에서 매년 AIST

에서 제출한 자체평가서를 심의함



제4장 해외 공공연구기관 평가 동향 

  143

□ (평가항목) 특정국립연구개발법인의 평가항목은 연구개발 성과의 극대화 등 4가지 항목

으로 구성되고, 평가기준, 평가등급부여방법 등은 특정국립연구개발법인 특별법에 의해 

정해짐

¡ 특정국립연구개발법인의 평가항목은 1. 연구개발 성과의 극대화, 2. 업무운영의 개선 

및 효율화, 3. 재무내용의 개선, 4. 기타 중요사항임

- 평가항목은 특별법에 의해 정해져서 3개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평가항목별 

평가지표는 기관이 자율적으로 설정

§ AIST 제4기 중기계획(2015-2020)에서 설정한 평가항목별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음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지표 모니터링 지표

중개 
기능 
강화

연구 
영역

(영역 개요 및 연구개발 관리)
- 혁신적인 기술 시즈를 

사업화로 연결하기 위한 
중개연구를 실시하고 있는가?

(목적 기초 연구)
- 미래 기반이 되는 혁신적인 

기술시즈를 창출할 목적으로 
기초연구에 임하고 있는가?

(중개 연구 전기)
- 민간 기업의 수탁 연구 등과 

결부하여 중개연구개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중개 연구 후기)
- 민간 기업의 참여를 최대한 

높이고, 중개연구개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영역 개요 및 연구개발 
관리)

- 민간기금모금액
(목적기초연구)
- 구체적인 연구개발 

성과
- 논문의 총 피인용수
(중개연구전기)
- 구체적인 연구개발 

성과
- 지적 재산 창출의 

질적, 양적 상황
(중개연구후기)
- 민간기금모금액
- 구체적인 

연구개발성과

(영역 개요 및 연구개발 관리)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구계약건수 비율
- 기술지도 조언 등의 

활동 상황
- 마케팅의 대응 상황
- 연구인력 육성 등의 

활동 상황
(목적기초연구)
- 연구주제 설정의 적절성
- 논문수
- 대학 및 타 

연구기관과의 협력 상황
(중개연구전기)
- 연구주제 설정의 적절성
- 전략적 지식 재산 

관리의 대응 상황
(중개연구후기)
- 민간기금모금액

<표 4-29> AIST의 평가항목 및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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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은 정성평가를 통해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기관이 자율적으로 설정한 

평가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참고자료로 활용

§ AIST의 전자·제조영역에서 설정한 2017년도 평가지표별 목표치와 실적치는 

다음 표와 같음

평가지표 실적치 목표치

민간기금모금액 11.9억 엔 15.8억 엔

논문 총 피인용수 6,676회 6,800회

논문발표수 333건 400건

연구조교제도에 채용된 인원 33명
16명

AIST 이노베이션스쿨사업에 고용된 인원 7명

지적재산권의 실시계약건수 176건 180건

<표 4-30> AIST의 2017년도 평가지표별 실적치 및 목표치

자료: AIST 평가부, エレクトロニクス・製造領域 平成29年度 評価報告書, 2018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지표 모니터링 지표

기타 
본부 
기능 
등

- 전략적으로 지식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가?

- 공설시험연구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지역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가?

- 세계적인 산학관 연계 거점을 
형성하고, 활용되고 있는가? 

- 우수한 연구자 확보 노력을 
하고 있는가?

-

- 전략적 지식 재산 
관리의 대응 상황

- 공설시험연구기관과의 
연계 추진 상황

- 산학관 연계 거점 형성 
추진 상황

- 채용, 처우 등 인사제도 
정비 상황

지질
조사, 
계량 
표준 
등의 
지적 
기반 
정비

지질 
조사

- 국가의 지적 기반 정비 계획에 
따라 꾸준히 지적 기반의 정비 
노력을 하고 있는가?

- 지질도· 지구과학도 
등의 정비 상황

- 지질 정보의 보급 활동 
추진 상황

측정 
표준

- 국가의 지적 기반 정비 계획에 
따라 꾸준히 지적 기반의 정비 
노력을 하고 있는가?

- 계량법에 관련된 업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 계량 표준 및 
표준물질의 정비 
상황

- 계량법에 관한 
업무의 실시 상황

- 계량 표준의 보급 활동 
추진 상황

업무 
횡단적인 

대처

- 기술경영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는 인재 양성 노력을 
하고 있는가?

  ※ 기타 사항은 “중개 기능의 
강화”에서 평가

- AIST 혁신학교 및 
연구조교 제도의 
활용 등에 의한 
인재 육성

-

자료: 総務省, 独立行政法人の評価に関する指針,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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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등급은 B등급을 기준으로 5단계로 구분되고, 각 평가등급별 평가기준, 평가등급

부여방법 등은 특정국립연구개발법인 특별법에 의해 정해짐

- 특정국립연구개발법인은 일본의 공공연구기관 중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창출

하고 있음을 인정받아 평가의 자율성이 부여되고, 소속 연구자에게 최고의 대우

를 하기 때문에 평가기준이 타 기관에 비해 엄격함

- 평가기준은 일본 사회, 산업의 요구를 충족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수행

하고, 연구성과의 중개를 통해 일본의 혁신시스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지

에 대한 질문을 하고, 평가등급을 부여함

평가 
등급

연구업무 평가기준 연구관련 업무 평가기준

S

국립연구개발법인의 목적·사업 중장기 목표 등에 비
추어 기관의 활동에 의한 성과, 활동 등에 대한 제
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 적절하고 효과
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운영 아래에서 "연구 개발 성
과의 극대화"를 위해 특히 독보적인 성과의 창출과 
미래 우수한 성과 창출의 기대 등이 인정된다.

기관의 활동으로 중기 목표를 양적 
및 질적 웃도는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인정된다.
(정량적 지표가 중기 목표치의 120 
% 이상이고 질적으로 뛰어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A

국립연구개발법인의 목적·사업 중장기 목표 등에 비
추어 기관의 활동에 의한 성과, 활동 등에 대한 제
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 적절하고 효과
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운영 아래에서 "연구 개발 성
과의 극대화"를 향한 가시적 성과 창출과 미래 성과 
창출의 기대 등이 인정된다.

기관의 활동으로 중기 목표를 상회하
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인정된다.
(정량적 지표가 중기 목표치의 120 
% 이상)

B

국립연구개발법인의 목적·사업 중장기 목표 등에 비
추어 기관의 활동에 의한 성과, 활동 등에 대한 제
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 "연구 개발 성
과의 극대화"를 위해 성과 창출과 미래 성과 창출의 
기대 등 업무가 꾸준히 운영되고 있다고 인정된다.

중기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인정 
된다.
(정량적 지표가 중기 목표치의 100 
% 이상 120 % 미만)

C

국립연구개발법인의 목적·사업 중장기 목표 등에 비
추어 기관의 활동에 의한 성과, 활동 등에 대한 제
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 "연구 개발 성과
의 극대화" 또는 "적절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업
무 운영"을 향해 개선이 요구된다.

중기 목표를 밑돌고 있어 개선이 요
구된다.
(정량적 지표가 중기 목표치의 80 % 
이상 100 % 미만)

D

국립연구개발법인의 목적·사업 중장기 목표 등에 비
추어 기관의 활동에 의한 성과, 활동 등에 대한 제
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 "연구 개발 성과
의 극대화" 또는 "적절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업
무 운영"을 향해 과감한 정비를 포함한 특단의 조
치, 개선 등이 요구된다.

중기 목표를 밑돌고 있어 업무의 폐지
를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정량적 지표가 중기 목표치의 80 % 
미만, 또는 주무 장관이 업무 운영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료: 総務省, 独立行政法人の評価に関する指針, 2015

<표 4-31> 국립연구개발법인의 평가등급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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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결과 및 활용

□ (평가결과) 평가결과는 B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4개 평가항목별로 평가등급이 부여되고, 

4개 평가항목의 평가등급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기관의 최종평가결과를 도출함

¡ AIST의 2016년도 자체평가 결과, 연구개발성과의 극대화 항목에서 A 등급 이상을 받

아서 최종평가결과는 A등급을 받음

- 연구개발성과의 극대화 항목의 7개 연구평가위원회 및 1개 연구관련업무평가위

원회 중 2개 평가위원회에서 S등급으로 평가했고, 6개 평가위원회에서 A등급으

로 평가함 

- 업무운영의 개선·효율화, 재무내용의 개선, 기타 중요사항 등의 항목도 모든 항

목이 B평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AIST를 평가한 외부 전문가들은 AIST가 혁신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수

행하고 있고, 향후 연구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중개연구에 집중하고, 신진 연구자 

육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평가함

□ (평가활용) 평가결과는 특정국립연구개발법인의 임무 달성 및 향후 발전을 위해서 기관

의 경영에 활용하고,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있음

¡ 특정국립연구개발법인은 평가결과를 기관장에 보고하여 연구자원의 배분, 연구센터 

개폐 등 기관 경영에 반영함

¡ 특정국립연구개발법인의 평가결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주무 부처는 해당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음

¡ 그리고 특정국립연구개발법인의 평가결과를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투명성

을 확보하고 이해를 얻는데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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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중국

1. 중국과학원의 연구기관 평가

가. 개요

□ (기관개요) 중국과학원은 중국의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국립 자연과학연구소로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혁신성과 창출을 선도하여 중국의 경제발전 및 국방안보에 기여하고 

있음

¡ (연혁) 1949년 중국 정부의 탄생과 함께 중화학공업 우선발전을 추진하면서 과학원

을 설립하였고, 1998년 중국이 국가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강조함에 따

라 과학원의 조직과 역할이 크게 확대

¡ (임무) 중국과학원은 과학기술 진보 및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 사회발전, 국민의 삶 

개선, 그리고 국가 경쟁력 향상을 임무로 하여 서립됨

¡ (조직) 중국 과학원은 베이징에 본부를 두고 있고, 중국 전역에 국립연구소, 국가연

구센터, 국가 핵심실험실 등 102개의 산하 연구기관을 가지고 있음

□ (평가목적) 중국과학원은 중국정부의 공공연구기관 운영 정책을 이행하고, 산하 연구기

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기관평가를 실시

¡ 중국과학원은 산하 연구기관의 기관평가는 중국정부 및 중국과학원의 개발전략에 

대한 개별 연구기관의 협조를 촉진하고, 연구기관이 “개방성, 유동성, 협력 및 경

쟁”을 구현하고, 혁신 능력과 과학 연구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관평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수립한 평가원칙은 ①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전문

성을 확보하고, ② 연구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을 강화하고, ③ 사실에 기반한 평가를 

수행하고, ④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것임

□ (평가대상) 중국과학원은 산하 102개 연구기관을 7가지 연구분야로 분류하고, 5년 주기

로 연구분야별 평가 실시

¡ 7가지 연구분야 : 수학,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정보통신, 재료학, 공학

¡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연구기관의 신설이 많기 때문에 설립기간이 2년이 

경과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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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cademy of Mathematics and Systems Science

2 Institute of Physics

3 Institute of Theoretical Physics

4 Institute of High Energy Physics

5 Institute of Mechanics

6 Institute of Acoustics

7 Technical Institute of Physics and Chemistry

8 Institute of Chemistry

9 National Center for Nano Science and Technology

10 Research Center for Eco-Environmental Sciences

11 Institute of Process Engineering

12 Institute of Geographic Sciences and Natural Resources Research

13 National Astronomical Observatories

14 Institute of Remote Sensing and Digital Earth

15 Institute of Geology and Geophysics

16 Institute of Tibetan Plateau Research

17 Institute of Vertebrate Paleontology and Palaeoanthropology

18 Institute of Atmospheric Physics

19 Institute of Botany

20 Institute of Zoology

21 Institute of Psychology

22 Institute of Microbiology

23 Institute of Biophysics

24 Institute of Genetics and Developmental Biology

25 Beijing Institute of Genomics

26 Institute of Computing Technology

27 Institute of Software

28 Institute of Semiconductors

29 Institute of Microelectronics

<표 4-32> 중국과학원의 평가 대상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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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Institute of Electronics

31 Institute of Automation

32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ing

33 Institute of Engineering Thermophysics

34 National Space Science Center

35 Academy of Opto-Electronics

36 Institute for the History of Natural Sciences

37 Institute of Policy and Management

38 Institute of Information Engineering

39 Beijing Advanced Science and Innovation Center

40 Tianjin Institute of Industrial Biotechnology

41 Institute of Coal Chemistry

42 Dalian Institute of Chemical Physics

43 Institute of Metal Research

44 Shenyang Institute of Applied Ecology

45 Shenyang Institute of Automation

46 Institute of Oceanology

47 Qingdao Institute of Biological Energy and Bioprocess Technology

48 Yantai Institute of Coastal Zone Research

49 Changchun Institute of Optics, Fine Mechanics and Physics

50 Changchun Institute of Applied Chemistry

51 Northeast Institute of Geography and Agricultural Ecology

52 Shanghai Institute of Microsystem and Information Technology

53 Shanghai Institute of Technical Physics

54 Shanghai Institute of Optics and Fine Mechanics

55 Shanghai Institute of Ceramics

56 Shanghai Institute of Organic Chemistry

57 Shanghai Institute of Applied Physics

58 Shanghai Astronomical Observatory

59 Shanghai Institutes for Biologic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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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Shanghai Institute of Materia Medica

61 Shanghai Advanced Research Institute

62 Ningbo Institute of Material Technology and Engineering

63 Fujian Institute of Research on the Structure of Matter

64 Institute of Urban Environment

65 Nanjing Institute of Geology and Paleontology

66 Nanjing Institute of Soil Science

67 Nanjing Institute of Geography and Limnology

68 Purple Mountain Observatory

69 Suzhou Institute of Nano-tech and Nano-bionics

70 Suzhou Institute of Biomedical Engineering and Technology

71 Hefei Institutes of Physical Sciences

72 Wuhan Institute of Rock and Soil Mechanics

73 Wuhan Institute of Physics and Mathematics

74 Wuhan Institute of Virology

75 Institute of Geodesy and Geophysics

76 Institute of Hydrobiology

77 Wuhan Botanical Garden

78 South China Sea Institute of Oceanology

79 South China Botanical Garden

80 Guangzhou Institute of Energy Conversion

81 Guangzhou Institute of Geochemistry

82 Guangzhou Institute of Biomedicine and Health

83 Shenzhen Institutes of Advanced Technology

84 Institute of Subtropical Agriculture

85 Chengdu Institute of Biology

86 Chengdu Institute of Mountain Hazards and Environment

87 Institute of Optics and Electronics

88 Chongqing Institute of Green and Intelligent Technology

89 Kunming Institute of Zo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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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Kunming Institute of Botany

91 Xishuangbanna Tropical Botanical Garden

92 Institute of Geochemistry

93 Xi'an Institute of Optics and Precision Mechanics

94 National Time Service Center

95 Institute of Earth Environment

96 Institute of Modern Physics

97 Lanzhou Institute of Chemical Physics

98 Cold & Arid Regions Environmental and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99 Qinghai Institute of Salt Lakes

100 Northwest Institute of Plateau Biology

101 Xinjiang Technical Institute of Physics & Chemistry

102 Xinjiang Institute of Ecology and Geography

자료: http://english.cas.cn/institutes/research_bodies/ 2018.5월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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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및 절차) 중국과학원의 산하 연구기관 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

원회에서 개별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연구분야별 종합평가회의를 통해 평

가등급을 결정

¡ 과학원 본부의 종합계획국(综合计划局)에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기관의 평가

신청서 양식, 평가지표체계 및 전문가의 평가의견서 양식을 작성

¡ 해당 평가시기의 평가대상인 중국과학원 산하 연구기관은 종합계획국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의견서 작성

- 현장평가는 연구기관의 현황보고 및 주요 연구성과에 대한 발표, 발표사항 점검, 

질의응답 순으로 이루어짐

- 평가의견서에는 평가항목별 평가의견, 기존 문제점 및 향후 발전을 위한 제안이 

포함됨

¡ 과학원 본부의 종합계획국(综合计划局)에서 연구소별 평가의견서를 취합하고, 평가

위원회를 포함한 종합평가회의를 소집

¡ 중국과학원 이사회는 종합평가회의에 따른 평가결과를 승인하고 발표

□ (평가항목) 중국과학원이 소속 연구기관을 평가하는 항목은 연구성과 및 결과 수준, 연

구조직 및 인력교육, 협력·교류 및 운영관리 등으로 구성

¡ 연구성과 및 결과 수준 항목에서는 연구기관의 개요·연구방향 및 목표, 주요 연구

과제, 연구성과의 수준 및 특징 등을 평가함

¡ 연구조직 및 인력교육 항목에서는 리더십 질적 수준 및 역량, 직원·역량·조직의 

전반적인 품질, 인력 교육 등을 평가함

¡ 협력, 교류 및 운영관리 항목에서는 타 연구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 연구 환경, 운영 

및 관리 등을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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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지표
가중치 주요내용

등급별 

비중

연구

성과 

및 

결과 

수준

50

1. 연구기관의 개요, 연구방향 및 목표

   - 연구기관의 연구방향 및 목표가 중국과학원의 목표와 부합하는가?

   - 연구 방향, 핵심 연구 내용 및 혁신 목표가 명확한가?

   - 연구소가 수행하는 연구내용이 해당 연구 분야의 최신 트렌드와 부합하

는가?

   - 주요 연구내용이 학제적, 혁신적, 미래지향적인가?

   - 연구방향 및 목표가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의 장기적인 요구를 충족하는가?

   - 학제간 연구를 통해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2. 주요 연구과제

   - 연구소가 수행하는 주요 연구과제는 연구기관의 계획한 연구방향과 일

치하는가?

   - 주요 연구과제는 전략적, 혁신적인가?

   - 주요 연구과제를 통해 국가 업무 수행을 충분히 뒷받침 할 수 있는가?

3. 연구성과의 수준 및 특징

   - 연구성과는 해당 연구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는가?

   -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우수한 저널에 논문을 발표하였는가?

   - 해당 연구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국제적인 기술개발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가?

   - 실질적인 국제 협력을 수행하고 있는가?

   - 주요 과학기술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방법을 고안하였거

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는가?

   - 연구성과는 사회경제적 발전과 국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 

또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가?

   - 연구성과를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산권이 확보되어 있는가?

A등급 : 

43-50%

B등급 : 

31-42%

C등급 : 

≤30%

<표 4-33> 중국과학원의 평가지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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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지표
가중치 주요내용

등급별 

비중

연구

조직 

및 

인력

교육

30

1. 리더십 질적 수준 및 역량

   - 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분야 또는 학제간 분야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 연구기관의 장은 윤리적이고, 리더십 역량이 우수한가?

   -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이 해당 분야의 연구방향을 파악하고, 세계적

인 수준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가?

   -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연구활동 및 인력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하고 있는가?

2. 직원, 역량, 조직의 전반적인 품질

   - 정규직 직원으로 구성된 고품질의 연구팀을 보유하고 있는가?

   - 연구소의 인력구성은 학계의 원로, 합리적인 나이와 지식을 갖춘 중간그

룹, 숙련되고 안정된 관리그룹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

   - 연구인력은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고, 국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연구기관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보

유하고 있는가?

3. 인력 교육

   - 직원이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하고 있는가? 

   - 우수한 신진 연구자를 유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있는가?

   - 신진 연구자를 훈련하여 더 나은 연구역량을 가진 연구자로 양성하고 

있는가?

A등급 : 

26-30%

B등급 : 

19-25%

C등급 : 

≤18%

협력

, 

교류 

및 

운영

관리

20

1. 타 연구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

   - 연구기관은 개방, 협력 및 교류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해당 연구분야

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2. 연구 환경

   - 연구기관의 장비는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요구사항을 잘 충족하도

록 구축되어 있는가?

   - 시설 및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갖추고, 합리적이고 효율적

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 시설 및 장비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갖추고 있는가?

   - 시설 및 장비가 향후 연구를 수행하기에 충분한가?

   - 연구환경은 청결한가?

3. 운영 및 관리

   - 연구기관은 훌륭한 관리시스템 및 운영절차를 확립했는가?

   - 연구기관의 연구인력 및 행정인력 배치가 효율적인가?

   - 문서, 인사, 프로젝트, 협력, 연구결과 등 다양한 연구관리가 표준화되고, 

규정이 정확하고, 엄중히 실행되고 있는가?

   - 지원부서는 프로젝트의 진행, 조직 구성, 인력교육, 연구시설 및 장비, 

연구환경, 연구기관 운영 등에 대해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가?

A등급 : 

17-20%

B등급 : 

13-16%

C등급 : 

≤12%

자료: 中国科学院, 院重点实验室评估指标及专家打分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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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결과 및 활용

□ (평가결과) 중국과학원의 산하 연구기관 평가결과는 연구분야별 상대평가를 통해 A, B, 

C 3등급으로 부여하고, 연구기관 발전에 대한 전문가 제언을 기술

¡ 평가결과는 평가항목에 따라 연구성과 및 결과 수준, 연구조직 및 인력교육, 협력, 

교류 및 운영관리에 대한 각각의 등급별 비중에 따라 평가등급이 결정

¡ 평가항목별 가중치에 따라 최종평가 등급 결정

¡ 평가결과는 평가등급 외에도 연구기관 발전을 위한 전문가 제언이 포함됨

□ (결과활용)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은 우대 지원금을 받고, 미흡기관은 교정 또는 기

관폐쇄 조치

¡ 평가결과 A, B 등급을 받은 우수한 기관은 우대 지원금을 교부받음

¡ 평가결과 C 등급을 받은 기관의 중국과학원의 개선 요구를 받게 되고, 개선 요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관 폐쇄 조치까지 취해질 수 있음

¡ 연구기관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향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제언을 반영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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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네덜란드

1. 네덜란드과학연구진흥원(NWO)의 연구기관 평가

가. 개요

□ (기관개요) 네덜란드과학연구진흥원(이하 NWO, Netherlandse Organizatie voor 

Wetenschappelijk Onderzoek)은 과학연구를 통해 네덜란드의 경제발전 및 복지에 기여

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네덜란드의 과학적 연구를 지원

¡ (연혁) 1950년 NWO의 전신인 순수과학연구기구(Zuiver-Wetenschappelijk 

Onderzoek)가 설립되었고, 1977년 네덜란드 과학연구기구법에 의해서 교육문화과학

부의 후원을 받는 독립적인 행정기구로 전환되었다가, 1988년 NWO로 명칭 변경

¡ (임무) NWO의 임무는 네덜란드의 과학의 질적 우수성과 혁신을 촉진하고, 과학 연

구를 통해 네덜란드의 번영과 복지에 기여하고, 사회적 도전, 경제 개발 및 지구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충족하는 것임

¡ (조직) NWO의 본부 조직은 이사회, 감독위원회, 자문위원회 및 11개의 연구부서로 

구성되고, 1,400명의 연구자를 포함하는 2,500명의 직원이 본부 및 산하 연구기관에

서 근무하고 있음

- 11개 연구부서: 순수자연과학, 인문사회과학, 응용기술과학, 간호연구·의료과학, 

기초과학(NWO-I), 데이터보관·네트워크서비스, 두뇌·인지·행동과학, 국립교육

연구소, 국가실무조사위원회, 네덜란드 eScience 센터, 국제개발과학 

¡ (예산) NWO는 매년 6억 6천만 유로 이상(한화 약 8,760억 원)을 투자하여 네덜란드

의 과학적 연구를 지원

□ (평가목적) NWO는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산하 연구기관의 연

구가 사회경제적 목표와 일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6년 마다 평가 실시

¡ 6년 주기의 평가를 통해 연구의 질적 수준과 사회적 관련성을 확인하고,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다음 6년의 임무와 기본 연구 자금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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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대상) NWO의 평가대상이 되는 연구기관은 네덜란드 전역에 분포한 산하 9개 연

구기관임

¡ NWO의 평가대상: 암스테르담연구소(AMOLF), 나노연구소(ARCNL), 천문학연구소

(ASTRON), 국가수학연구소(CWI), 에너지기초연구소(DIFFER), 원자물리학연구소

(Nikhef), 왕립해양연구소(NIOZ), 범죄·법집행연구소(NSCR), 네덜란드우주연구소

(SRON)

[그림 4-41] NWO의 산하 연구기관 및 지역 분포도

자료 : https://www.nwo.nl/over-nwo/organisa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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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체계 및 절차

□ 해외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연구단위별 현장 평가를 통해 연구기관을 평가

¡ NWO는 연구기관 평가에 앞서 국가 표준평가방안(SEP, Standaard Evaluatie 

Protocol)을 작성하여 네덜란드의 연구기관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산하 연구기관의 평가에 적용

- NWO는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SEP를 작성하고, 평가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자문을 

제공함

§ SEP를 작성하는 실무그룹은 NWO의 평가부서장과 외부 전문가 5명 등 총 6

명으로 구성

- SEP는 NWO 산하 연구기관 평가 외에도 네덜란드의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평가

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프로토콜임

- SEP의 주요 내용은 평가개요, 평가기준 및 범위, 평가 대상, 평가 일정 및 관리,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요령, 현장방문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보고서 양식, 평가결

과 후속 조치 등으로 구성

¡ 평가를 받을 연구기관은 NWO 평가부서에 평가위원회 후보자를 추천하고, NWO 평

가부서는 평가위원회 후보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은 관련 연구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와 사회에 대한 관련성을 평

가할 수 있는 전문가로 선정하고, 해외 전문가의 경우 네덜란드 연구체제와 협

력경험이 있는 이해도 높은 전문가로 구성

- 2017년에 평가한 AMOLF의 평가위원회는 덴마크, 캐나다, 스페인, 미국, 영국, 독

일, 중국 등 다양한 국적의 해외 전문가 7명으로 구성

¡ 평가위원회는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연구기관이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참고하여 

평가보고서 작성

- 자체평가보고서에는 기관의 조직 및 구성, 예산, 연구 분야별 목표 및 달성도를 

15페이지 내외로 작성하고, 자체평가결과에 따른 등급 부여

- 평가위원회는 2박 3일간의 현장 방문 기간 동안 연구 발표를 듣고, 경영진, 직

원, 외부 이해관계자 등 인터뷰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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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시간 일정

1일차
(2017.10.18.)

16:00 – 16:05  
16:05 – 16:10 
16:10 – 16:15 
16:15 – 16:20 
16:20 – 16:50 
17:00 – 17:15 
17:15 – 17:30 
17:30 – 18:30
18:30 – 21:00 

개회
위원소개
NWO 집행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위원회 요청사항 확인
NWO 집행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네덜란드 과학기술 전반에 관한 발표
SEP 소개
위원회 회의(위원만 참석)
폐회 및 만찬

2일차
(2017.10.19.)

8:30 – 09:00
09:00 – 09:15
09:15 – 09:30
09:30 – 10:15 
10:15 – 11:00 
11:00 – 11:15 
11:15 – 12:15 

12:15 – 13:15 
13:15 – 14:15

14:30 – 15:30 

15:30 – 15:45 
15:45 – 16:45 
16:45 – 17:45 
17:45 – 19:00  

19:00 

연구소로 이동
환영 인사
연구소 소개
이사회 인터뷰
현장 견학
휴식
1연구부서장의 부서소개(5분), 연구그룹리더의 연구성과 
발표(2명×10분), 토론
점심식사 겸 발표자 면담
2연구부서장의 부서소개(5분), 연구그룹리더의 연구성과 
발표(2명×10분), 토론
3연구부서장의 부서소개(5분), 연구그룹리더의 연구성과 
발표(2명×10분), 토론
휴식
지원부서 방문
박사과정 및 박사후과정 신진 연구자 인터뷰
이동 및 저녁식사
2일차 일정 마무리

3일차
(2017.10.20.)

07:30 – 08:30 
08:30 - 09:00 
09:00 – 10:00 

10:00 – 10:15 
10:15 – 11:30  
11:30 – 12:00 
12:00 – 12:30  
12:30 – 13:30  
13:00 – 17:30 
17:30 – 18:15 

위원회 조찬 모임
연구소로 이동
4연구부서장의 부서소개(5분), 연구그룹리더의 연구성과 
발표(2명×10분), 토론
휴식
경영진 인터뷰(경영 능력)
자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면담
외부 이해관계자 인터뷰(사회와의 관련성)
점심식사
보고서 초안 작성
이사회, 경영진, 연구부서장, 지원부서장과 보고서 초안 
검토

자료: NWO, Evaluation 2011-2016 AMOLF, 2018

<표 4-34> AMOLF의 2017년도 평가위원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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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회의 평가보고서는 연구기관의 전략 및 목표에 대한 질적 평가 결과를 

기술하고, 연구기관의 향후 발전을 위한 권고 작성

§ 2017년에 실시한 AMOLF의 평가보고서는 30페이지 분량이고, 평가개요, 

AMOLF 현황, 평가결과 및 권고사항으로 구성

[그림 4-42] AMOLF의 2017년도 평가보고서

자료: NWO, Evaluation 2011-2016 AMOLF, 2018

¡ NWO 평가부서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연구기관에 송부하여 의견 수렴 후 최종

평가 결과 확정

¡ 평가 결과의 권장사항에 대해서는 NWO 평가부서에서 후속 조치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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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NWO는 산하 연구기관의 평가를 연구품질, 사회 관련성, 실행가능성으로 구

분하여 질적 평가를 실시하고, 4단계 등급 부여

¡ NWO의 산하 연구기관 평가항목은 연구품질, 사회 관련성, 실행가능성 등 3가지 항

목이고, 각 항목별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음

- 연구품질: 연구소가 수행한 연구의 국제적 위상은 어떠한가?

- 사회 관련성: 연구소는 연구성과 활용 및 개방을 촉진하고 있는가?

- 실행가능성: 연구소의 구조, 규모 및 재정 정책은 연구소 임무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가?

¡ 평가등급은 연구소가 수행한 연구의 국제 동향 및 과학기술, 사회 발전을 고려하여 

세계최고수준, 매우우수, 우수, 불만족 등 4단계로 부여함

평가
등급

의미
평가항목

연구품질 사회 관련성 실행가능성

1 세계 최고 수준

특정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기관 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연구기관의 사회공헌이 
탁월함

연구기관의 미래를 위해 
실행가능성이 훌륭하게 
갖추어짐

2 매우 우수
연구기관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연구기관은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음

연구기관의 미래를 위해 
실행가능성이 잘 갖추어짐

3 우수
연구기관은 네덜란드 
내에서 우수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음

연구기관은 네덜란드 
내에서 사회기여를 하고 
있음

연구기관은 책임있는 
전략적 의사 결정을 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있음

4 불만족
연구기관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달성하지 못함

연구기관은 사회에 
기여하고 있지 않음

연구기관은 미래를 위해 
적절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음

평가지표(예시)
논문
논문의 인용도
연구시설 활용도

특허
전시회, 강연 등 홍보실적
계약 연구 실적
수상 실적

-

자료: NWO, Standard Evaluation Protocol 2015–2021, 2016

<표 4-35> NWO 연구기관 평가항목 및 등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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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결과 및 활용

□ (평가결과) 2017년 시행한 NWO 산하 연구기관 평가결과, 70%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

가되었고, 나머지 30%도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음

¡ NWO 산하 9개 연구기관별 3개 평가항목, 총 27개 항목 중 70%인 19개 항목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나머지 30%인 8개 항목이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음

¡ NWO 산하 연구기관을 평가한 해외 전문가들은 연구소가 혁신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연구소의 세계적 위상이 돋보이고, 국가 시설로써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함

□ (평가활용) 평가결과는 연구자, 정책입안자, NWO 이사회, 민간부문 등 다양한 이해관계

자에게 제공되고, NWO의 향후 6년 임무와 기본연구자금을 결정하는데 평가결과를 활

용함

¡ 연구자는 평가결과를 통해 세계적인 위상을 확인하고, 개선방법에 대한 조언을 듣

고, 연구목표를 수립할 수 있음

¡ 정부는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정책의 영향을 추적하고,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다음 6

년의 기본연구자금의 전체 규모를 결정함

¡ NWO 이사회는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다음 6년의 임무와 기본연구자금의 배분을 결

정함

¡ 민간 부문의 이해관계자는 평가결과를 통해 NWO 연구의 질적 수준과 사회적 관련

성을 확인하고, 향후 협력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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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주요국의 공공연구기관 평가 종합

1. 평가개요

□ 평가전담인력 또는 기관에서 평가를 전담하여 수행

¡ 미국은 기관 내부에 평가전담인력이 상주하면서 평가업무만 전담하여 수행

- 미국 DOE는 각 연구소에 전담인력을 파견하여 상주하면서 연구소의 평가준비를 

지원하고, 평가를 전담하여 수행

- 미국 국립연구기관은 고위직 공무원(부처의 차관급)으로 성과담당관을 임명하고, 

성과담당관이 전략계획부터 성과보고서 작성까지 기관평가업무를 총괄

¡ 프랑스, 일본은 평가전담기관 또는 부서에서 평가업무만 전담하여 수행

- 프랑스 HCÉRES는 연구관리와 평가를 분리하여 평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평가

업무만 전담하여 수행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 제고

- 일본 AIST는 독립된 부서로 평가부를 운영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함과 동시

에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

□ 연구기관의 평가주기를 장기간으로 설정

¡ 프랑스, 독일, 영국, 중국, 네덜란드는 공공연구기관이 연구성과 창출에 집중할 수 있

는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주기를 5년 이상으로 설정함

- 프랑스 HCÉRES, 영국 생명과학연구회, 중국 과학원은 연구기관의 평가주기가 5

년으로 동일함

- 독일 라이프니츠 연구회는 산하 연구기관을 7년 주기로 평가하고 있고, 막스플

랑크 연구회는 개별 연구소를 2년마다 평가하고, 6년마다 유사 분야 간 비교 평

가를 실시함

- 네덜란드 NWO는 산하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를 6년 주기로 실시함

¡ 단, 미국, 일본은 매년 평가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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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국

소관 
부처

평가 
수행 
기관

공공연구기관 
운영방식 평가대상 

기관 평가주기 평가목적 평가방식 평가
지표

출연연 국립

미
국

에너지부 
과학국

○
10개 

GOCO 
연구기관

매년

·에너지부가 
설정한 목표 
달성 독려
·연구 및 
경영 면의 
성과 측정

정성
정성/
정량

백악관 
관리예산처

○
(소속 
연구자 
신분 

공무원)

전체 
GOGO 

연구기관
(NASA, NIST 등)

매년
·정부예산의 
효율성과 
책임성 향상

정성/정량
정성/
정량

프
랑
스

고등 
교육 

연구부

고등 
교육 
연구 

평가원

○
전체  
공공 

연구기관
5년

·연구성과 
창출과 
사회경제적 
활용도 증진

정성
정성/
정량

독
일

공동 
과학 
회의

라이프
니츠 

연구회
○

93개 
연구기관

7년

·정부의 공동 
연구자금 
지속 여부 
판단
·연구소의 
발전 지원

1단계 정성
정성/
정량

2단계 정성
정성/
정량

막스 
플랑크 
연구회

○
85개 

연구기관

2년
(사후평가)

6년
(확장평가)

·과학 진흥
·유사 분야 
간 비교 
평가

사후 
평가

정성
정성/
정량

확장 
평가

정성
정성/
정량

영
국

기업 
에너지
산업 

전략부

생명 
과학 

연구회
○

8개
연구기관

5년

·세계적인 
연구성과 
창출
·사회경제적 
이익 실현

정성 정성

일
본

문부 
과학성

RIKEN,
NIMS

○

3개 
특정국립 
연구개발 

법인

매년

·연구활동의 
활성화·효율
화
·연구소 혁신
·투명성·객관
성 확보

정성
정성/
정량경제 

산업성
AIST

중
국

국무원
중국 

과학원
○

84개 
연구기관

5년

·중국정부의 
정책 이행
·산하 
연구기관 
관리

정성
정성/
정량

네
덜
란
드

교육 
문화 

과학부

과학 
연구 

진흥원 
(NWO)

○
9개

연구기관
6년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
·사회경제적 
요구 부응

정성
정성/
정량

<표 4-36> 주요국의 공공연구기관 평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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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수행체계

□ 전문성 높은 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위원회 운영

¡ 해당 연구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외 전문가를 포함하여 평가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

- 프랑스 HCÉRES는 연구기관이 동의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특히 해외 전문가를 20% 이상 포함

- 독일 라이프니츠 연구회는 평가위원의 자격 요건을 해당 연구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전문가로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해외 전문가 비중이 30% 이상

-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회는 평가위원의 자격 요건을 해당 연구분야에서 세계적으

로 권위를 인정받는 전문가로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실제로 5개 연구분야

별 위원회 중 3개 위원회에 노벨상 수상자가 포함되어 있음

- 네덜란드 NWO는 평가위원회를 100% 해외전문가로 구성

¡ 연구기관의 전체 연구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포괄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의 인원을 

충분히 확보

- 독일 라이프니츠 연구회의 기관당 평가위원 수는 연구 분야 전문가가 14명을 포함

하여 평균 16명 규모임

- 영국 BBSRC의 기관당 평가위원 수는 연구 분야 전문가 14명을 포함하여 평균 

15명 규모로 구성함

- 일본 AIST의 2017년도 평가위원회 규모는 총 45명이고, 5개 연구분야 별로 5명

씩 총 35명의 연구 분야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함

¡ 평가위원의 임기를 장기간으로 설정하거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해당 연구기관

에 대한 이해도 및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

- 독일 라이프니츠 연구회의 평가위원 임기는 4년이고, 연임이 가능함

- 막스플랑크 연구회의 평가위원 임기는 6년이고, 연임이 가능함

- 일본 AIST의 평가위원 임기는 1년이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AIST에 대한 

이해도 및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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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국

소관 
부처

평가 
수행 
기관

구조

평가수행
기관 내 
전담인력 

확보

평가위원회
(외부 전문가)

미
국

에너지부 
과학국

DOE 과학국 
직원이

각 연구기관에 
상주하며 
평가전담

×

DOE 과학국

연구기관

백악관 
관리예산처

연구기관의  
성과담당관 

(PIC)이 
평가전담

×
백악관 관리예산처

연구기관

프
랑
스

고등 
교육 

연구부

고등 
교육 
연구 

평가원

평가전문 
기관이 

평가수행과정 
전담

<평가위원회>
·자격: 해당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 
(해외 20% 이상)
·규모: 평균 7명

고등교육연구부
평가원

평가위원회(외부전문가)

연구기관

독
일

공동 
과학 
회의

라이프
니츠 

연구회
-

<상원평가위원회>
·자격: 라이프니츠 연구회 상원위원 
및 정부대표

·규모: 34명(2018년)
·임기: 4년, 1회 연임 허용

<평가그룹>
·자격: 해당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
·규모: 기관당 평균 16명

정부-공동과학회의

연구회 상원평가위원회(2단계 평가)

평가그룹(외부전문가, 1단계 평가)

연구기관

막스 
플랑크 
연구회

-

<과학자문위원회 (사후평가)>
·자격: 해당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
·규모: 연구소별 5명~15명
·임기: 6년, 1회 연임 허용

<연구분야 위원회 (확장평가)>
·자격: 해당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

정부-공동과학회의

연구회

과학자문
위원회 

(외부전문가)

연구분야별 위원회

각 연구소별 과학자문위원회

연구기관

영
국

기업 
에너지
산업 

전략부

생명 
과학 

연구회
- 

<종합평가위원회>
·규모: 개별기관평가 위원 중 6명과 
정부대표자 1명 등 총 7명

<개별기관평가위원회>
·규모: 기관당 평균 15명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연구회

평가위원회 
(외부전문가)

종합평가위원회

개별기관평가위원회

연구기관

일
본

문부 
과학성

RIKEN,
NIMS 독립부서인 

평가부에서
평가전담

<연구평가위원회>
·규모: 산학연 전문가 5명 내외
·임기: 1년, 연임가능

<자체평가 검증위원회>
·규모: 산학연 전문가 5명 내외
·임기: 1년, 연임가능

주무 부처

특정국립연구개발법인

평가위원회 
(외부전문가)

자체평가검증위원회

연구영역별 평가위원회
경제 

산업성
AIST

중
국

국무원
중국 

과학원
-

<평가위원회>
·자격요건: 외부전문가로 구성

국무원

과학원

평가위원회(외부전문가)

연구기관

네
덜
란
드

교육 
문화 

과학부

과학 
연구 

진흥원 
(NWO)

-
<평가위원회>

·자격: 해당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
·규모: 평균 7명

교육문화과학부

NWO

평가위원회(외부전문가)

연구기관

<표 4-37> 주요국의 공공연구기관 평가 수행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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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대상 및 항목

□ 연구기관의 실적평가 중심이지만, 향후 계획을 중요한 평가요소로 반영

¡ 영국의 BBSRC는 연구소의 과거 실적 보다는 향후 계획 중심으로 평가하여 향후 5개

년 연구프로그램 제안서(ISPG) 및 핵심역량제안서(CCG)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평

가 차년도부터 다음 평가주기까지 5년간 예산에 반영

¡ 프랑스는 기관의 향후 계획을 포함하여 기관의 제도적 위상과 전략을 평가함

□ 연구·사업 분야 중심의 평가항목 설정

¡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는 연구·사업 분야의 평가항목 비중이 50% 이상임

- 특히 네덜란드는 경영 분야의 평가항목이 별도로 있지 않고, 연구·사업 분야의  

평가시 연구 관련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함

¡ 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 중국과학원은 연구기관 평가시 경영 분야는 일상적인 관리 

업무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고, 연구 관련 업무만 평가함

□ 연구기관이 국가적 수요에 부합하는 연구를 수행하도록 사회경제적 평가 강화

¡ 네덜란드 NWO는 연구성과의 활용 및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서 평가항목으로 사회 

관련성을 설정하고, 연구기관의 경제사회적 기여를 30% 이상의 비중으로 중요하게 

평가

¡ 중국은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혁신을 강조하고, 향후 연구기관 

평가시 연구의 질적 평가를 강화하는 동시에 연구성과의 경제·사회적 영향 평가를 

실시할 계획

¡ 영국 BBSRC는 연구기관의 향후 계획 평가 시 연구성과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평가

하여 연구자금 배분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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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국

소관 
부처

평가 
수행 
기관

평가대상 평가항목

계획 중간 
실적

최종
성과 연구 연구지원 일반경영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미
국

에너지부 과학국 ○ ○ ○

·임무달성도
·연구장비 설계· 
정비·구축· 운용

·연구프로그램 
관리

·리더십과 경영 
능력

·행정시스템(일부)
·시설 및 인프라

·환경, 보건위생, 
안전

·행정시스템(일부)
·보안 및 위기관리 
능력

(항목)
·임무달성도
(평가기준)
·과학기술성과가 
관련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

백악관 
관리예산처

○ ○ ·기관별 자율 설정

프
랑
스

고등 
교육 

연구부

고등 
교육 
연구 

평가원

○ ○

·기관의 위상 분석
·제도 전략
·전략적 
프로젝트의 운영, 
구현 서비스, 

·조직의 경로

·전략개발 및 
실시를 위한 
거버넌스

·조직 활동 관리 
및 모니터링

·기관의 내부 조직

-

(항목)
·조직 활동 관리 및 
모니터링

·조직의 경로
(평가기준)
·사회, 경제적 및 
환경과의 상호 작용

독
일

공동 
과학 
회의

라이프
니츠 

연구회
○

·기본 정의 및 
프로필(기관 실적 
및 향후 계획)

·연구의 질 확보

·기본 정의 및 
프로필(시설·장비·
인력 적절성)

·협력, 네트워크
·인력 개발 및 
신진 연구자 
양성

-

(항목)
·기본 정의 및 
프로필

(평가기준)
·기관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여부

·학계 밖의 영역 
(상업·정치·문화·사회 
등)과의 관련성

막스 
플랑크 
연구회

○

·해당 연구소의 
중요성(기관 전체 
연구실적 및 
향후 계획)

·개별 연구그룹 및 
연구분야(개별분
야 연구실적)

·향후발전을 위한 
권고사항(환경변
화에 따른 연구 
분야 조정 권고)

·개별 연구그룹 및 
연구분야(예산·인
력·협력 등 연구 
지원 관련 사항)

·향후발전을 위한 
권고사항(환경변
화에 따른 인력 
계획 권고)

-

(항목)
·개별 연구그룹 및 
연구분야

(평가기준)
·과학적, 기술적, 
사회적으로 탁월한 
영향

영
국

기업 
에너지
산업 

전략부

생명 
과학 

연구회
○

·과학적 품질
·세계적 선도성
·제안내용과 
목표의 적절성

·연구인력의 
적절성

·전체적 가치
·이전 과제 품질 
및 영향

·자원 배분의 
효과성, 적절성

·데이터 관리 
접근법

-

(항목)
·전체적 가치
·이전 과제 품질 및 
영향

(평가기준)
·영국의 사회경제적 
이익 실현 가능성

일
본

문부 
과학성

RIKEN,
NIMS

○
·연구개발성과의 
극대화

·업무운영의 개선, 
효율화

·재무내용의 개선
·기타 중요사항

-
(일반경영 제외, 

연구지원만 평가)

(항목)
·연구개발성과의 
극대화

(평가기준)

·중개기능 강화

경제 
산업성

AIST

중
국

국무원
중국 

과학원
○

·연구성과 및 결과 
수준

·연구조직 및 
인력교육

·협력, 교류 및 

운영관리

-

(항목)
·연구성과 및 결과 
수준

(평가기준)
·사회경제적 발전과 

국가 안보 증진

네
덜
란
드

교육 
문화 

과학부

과학 
연구 

진흥원 
(NWO)

○
·연구품질
·사회 관련성
·실현가능성

- -

(항목)
·사회 관련성
(평가기준)
·연구성과 활용 및 
개방을 통한 

사회공헌 정도

<표 4-38> 주요국의 공공연구기관 평가대상 및 항목



제4장 해외 공공연구기관 평가 동향 

  169

4. 평가방법

□ 평가결과에 대한 상위평가가 없는 단일 평가체계 운영

¡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해외 주요국은 평가결과에 대한 상위평가가 없는 단일 평

가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단, 일본, 중국은 평가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상위평가를 실시함

□ 평가수행기관, 평가자, 피평가기관 등 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부담을 동

시 경감을 위한 평가 절차의 간소화 노력

¡ 독일 라이프니츠 연구회는 평가 절차를 체계화하여 평가기간을 기존보다 2개월 단

축하는 등 평가 절차의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 영국 BBSRC는 2016년부터 연구기관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평가위원회 

회의 소집시 연구기관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대체

¡ 일본 AIST는 특정국립연구개발법인으로 지정된 이후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받아 

자체평가 중심으로 평가절차가 간소화

□ 연구기관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기관평가를 자체평가로 실시

¡ 미국의 국립연구기관의 기관평가는 먼저 전략계획, 성과계획을 수립하고, 설정한 목

표를 달성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과지표 및 목표치를 설정하기 때문에 외부 

평가 없이 자체평가로만 이루어짐

¡ 일본의 특정국립연구개발법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기관으로 

인정받아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면서 자체평가 중심으로 평가절차가 간소화됨

¡ 독일, 영국은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공연구기관의 평가를 정

부 부처가 아닌 연구회에 일임

□ 평가자료 양식 제한을 통해 연구기관이 제출하는 평가 자료의 분량 축소 노력

¡ 독일 라이프니츠 연구회는 연구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평가 자료를 간소화하여 기

존 60 페이지분량에서 2009년 30페이지 분량으로 축소

¡ 영국의 BBSRC는 연구소 현황보고서의 용지 사이즈(A4), 글씨체(Arial, Helvetica, 

Verdana 중 선택), 페이지 제한(17페이지)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여 피평가기관의 평

가부담을 완화하고, 평가자에게 동일한 정보를 제공함



주
요
국

소관 
부처

평가 
수행 
기관

평가절차 보고서 분량

사전준비 자체평가 상위평가 의결 연구기관 작성 평가자 작성

미
국

에너지부 과학국 65 46

백악관 
관리예산처 9 -

프
랑
스

고등 
교육 

연구부

고등 
교육 
연구 

평가원

본문 200
부록 120

30

독
일

공동 
과학 
회의

라이프
니츠 

연구회
30 21

막스 
플랑크 
연구회

평균 100 공개×

영
국

기업 
에너지
산업 

전략부

생명 
과학 

연구회

·현황보고서 17
·연구제안서 42
·역량제안서 21

공개×

일
본

문부 
과학성

RIKEN,
NIMS ·연구영역별 

평가보고서 140
·자체평가보고서 
324

·연구 평가 5
·자체평가검증 
위원별 2~3줄

경제 
산업성 AIST

중
국 국무원 중국 

과학원 공개× 공개×

네
덜
란
드

교육 
문화 

과학부

과학 
연구 

진흥원 
(NWO)

15페이지 분량 30페이지 분량

<표 4-39> 주요국의 공공연구기관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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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결과 환류

□ 평가결과는 절대평가가 주를 이루지만, 연구분야 간 조정을 위해 상대평가도 실시

¡ 미국,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등 해외 주요국은 연구기관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지

양하기 위해 절대평가를 실시

¡ 독일의 막스플랑크 연구회는 1단계 사후평가는 절대평가를 실시하지만, 2단계 확장

평가시 연구분야 간 조정을 위해서 상대평가 실시

¡ 영국 BBSRC는 향후 예산 배분을 위해서 8개 기관이 제출한 향후 5개년 연구프로그

램 제안서 및 핵심역량 제안서의 상대평가를 통해 우선순위 설정

□ 해외 주요국은 연구기관의 발전을 위해 평가를 수행하기 때문에 향후 계획을 중요하게 

평가하여 예산 배분에 활용

¡ 영국의 BBSRC는 연구소의 과거 실적 보다는 향후 계획 중심으로 평가하여 향후 5개

년 연구프로그램 제안서(ISPG) 및 핵심역량제안서(CCG)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평

가차년도부터 다음 평가주기까지 5년간 예산에 반영

¡ 프랑스는 기관의 향후 계획을 포함하여 기관의 제도적 위상과 전략을 평가함



172  주요국의 기관평가 조사분석을 통한 임무중심형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주
요
국

소관 
부처

평가 
수행 
기관

평가결과
환류 활용

등급
절대/
상대

미
국

에너지부 과학국 11 절대
·성과급 지급
·계약기간 연장 결정

-

백악관 
관리예산처

2
(달성, 미달성)

절대
·예산의사결정 과정에 
정보 활용

·기관 발전
·목표달성율 모니터링 
및 관리

프
랑
스

고등 
교육 

연구부

고등 
교육 
연구 

평가원

× 절대 -
·기관 발전
·내부 경영(예산배분)
·이해관계자 정보제공

독
일

공동 
과학 
회의

라이프
니츠 

연구회

1단계 × 절대 - ·기관 발전

2단계 4 절대
·정부의 공동연구자금 
지원 여부 결정

-

막스 
플랑크 
연구회

사후 5 절대
- ·기관 발전

확장 × 상대 ·연구분야 간 중복, 
예산 배분 조정
·연구소 폐쇄 

-

영
국

기업 
에너지
산업 

전략부

생명 
과학 

연구회
× -

·향후 5년간 연구비 
배분 결정

·기관 발전

일
본

문부 
과학성

RIKEN,
NIMS

5 절대 ·이사장 해임
·내부 경영(예산배분, 
연구센터 개폐)
·이해관계자 정보제공경제 

산업성
AIST

중
국

국무원
중국 

과학원
3 상대

·우수기관 우대지원금 
지급
·미흡기관 교정 또는 
기관폐쇄 조치

·기관 발전

네
덜
란
드

교육 
문화 

과학부

과학 
연구 

진흥원 
(NWO)

4 절대
·향후 6년간 연구기관 
기본연구자금 결정

·기관 발전
·내부 경영(예산배분)
·이해관계자 정보제공

<표 4-40> 주요국의 공공연구기관 평가결과 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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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평가제도 개선방안 도출

□ 평가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서 국내외 비교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개선방안을 구체화함

¡ 1단계: 국내 임무중심형 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내 임무중심형 평

가제도 현황 조사 및 해외 공공연구기관 평가 벤치마킹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

을 정리

- 비교항목: 평가개요, 평가수행체계, 평가대상 및 항목, 평가방법, 평가결과 환류

¡ 2단계: 정리된 시사점에 따라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도출

- 기관평가의 근본적인 개편방향인 평가위원회 전문성 강화와 평가 부담 완화, 핵

심정책방향으로 제시된 ‘19년도 개편 방향 반영 측면에서 개선방안 도출

¡ 3단계: 도출한 개선방안은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정부 정책 부합성,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설정

¡ 4단계: 해외 공공연구기관 평가 벤치마킹 및 ‘19년도 개편내용을 반영하여 개선방

안을 구체화

[그림 5-1] 평가제도 개선방안 도출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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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외 비교결과 시사점

□ 질적 평가 중심으로 체계적인 평가위원회 구성 및 관리를 통해 평가결과의 신뢰도 제고

¡ 해당 연구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외 전문가를 포함하여 평가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

- 프랑스 HCÉRES는 연구기관이 동의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특히 해외 전문가를 20% 이상 포함

- 독일 라이프니츠 연구회는 평가위원의 자격 요건을 해당 연구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전문가로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해외 전문가 비중이 30% 이상

-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회는 평가위원의 자격 요건을 해당 연구분야에서 세계적으

로 권위를 인정받는 전문가로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실제로 5개 연구분야

별 위원회 중 3개 위원회에 노벨상 수상자가 포함되어 있음

- 네덜란드 NWO는 평가위원회를 100% 해외 전문가로 구성

- 반면 국내에서는 평가에 대한 부담, 인센티브 부족으로 인해 최고 전문가를 평

가위원으로 활용하는데 한계

¡ 연구기관의 전체 연구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포괄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의 인원을 

충분히 확보

- 독일 라이프니츠 연구회의 기관당 평가위원 수는 연구분야 전문가 14명을 포함하

여 평균 16명 규모임

-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회의 기관당 평가위원 수는 연구분야 전문가로만 구성되

고, 총 5명에서 15명 사이로 구성함

- 영국 BBSRC의 기관당 평가위원 수는 연구분야 전문가 14명을 포함하여 평균 15

명 규모로 구성함

- 일본 AIST의 2017년도 평가위원회 규모는 총 45명이고, 7개 연구분야 별로 5명

씩 총 35명의 연구 분야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함

- 반면 국내에서는 연구 분야 별로 평균 1~2인이 평가에 참여하는데 그치고 있어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는데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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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경우, 연구분야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평가위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평가위

원의 pool을 체계적으로 관리

- 프랑스는 피평가기관의 연구분야에 맞는 전문가를 섭외할 수 있도록 먼저 피평

가기관이 평가받을 연구분야를 HCÉRES에 제출

- HCÉRES는 피평가기관의 연구분야에서 저명한 과학자로 평가위원장을 임명하고, 

평가위원장이 주도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 평가위원회 활동종료 이후에도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재하

고, 전문가 성명, 소속, 참여평가 내역 등을 공개하는 등 평가위원의 pool을 체계

적으로 관리

- 평가위원은 HCÉRES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내역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학계 선

후배, 제자 등이 평가활동 이력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전문성 및 공정성 측면에

서 신중하게 평가 수행

- 반면 KISTEP 등 평가수행기관은 기존 평가위원을 바탕으로 평가 도래시 전문가 

추천을 통해 평가위원을 확보하는데 그치고 있음

□ 연구기관의 사회경제적 성과창출 유도를 위한 평가 및 지원을 통해 책무성을 강화

¡ 연구·사업 분야 중심으로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경영 부문 평가 최소화

-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는 연구·사업 분야의 평가항목 비중이 50% 이상임

- 특히 네덜란드는 경영 분야의 평가항목이 별도로 있지 않고, 연구·사업 분야의  

평가시 연구 관련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함

- 일본 특정국립연구개발법인, 중국과학원은 연구기관 평가시 경영 분야는 일상적

인 관리 업무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고, 연구 관련 업무만 평가함

- 반면 국내는 공공기관 평가의 일환으로 추진됨에 따라 연구성과 향상과 관련이 

낮은 일반 경영관리활동에 대한 평가 항목도 다수 포함되어 진행 중

¡ 사회경제적 영향력 높은 연구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계획에 대한 평가를 확대

하고 이를 반영한 예산 배분 추진

- 영국, 프랑스는 연구기관 평가시 향후 계획을 중요한 평가요소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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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BBSRC는 연구소의 과거 실적 보다는 향후 계획 중심으로 평가하여 

향후 5개년 연구프로그램 제안서(ISPG) 및 핵심역량제안서(CCG)의 우선순위

를 설정하고, 평가차년도부터 다음 평가주기까지 5년간 예산에 반영

§ 프랑스는 기관의 향후 계획을 포함하여 기관의 제도적 위상과 전략을 평가함

- 반면 국내에서는 실적 평가결과에 바탕한 환류를 실시하고 있어 연구기관이 체

계적으로 연구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한계 

¡ 연구기관이 국가적 수요에 부합하는 연구를 수행하도록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강화

- 영국 BBSRC는 연구기관의 향후 계획 평가 시 연구성과의 경제·사회적 영향 및 

경로를 예측하여 연구자금 배분에 활용

- 네덜란드 NWO는 연구성과의 활용 및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서 평가항목으로 사회 

관련성을 설정하고, 연구기관의 경제사회적 기여를 30% 이상의 비중으로 평가

- 중국은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혁신을 강조하고, 연구의 질적 

평가를 강화하는 동시에 연구성과의 경제·사회적 영향 평가를 실시할 계획

- 국내에서는 ‘23년부터 사회경제적 영향력 평가를 도입할 계획

□ 연구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기관의 자율과 권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가 단계는 중간실

적보다는 계획과 최종 성과를 중심으로 한 자체평가를 추진

¡ 모든 국가에서 최종 성과의 평가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수립한 계획을 점검하

는 국가의 비중도 적지 않음

- 모든 기관이 연구결과의 최종 성과를 평가하고 있으며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은 

수립한 계획의 적절성도 평가

- 특히 영국은 최근 들어 최종 성과의 평가를 폐지하고 수립한 계획의 적절성 평

가로 전환하여 평가결과에 바탕한 feedforward를 적극적으로 수행 중

- 반면 한국은 수립한 계획의 적절성과 최종 성과의 평가 뿐만 아니라 중간 컨설

팅 관점에서 중간 점검 단계를 유지하여 기관 관리 측면의 접근이 여전히 존재

¡ 아시아권인 중국, 일본, 한국은 상위평가 기능을 갖추고 있으나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서구 국가는 상위평가 기능이 없음

-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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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 및 평가위원의 평가 관련 자료 작성을 최소화하여 평가 관련 부담을 경감

¡ 연구기관이 제출하는 평가 자료의 분량이 국내 사례 보다 현저히 적고, 평가자료 작

성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평가양식을 제한

- 국내 연구기관이 제출하는 평가 자료는 본문이 300 페이지 이상이고, 추가로 증

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해외 연구기관이 제출하는 평가 자료는 대부분 100 페이지 이하이고, 제일 적은 

분량을 작성한 미국 NIST의 2017년 평가보고서는 9 페이지임

- 연구기관이 100 페이지 이상을 작성한 일본 AIST의 경우에는 총 324페이지 분량

이지만, 내용은 제4기 중기계획(2015-2020), 특례법에서 설정한 주요평가기준, 평

가위원회 평가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작성부담이 크지 않음

- 영국의 BBSRC는 연구소 현황보고서의 용지 사이즈(A4), 글씨체(Arial, Helvetica, 

Verdana 중 선택), 페이지 수 제한(17페이지) 등 현황보고서 작성방식을 자세하

게 규정하여 피평가기관의 평가대응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위원에게 동일한 정

보를 제공함

¡ 평가위원이 작성하는 평가보고서 분량 또한 국내 사례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국내 연구기관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위원회가 작성하는 평가보고서 분량은 평균

적으로 100 페이지임

- 해외 연구기관을 평가한 후 평가위원회가 작성하는 평가보고서 분량은 대부분 

30페이지 이하이고, 제일 적은 분량을 작성한 일본의 경우 5페이지에 불과함

- 미국은 평가위원회가 아닌 연구기관에 상주하며 평가업무를 전담하는 현지사무

소 직원이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분량은 46 페이지 정도임

□ 공공기관으로서 특성보다는 연구기관으로서 특성을 강조하여 상대평가가 아니라 연구

기관간 임무나 연구활동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기관별 절대평가를 실시

¡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연구기관 별로 주어진 임무가 다르고 연구의 특성도 달

라 연구활동의 목표가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구기관간 상대평가보다는 

연구기관별 절대평가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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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수행기관 KISTEP 등
에너지부 
과학국

백악관 
관리예산처

HCÉRES
라이프니츠 

연구회
막스플랑크 

연구회
BBSRC

특정국립 
연구개발법인

중국과학원 NWO

평가주기 3∼5년 매년 매년 5년 7년 2년 5년 매년 5년 6년

평가방식 정성 정성 정성/정량 정성 정성 정성 정성 정성 정성 정성

지표 정성/정량 정성/정량 정성/정량 정성/정량 정성/정량 정성/정량 정성 정성/정량 정성/정량 정성/정량

평가수행기관 내 
전담인력 확보

○
(평가지원)

○ ○ ○ × × ×
○

(평가지원)
× ×

평
가
위
원
회

총 규모 25 × × 7 16 5~15 15 45 공개× 7

연구 
부문 
규모

총 5~9
분야별 1~2

× × 분야별 7 분야별 14
분야별 
5~15

분야별 14
총 35

분야별 5
공개× 분야별 7

해외 
전문가 

포함여부
× × × ○ ○ ○ ○ × × ○

임기 3년 × × × 4년, 연임 6년, 연임 × × × ×

평
가
항
목

 총개수 11개 8개
기관별 

자율 설정
7개  4개 3개 7개 4개 3개 3개

비
중
*

연구 
사업

5개, 80% 3개, 50% - 4개, 57% 1.5개 2개, 67% 5개, 70% 1개, 25% 1개, 33% 3개, 100%

연구 
지원

4개, 11% 2.5개, 25% - 3개, 43% 2.5개 1개, 33% 2개, 30% 3개, 75% 2개, 67% -

일반 
경영

2개, 9% 2.5개, 25% - - - - - - - -

사회 
경제적 

영향평가
× ○ ○ ○ ○ ○ ○ ○ ○ ○

<표 5-1> 국내외 공공연구기관 평가제도 비교



* 한국, 미국은 평가항목별 가중치 반영

구분 한국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중국 네덜란드

평
가
방
법

평가 
단계

계획
중간실적
최종성과

계획
중간실적
최종성과

계획

최종성과

계획

최종성과 최종성과 최종성과

계획

최종성과 최종성과 최종성과

상위 
평가여부

○ × × × × × × ○ ○ ×

보고서 
분량
(최근 
사례)

연구 
기관

300 65 9 200 30 100
현황보고서 17
연구제안서 42
역량제안서 21

324 공개× 15

평가
자

100 46 - 30 21 공개× 공개× 5 공개× 30

평
가
결
과

등급  5등급 11등급 2등급 등급×
(1차) 등급×
(2차) 4등급

(1차) 5등급
(2차) 등급×

등급× 5등급 3등급 4등급

절대/ 
상대

절대 절대 절대 절대 절대 절대 - 절대 상대 절대

환
류 
및 
활
용

환류

· 기관장 
성과연봉

· 직원 성과급
· 임무 및 기능 

조정
· 예산연계 

· 성과급
· 계약연장

· 예산배분시 
정보제공

-
· 예산지원 

결정
· 기관 폐쇄 

결정
· 예산배분 

결정
· 이사장 해임 

결정

· 우대지원금 
지급

· 기관 폐쇄 
결정

· 예산배분 
결정

활용

· 기관발전
 (계획수립)
· 정보제공
(우수성과발굴)

- 
· 기관발전
· 모니터링

· 기관발전
· 내부경영
· 정보제공

· 기관발전 · 기관발전 · 기관발전
· 내부경영
· 정보제공

· 기관발전
· 기관발전
· 내부경영
·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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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안 도출

□ 국내외 비교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바탕으로 ‘19년도 기관평가 개편사항에 부합하는 

시사점을 재정리하여 기관평가 개선방안을 도출

¡ ‘19년도 기관평가 개편사항의 연구 및 연구지원 평가 분리 방향에 따라 연구기관 

및 평가위원의 평가 관련 자료 작성 최소화, 사회경제적 성과창출 중심 평가 및 지원

이라는 시사점을 반영하여 일반 경영항목은 실적만 제시하는 방안을 도출

¡ ‘19년도 기관평가 개편사항의 연구사업 단위 평가 강화 방향에 따라 질적 평가 중

심 체계적 평가위원회 구성·관리라는 시사점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

- 연구사업부문 평가위원 규모 확대

- 확대된 평가위원 규모의 전문성 높은 평가위원 유지를 위한 체계적 평가위원 

pool 관리

¡ ‘19년도 기관평가 개편사항의 연구사업단위 평가 강화, 질적 평가 강화 방향에 따

라 사회경제적 성과창출 중심 평가 및 지원이라는 시사점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

[그림 5-2] 평가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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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경제적 성과창출을 평가하기 위한 Case Study Report 작성방법 구체화

¡ ‘19년도 기관평가 개편사항의 세계 최고 연구기준 평가 지향 방향에 따라 질적 평

가 중심 체계적 평가위원회 구성·관리라는 시사점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

안을 도출 

- 세계적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국내 연구인력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명예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 인센티브를 강화

- 국내 과학기술 현황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해외 연구자의 평가위원 참여는 효과

성이 낮고 해외 한인과학자도 평가위원 참여는 한계가 있으므로 해외 우수 한인

과학자를 멘토단으로 활용

¡ ‘19년도 기관평가 개편사항의 질적 평가 강화 방향에 따라 사회경제적 성과창출 중

심 평가 및 지원이라는 시사점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

- 사회경제적 성과창출의 체계적 독려를 위한 연구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합 주요사

업비 조정

¡ 이외에도 연구기관 및 평가위원의 평가 관련 자료 작성 최소화라는 해외 벤치마킹 

시사점을 반영하여 실적보고서내 평가활용도가 낮은 내용을 삭제하여 평가보고서의 

분량을 줄이는 개선방안을 도출 

□ 이렇게 도출된 8가지 기관평가 개선방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명예 중심 평가위원회 인센티브 강화

- 평가위원회 위상 강화를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에서 높은 위상을 갖도록 

평가위원 모임을 운영하고, 평가위원 활동이 명예롭게 여겨질 수 있도록 비금전

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 해외 우수 한인과학자의 멘토단 활용

- 해외 한인과학자를 멘토단으로 활용하여 연구기관 제출 보고서의 사전 검토를 의뢰

¡ 연구사업부문 평가위원 규모 확대

- 연구사업 평가위원 규모를 15명 이상으로 확대하여 연구분야 별로 2명 이상 충분한 

인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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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적 평가위원 pool 관리

- 기술분야별 평가위원 pool 관리, 우수 평가위원 우대 등 평가위원 pool 관리를 

체계화

¡ 연구기관 제출 보고서 내 평가활용도 낮은 내용 삭제

- 연구기관이 제출하는 연구성과계획서 및 종합평가 실적보고서의 목차에서 필요

성이 낮은 부분을 제외

¡ 일반 경영항목은 실적만 제시

- 연구지원 평가에서 연구사업 성과와 관련성이 낮은 부문을 최소화하고, 외부평

가 결과를 활용가능한 지표는 실적보고서에 외부평가 점수만 제시하는 것으로 

대체

¡ 연구성과계획서의 평가 통한 주요사업비 조정

- 연구사업 단위 평가결과 강화를 위해서 계획 수립부터 연구사업 단위별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향후 평가주기까지 예산배분에 활용

¡ Case Study 보고서 작성방법 구체화

- 19년도 평가부터 질적 평가가 강화되면서 연구성과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평가  

하여야 하므로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계획수립 및 대표성과에 대한 Case 

Study 보고서 작성 등 개편내용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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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선순위 설정

□ 평가제도 개선방안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정부 정책 부합성,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함

¡ 국내 기관평가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평가제도 개선방안의 정부 정책 부합성, 도입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였음

- 대상: 국가R&D평가 및 과학기술정책 분야 경험이 풍부한 산학연 전문가 5인

§ (학) 박상문 강원대 교수, 정유한 중앙대 교수

§ (연) 김필성 생기원 기술정책실장

§ (산) 이재희 날리지웍스 대표, 전현곤 ATOP 대표

- 평가기준: 정부 정책 부합성, 도입 가능성

§ (정부 정책 부합성) 19년도 기관평가 개편사항 등 정부 정책과 부합하여 추진 

타당성이 높은가? 

§ (도입 가능성) 연구기관이나 평가수행기관, 정부가 개선방안을 운영하는데 예

산이나 자원 소요가 적어 개선방안 도입이 수월한가?

- 평가방법: 서면설문조사(E-mail)

§ 전문가는 개선방안 별로 평가기준에 따라 7점 척도로 응답

§ 전문가 점수를 취합하여 우선순위 도출

- 기간: 2018년 10월 15일 ~ 19일

¡ 정부정책 부합성, 도입 가능성 두 가지 차원으로 matrix를 구성, 원점에서 멀어질수

록, 정책부합성 높을수록 높은 우선순위 부여

- 우선순위 도출 결과, 공통지표의 외부평가결과 활용 확대 과제가 정부 정책 부

합성, 도입가능성 등 모든 면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개선방안별 전문가 평가점수 및 우선순위는 다음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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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평가제도 개선방안의 우선순위 분석 

개선방안

우선순위 설정 기준

우선순위정부 정책 
부합성

도입
가능성

명예 중심 평가위원회 인센티브 강화 3.2 2.6 6

해외 우수 한인과학자의 멘토단 활용 5.4 3.2 3

연구사업부문 평가위원 규모 확대 2.2 2.8 7

체계적 평가위원 Pool 관리 1.8 2.4 8

연구기관 제출 보고서 내 평가활용도 낮은 내용 삭제 3.2 5.4 4

일반 경영항목은 실적만 제시 6.4 5.2 1

연구사업계획서 평가 통한 주요사업비 조정 3.6 3.6 5

Case Study 보고서 작성방법 구체화 5 4.4 2

<표 5-2> 평가제도 개선방안 우선순위 도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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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평가제도 개선방안별 주요 내용

개선방안 주요내용

① 일반 경영항목은 실적만 제시
- 기관운영평가에서 연구사업 성과와 관련성이 낮은 부문의 지표 

는 외부평가결과 제출로 대체

② Case Study 보고서 작성방법 

구체화

-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연구사업계획서 수립

- 기관의 대표성과에 대한 Case Study 보고서 작성

- 종합평가시 Case Study 보고서를 검토하여 연구결과의 영향력 

평가 강화

③ 해외 우수 한인과학자의 

멘토단 활용

- 해외 한인 과학자 평가지원단 구성

- 멘토단을 해외 한인과학자를 포함하여 구성

- 해외 한인과학자에게 연구기관 제출 보고서의 사전 검토 의뢰 

④ 연구기관 제출 보고서 내 

평가활용도 낮은 내용 삭제

- 연구기관이 평가를 위해 제출하는 연구성과계획서 및 종합평가 

실적보고서의 목차에서 필요성이 낮은 부분 제외

⑤ 연구사업계획서 평가 통한 

주요사업비 조정

- 차기 연구성과계획서의 연구사업부문 성과목표별 우선순위 설정

- 예산심의시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향후 평가주기까지 예산 배분

에 활용

⑥ 명예 중심 평가위원회 

인센티브 강화

- 과기정통부 주재 평가위원 모임 운영

- 과기정통부 차관급 인사가 평가위원 임명

- 평가위원 활동 홍보 강화

- 평가결과의 반영 현황 피드백

⑦ 연구사업부문 평가위원 규모 

확대
- 연구·사업 평가위원 규모를 15명 이상으로 확대

⑧ 체계적 평가위원 Pool 관리

- 기술분야별 평가위원 pool 확보

- 연구부문별 성과목표에 해당하는 기술분야에 따라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 활동 종료 후 우수평가위원 추천

- 우수평가위원 추천 결과를 평가위원 pool 관리에 활용

<표 5-3> 평가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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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지표의 외부평가결과 활용 확대

¡ (국내 현황 및 필요성) 연구사업의 성과 창출과 관련성 낮은 일반경영항목이 다수 존

재하며 외부평가결과 활용하는 지표도 정성적 서술을 하여 연구기관은 작성 부담이 

높음

- 연구부문 성과목표는 평균적으로 5개 설정함

- 경영 부문 성과목표는 공통 3개, 자율 평균 3개 설정하여 총 6개임

- 경영 부문의 정량지표는 목표치 및 실적치 제시와 함께 정성적 기술을 하도록 

하여 연구기관은 작성 부담이 있고, 평가위원은 확인하여야 하는 실적보고서 분

량이 늘어남

- '19년 기관운영계획서 수립부터 공통지표 최소화가 추진되므로 일반 경영항목은 

정성적 서술 없이 외부평가결과, 공통지표별 실적만 제시 필요

구분 영역 성과목표

연구 부문 성과목표 평균 5개 설정

경영 

부문

공통

임무중심형 연구 환경 

조성

- 우수 인력 양성 전략

  ※ 연구자 / 연구지원인력 / 여성과기인

- 연구몰입 환경 조성

  ※ 개인평가(인센티브 배분체계) / 개방적 인사제도

효율적 기관 운영

- 기관 운영의 투명성·효율성

  ※ 재무 관리체계 / 만족도

- 연구윤리 및 청렴성

  ※ 연구윤리 / 청렴도

- 연구 보안

  ※ 연구보안평가 결과 반영

성과 관리· 활용· 확산 

- 성과관리·활용·확산 체계

- 창업·중소벤처 지원 체계

- 대외협력 및 소통 체계

  ※ 산학연 및 국제협력 / 연구시설장비 / 공공서비스

자율 현안 대응 및 경영 자율

- 연구성과계획서 수립 시 예상하기 어려운 정책· 

기술환경 변화에 대하여 기관의 대처 내용 및 필수 

반영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경영 실적(평균 3개 설정)

<표 5-4>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기관평가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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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주요 사례) 해외 연구기관의 평가항목은 연구·사업 분야 중심으로 설정하고, 

경영 부문 평가 최소화

-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는 연구·사업 분야의 평가항목 비중이 50% 이상임

- 특히 네덜란드는 경영 분야의 평가항목이 별도로 있지 않고, 연구·사업 분야의  

평가시 연구 관련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함

- 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 중국과학원은 연구기관 평가시 경영 분야는 일상적인 

관리 업무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고, 연구 관련 업무만 평가함

¡ (주요 내용) 기관운영 평가에서 공통영역이나 현안대응 및 경영자율 영역은 연구·

사업 성과와 관련성이 낮은 부문 중심으로 최소화하여 연구기관의 작성부담을 경감

하고, 평가위원이 달성 여부를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효율적 기관운영 영역이나 성과관리 활용확산 영역에서 연구·사업 성과와 직접

적 관련성이 낮은 기관운영 투명성·효율성, 정부 3.0 등 공공 서비스, 보수복리

후생 관리 등 외부평가 결과를 활용 가능한 지표는 외부평가결과를 실적보고서

에 제시하는 것으로 대체

- 현안대응 및 경영자율 영역도 비정규직 개선, 안전관리, 성평등, 출연연 공통 정

부정책 이행실적 등 연구·사업 성과와 관련성이 낮은 부문은 실적보고서에 외

부평가결과 점수만 제시

구분 영역 개선내용

연구 
지원 
부문

공통

임무중심형 연구 환경 조성 현행 유지

효율적 기관 운영
재무관리체계, 연구윤리는 공통지표를 설정하여 활용
기관운영 효율성은 고객만족도, 청렴성은 국가청렴도 지수, 
연구보안은 연구보안 평가지표를 활용

성과 관리· 활용· 확산 
연구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지표를 활용
공공서비스는 정부3.0 평가지표를 활용

자율 현안대응 및 자율 경영
보수복리후생 관리 지표와 비정규직 개선이나 성평등 등 
정부정책 이행실적은 공통지표를 설정하여 활용

<표 5-5> 일반경영항목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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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Study 보고서 작성방법 구체화

¡ (필요성) 국내 공공연구기관은 정부연구개발비의 약 40%를 집행하는 대표적인 공공 

R&D 혁신 주체이므로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사회경제

적 영향평가에 대한 강화가 필요함

¡ (국내 현황) 현재 연구 부문의 평가는 목표달성도, 전문가 정성평가로 실시하고, 24

년도 평가부터 연구결과의 경제·사회적 기여도를 평가할 예정

- 연구 부문의 평가는 목표달성도 40%, 전문가 정성평가 60%로 이루어지고, 전문

가 정성평가 항목은 질적 우수성, 달성과정의 적절성으로 구성됨

- 24년도 평가부터 연구 부문의 전략목표별 평가 시 연구결과의 경제·사회적 기

여도를 평가하므로 성과의 Case Study 보고서 작성방향 구체화 필요

평가항목 비중 평가기준

연구 수행 적절성 30%
전략목표 내 연구전략·수행과정의 적절성, 최종성과의 
전략·성과목표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성과의 우수성 40%
성과물의 질적 우수성에 대하여 독창성, 중요성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

연구결과 영향력 30%
기관, 연구분야, 경제·사회적 기여도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계획 
작성 시 기관이 제출한 비중에 따라 반영

<표 5-6> 연구 부문의 전략목표별 평가항목 개편내용

¡ (해외 주요 사례) 연구기관이 국가 수요에 부합하는 연구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

해서 연구성과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평가가 강화되는 추세임

- 영국 BBSRC는 연구기관의 향후 계획 평가 시 연구성과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가

장 중요하게 평가

§ 향후 5개년 연구프로그램 제안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원 사례(Case 

for support)로 본문 42페이지 중 24페이지를 차지하고 있고, 전략적, 과학적, 

사회경제적 영향 등 다양한 관점에서 지원 근거를 제시하도록 함

§ 또한 영향 경로(Pathways to Impact)를 작성하도록 하여 해당 연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공공 및 민간 부문, 나아가 광범위한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고려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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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NWO는 연구성과의 활용 및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서 평가항목으로 사

회 관련성을 설정하고, 연구기관의 경제사회적 기여를 30% 이상의 비중으로 중

요하게 평가

- 중국은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혁신을 강조하고, 향후 연구기

관 평가시 연구의 질적 평가를 강화하는 동시에 연구성과의 경제·사회적 영향 

평가를 실시할 계획

¡ (주요 내용) 기관이 창출한 성과의 연구 생태계 기여도, 경제·사회적 기여도 등을 

조사 분석한 Case Study 보고서를 제출하고, 연구결과의 영향력 평가를 강화

- 연구사업계획서 수립시 기관의 임무달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성과를 1~3개 선

정하고, 과학적·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성과계획을 수립함

- 연구기관은 기관이 창출한 가장 중요한 성과에 대해 실제로 수행한 경과, 도출

성과, 성과의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여 Case Study 보고서로 작성

- Case Study 보고서의 주요 목차와 내용, 작성방법 사례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되 

기관이나 성과의 특성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

- 종합평가 시 기관이 제출한 Case Study 보고서를 검토하여 연구 생태계 기여도, 

경제·사회적 기여도 등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

목차 주요 내용

연구개발 
개요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명과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속한 전략목표/성과목표명을 제시

임무 부합성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기관 임무 부합성 및 대표성 측면에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 배경과 중요성을 제시

정책, 사회경제적
추진 필요성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정부정책 부합성, 미래 사회경제적 문제해결 지원 가능
성 측면에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 배경과 중요성을 제시

최종 목표 및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 달성되는 최종 결과물의 모습과 목표 성능 사양, 
최종 결과물을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연구개발계획, 예산 및 인력을 제시

연구개발 경과
계획대비 실제 연차별 연구개발 추진내용, 연구개발 추진과정의 애로사항 및 
이의 해결과정을 간략히 소개 

<표 5-7> Case Study 보고서 목차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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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요 내용

연구개발
성과

성과 개요 연구개발 최종결과물과 연구개발 성과 목록을 표 형태로 요약하여 제시 

연구개발 최종
결과물

시제품, 모델, 소프트웨어, 신물질 등 기술개발 종료시 창출한 최종 결과물과 

최종 결과물의 과학기술적 성능을 제시

과학적 성과

최종 결과물을 대상으로 작성한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이나 학술대회 발표
논문 등 과학적 성과의 실적과 함께 표준화된 논문영향력 지수(mrnIF), 피인
용도 등 논문 서지분석 결과나 국내외 수상 실적 등 활용하여 과학적 성과의 
우수성을 제시

기술적 성과

최종 결과물의 산업적 활용을 위해 소유권을 등록한 국내외 특허나 표준, 특
허를 활용하기 위한 기술이전, 기술료 등 기술적 성과의 실적과 함께 피인용
도, SMART/KPEG 등 특허 서지분석 결과 등을 활용하여 기술적 성과의 우수
성을 제시

사회적·인프라
성과

우수 과학기술인력 양성이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학기술인프라 구축 성과와 
함께 해외 유사 성과와 비교를 통해 해당 성과의 우수성을 제시

파급효과

파급효과 개요 연구개발 파급효과 목록을 표 형태로 요약하여 제시 

파급효과
창출 경로

각 연구개발 성과와 연구개발 성과가 현장에 적용되어 나타난 파급효과간 관
계도, 연구개발성과가 현장에 적용되어 파급효과가 창출된 경로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림의 내용을 서술

과학적 파급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짐에 따라 나타난 연구개발성과의 과학적 
파급효과 세부 내용을 제시하고 어떤 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누가 어떤 
후속 활동을 통해 각 파급효과를 창출했는지 창출과정(경로)을 설명한 이후 
해당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개발성과의 기여도를 설명

기술적 파급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산업적 활용 과정을 통해 나타난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적 파
급효과 세부 내용을 제시하고 어떤 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누가 어떤 후
속 활동을 통해 각 파급효과를 창출했는지 창출과정(경로)을 설명한 이후 해
당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개발성과의 기여도를 설명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개발성과가 산업적으로 활용되어 나타난 연구개발성과의 경제적 파급효
과 세부 내용을 제시하고 어떤 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누가 어떤 후속 활
동을 통해 각 파급효과를 창출했는지 창출과정(경로)을 설명한 이후 해당 파
급효과에 대한 연구개발성과의 기여도를 설명

사회적 파급효과

연구개발성과가 산업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활용되어 나타난 연구개발성과
의 사회적 파급효과 세부 내용을 제시하고 어떤 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누가 어떤 후속 활동을 통해 각 파급효과를 창출했는지 창출과정(경로)을 설
명한 이후 해당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개발성과의 기여도를 설명. CO2 배출
량 저감 수치를 CO2 배출량 저감을 위해 새로 심어야 하는 나무 개수로 제
시하는 등 파급효과의 수치는 가급적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
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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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우수 한인과학자의 멘토단 활용

¡ (필요성) 연구기관이 평가결과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연구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지만, 한정된 국내 전문가 풀에 의존하기 

때문에 평가위원 선정의 어려움 존재

¡ (국내 현황) 연구사업 평가의 경우, 세계적 수준의 연구사업을 평가하기 위해서 해외 

전문가에게 서면평가를 의뢰하고 있고,  ‘24년 평가부터 해외 전문가의 평가 참여

가 가능하므로 해외 우수 한인과학자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

- ‘24년 평가부터 국내 연구기관 평가체계가 국내외 최고 전문가가 참여하여 세

계 최고 연구기관을 기준으로 하는 평가가 추진될 계획

- 세계적 연구성과 창출이 목표인 한국연구재단의 리더연구자지원사업은 발표평가 

전에 과제별 3인 내외 해외 전문가의 서면검토를 받아 평가에 활용

구분 항목 사례 및 분석 방법

과학적 파급효과

학계 영향력 증가, 신규 학문분야 개척·후속 연구개발 촉진·기존 연구 한계 돌파 등을 게재
된 논문별 피인용도 증가, 논문 주저자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연구 집중도 증가, 해당 분야
의 연구논문 수 증가, 연구진의 H-index 증가, 연구진의 학회·학술지 주요 임원 또는 초청 
강연자/편집인 등 역할 증가, 연구진의 국제공동연구 수 증가 등으로 서지분석이나 네트워
크 분석, 전문가 인터뷰 결과 등 바탕으로 제시

기술적 파급효과

후속 연구 통한 특허 출원 및 등록, 파생특허 등록 선도, 후속연구 통한 임상 진입, 후속 지
원 통한 기술표준 채택, 후속 사업화 기술개발 진행, 후속 사업화 성과의 인증 획득 및 신
제품 구현, 관련 분야 국내외 경쟁 기업 및 대학·연구기관의 사업화 기술개발 투자 확대 유
도, 국내 기술수준 향상 등을 기술이전 의뢰 건수 증가, 특허 피인용기관 관계도, 후속 사업
화 기술개발 과제 계약서, 국내외 기관의 기술개발 투자 소식 등 공인 내부 자료나 미디어 
기사 등 바탕으로 제시

경제적 파급효과

후속 기술 창업 기업 수나 창업기업의 기업가치, 신제품 출시를 통한 매출액 상승이나 부
가가치 증가, 시장 점유율 상승, 신산업 창출, 수출 증가, 수입 대체, 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 
성장, 기업 성장에 따른 생산설비 증대 등 후속투자 유발, 신공정 적용을 통한 비용 절감이
나 납기 준수율 증대, 불량률 감소, 생산성 증대 등을 효과를 얻은 기업으로부터 제3의 연
구기관이 객관적으로 분석한 데이터나 수혜기업 및 전문가 인터뷰 결과 등으로 제시

사회적 파급효과

성과, 기업의 매출액 증가를 통한 신규 고용 증가, 시험평가법이나 예규 등 정책 활용도, 소
비자나 기업의 신제품 구매, 정부나 공공기관의 신기술 구축·활용을 통한 에너지 효율 증가, 
단위당 교통량 증가, 내구연한 증가 등 정(+)의 파급효과 증가나 환경오염이나 교통사고, 
에너지, CO2 감소, 국민 의료비 지출 저감, 이해집단간 갈등 해소 또는 취약 계층의 접근
성·형평성 향상 등 부(-)의 파급효과 감소를 계량적 모델을 활용하여 제3의 연구기관이 객
관적으로 분석한 데이터나 전문가 인터뷰 결과 등으로 제시

<표 5-8> Case Study 보고서에서 사용가능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항목 및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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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평가 본평가

최종
선정제안서

평가
→

자체
평가서
제출

전문
해외
평가

(서면검토) 전문
심층평가
(발표평가)

→

사전 
검토 

(위원별 
평가 
결과 
상호 
검토)

→
종합

심층평가
(토론평가)

→
평가
결과
종합

→→ →

온라인 
서면 
검토

국내 
평가자

연구자 국내외평가자
연구
재단

과기
정통부

자료 : ‘18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표 5-9> NRF 리더연구 평가절차

¡ (해외 주요 사례) 해당 연구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전문가로 평가위

원회를 구성하고, 해외 전문가를 포함하여 평가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

- 프랑스 HCÉRES는 연구기관이 동의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특히 해외 전문가를 20% 이상 포함

- 독일 라이프니츠 연구회는 평가위원의 자격 요건을 해당 연구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전문가로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해외 전문가 비중이 30% 이상

- 네덜란드 NWO는 평가위원회를 100% 해외전문가로 구성

¡ (주요 내용) 해외 한인 과학자를 멘토단으로 활용하여, 연구기관이 제출한 보고서의 

사전 검토를 의뢰

- 해당 연구분야에서 인정받은 해외 한인과학자, 재외 한인과학기술자협회 회원 

등 활용하여 해외 한인 과학자 평가지원단을 구성

- 연구기관의 성과목표 규모를 고려하여 평가 멘토단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확

대된 인원은 해외 우수 한인과학자를 활용하여 구성

- 연구기관이 제출한 보고서의 사전검토를 의뢰하여 연구기관의 전략목표별 달성

도의 세계적 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해외 연구기관 현황 및 관련 분야 글로

벌 연구개발동향을 반영하여 향후 연구기관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제시실적보고

서 양식 구체화를 통한 연구기관의 작성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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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 제출 보고서 중 필요성 낮은 부분 삭제

¡ (국내 현황 및 필요성) 국내 연구기관이 기관평가를 위해 제출하는 실적보고서의 작

성 및 추가 증빙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이 과도함

- 국내 연구기관이 제출하는 평가 자료는 본문이 300 페이지 이상이고, 추가로 증

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해외 주요 사례) 해외 연구기관이 기관평가를 위해 제출하는 실적보고서의 분량은 

평균 50 페이지 분량으로 작성부담이 크지 않음

- 미국 연구기관이 제출한 실적보고서 분량은 2017년 SLAC 국립가속기 연구소 65

페이지, NIST 9페이지 등으로 국내 실적보고서와 비교할 때 작성부담이 크지 않음

- 독일 라이프니츠 연구회는 2009년 연구기관이 작성하여야 하는 평가 자료에 대

한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평가자료의 구조를 개선하여 기존 60페이지 분량

을 작성하던 평가 자료를 30페이지 분량으로 축소

- 영국의 BBSRC는 연구소 현황보고서의 용지 사이즈(A4), 글씨체(Arial, Helvetica, 

Verdana 중 선택), 페이지 제한(17페이지)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여 피평가기관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평가자에게 동일한 정보를 제공함

¡ (주요 내용) 연구기관이 제출하는 연구성과계획서나 종합평가 실적보고서의 목차에

서 필요성이 낮은 부분을 제외

- 연구성과계획서의 1. 개관에서 경쟁력 분석이나 기관 발전 로드맵은 삭제하고 

기관이 수립한 별도 보고서로 대체하여 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관의 발전전

략 수립과 연구성과계획서 작성의 연계를 강화

- 연구성과계획서 2. 요약에서 (4) 전략목표의 대표성은 3. 세부추진계획의 전략목

표별 환경 분석에서 반복 설명되므로 삭제하고 (5) 장기·핵심 성과목표도  (2) 

성과창출 로드맵 및 최종 목표의 최종 목표와 유사하므로 최종목표 작성시 핵심

성과목표를 고려하여 연계·작성토록 하고 삭제

- 연구성과계획서 3. 세부추진계획에서 가. 기본 방향의 전략목표와 부합성, 주요 

연구내용의 추진체계는 추가 설명이 필요하지 않거나 평가에 거의 활용되지 않

으므로 작성 양식에서 삭제 



196  주요국의 기관평가 조사분석을 통한 임무중심형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 종합평가 실적보고서 제1장 기관현황에서 5. 중장기 계획 및 미래발전전략은 삭

제하고 별첨 자료로 대체

- 종합평가 실적보고서 제2장 연구지원에서 2. 영역별 우수성과는 통합우수성과의 

영역별 주요성과와 유사하므로 삭제

- 종합평가 실적보고서 제2장 연구지원에서 기타 출연연 공통 정부정책 이행실적, 

제2장 연구지원과 제3장 연구·사업의 대내외 지적사항 이행 내역 중 외부지적

사항(부처, 감사원, 국회 등)은 외부 평가결과 실적 제시

- 종합평가 실적보고서 제3장 연구·사업에서 5.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은 기

관평가 개선방향에서 종합평가 실적보고서와 연구성과계획서를 동시 제출토록 

하고 있어 차기 연구성과계획서에서 평가 가능하므로 삭제

- 종합평가 실적보고서 제2장 연구지원과 제3장 연구·사업에서 기관장 임기내 예

상 성과나 현안대응 및 경영자율 부문의 필수 반영사항에 미포함된 추가성과는 

평가에 거의 활용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활용도 검토를 거쳐 삭제여부 결정

- 종합평가 실적보고서 제3장 연구·사업에서 (참고) 사업･예산･인력 ･ 조직은 평가

에 거의 활용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활용도 검토를 거쳐 삭제여부 결정

연구성과계획서 목차 및 내용 조정

목차 조정 내용

1. 개관 경쟁력 분석, 기관 발전 로드맵 기관발전전략 보고서로 대체

2. 요약

전략목표 대표성 삭제

장기핵심 성과목표
삭제

(성과창출 로드맵 및 
최종목표에서 통합작성)

3. 세부추진계획
기본방향의 전략목표와 부합성, 주요연구내용의 
추진체계

삭제

종합평가 실적보고서 목차 및 내용 조정

목차 조정 내용

1. 기관 현황 중장기계획 및 미래발전전략 삭제, 별첨자료 대체

2. 연구 지원 타 출연연 공통정부정책 이행실적
외부평가결과 실적 제시

(개선방안 1 연계)

3. 연구 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삭제

(참고) 사업∙예산∙인력∙조직 삭제검토

공통
외부지적사항 삭제

임기내 예상성과, 추가성과 삭제검토

<표 5-10> 연구기관 제출 보고서 중 필요성 낮은 부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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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업계획서 평가 통한 주요사업비 조정

¡ (국내 현황 및 필요성) 연구사업 평가가 5년 주기로 진행되고 종합평가와 차기 연구

성과계획서 점검이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실효성이 낮은 종합평가 결과에 바탕한 예

산안 조정의 추진방식을 개선 필요

- 현재 연구기관 평가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하여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를 조정하도

록 하고 있으나, 차차년도에 예산이 반영되고 예산을 결정하는 요인이 다양하므

로 과거 실적 중심의 연구기관 평가결과가 실효성 있게 반영되지 않음

- 예산은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종합평가 결과보다는 

연구사업계획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반영하는 것이 환류 목적에 부합

- “연구 활성화를 위한 출연(연) 기관평가 개편방안 (2018)”에 따르면, 각 연구기

관은 5년 주기로 연구사업 평가를 위해 실적보고서 및 차기 연구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각 부처는 종합 평가와 차기 연구성과계획서 점검을 동시에 수행하도

록 하고 있음

- 평가주기가 5년으로 확대되어 평가결과에 따른 차차년도 이후 예산 반영이 평가

주기 내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과거 실적보다는 향후 계획에 바

탕한 예산조정으로 환류방식 개선 필요성 증대

¡ (해외 주요 사례) 영국, 프랑스는 연구기관 평가시 향후 계획을 중요한 평가요소로 

반영하여 예산 배분에 활용하고, 독일은 기관의 과거 실적 평가결과를 예산 배분에 

연계하지 않음

- 영국의 BBSRC는 연구소의 과거 실적 보다는 향후 계획 중심으로 평가하여 향후 

5개년 연구프로그램 제안서(ISPG) 및 핵심역량제안서(CCG)의 우선순위를 설정하

고, 평가 차년도부터 다음 평가주기까지 5년간 예산에 반영

- 프랑스는 연구기관 평가시 기관의 향후 계획을 포함하여 기관의 제도적 위상과 

전략을 평가함

¡ (주요 내용) 평가위원회는 차기 연구성과계획서의 연구사업부문 성과목표별로 우선순

위를 설정하고, 예산심의시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향후 평가주기까지 예산 배분에 활용

- 타 환류내용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종합평가 결과에 바탕한 예산 반영 환류방

식을 연구성과계획서 평가결과에 바탕한 예산 반영 환류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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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성과계획서 검토시 계획의 우수성 평가를 통해 각 기관의 연구사업부문 성

과목표 별로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검토보고서에 제시

- 연구기관의 소관 부처는 최종 확정된 성과목표별 우선 순위 자료를 차기 연구사

업계획서 제출 전까지는 해당 성과목표와 연관된 주요사업 예산 배정에 활용

 명예 중심 평가위원회 인센티브 강화

¡ (국내 현황 및 필요성) 연구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위원이 적극적으로 평가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방안 필요

- 평가몰입 부담 대비 평가위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수단 부재 

- 연구분야 별로 국내 최고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 적극적 평가활동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 필요

¡ (해외 주요 사례) 해외 주요국은 공공연구기관 평가를 위해서 해당 연구분야에서 세

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세계적인 전문가의 참

여로 평가위원회의 위상이 높아져서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함

- 프랑스 HCÉRES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

에 평가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중요한 경력이 되고 있고, 특히 대학에서의 

교수 평가시 HCÉRES 평가위원회 경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

- 영국 BBSRC 평가위원회 활동도 전문가의 중요한 경력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전

문가는 평가위원회 활동을 명예롭게 여기고, 자발적으로 참여함

- 독일은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위원은 평가위원회 활동을 명예로 인식, 무보수로 자발적으로 참여함

¡ (주요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에서 높은 위상을 갖도록 평가위원 모임을 운영

하고 평가위원 활동에 대한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

- 해외 사례처럼 평가위원회 활동을 전문가 평가(예: 교수 평가 등)에 반영하는 것

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업무영역이 아니므로 대신 명예, 포상 등 과학기술정

보통신부가 제공할 수 있는 평가위원의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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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회 이외에 연 2회 정도 정기적으로 차관급 인사가 주재하는 평가위원 

모임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운영하고 평가위원 모임에 평가위원 뿐만 아

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부서 국장급 인사가 참석

- 차관급 인사가 평가위원의 임명장을 직접 수여하고 신문 인사동정 등을 통해 평

가위원 활동을 안내

- 평가위원이 과학기술계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는 자긍심과 위상을 가질 수 있도

록 기관평가 관련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정책수립이나 제

도개선 등에 반영하고 평가 결과의 반영 현황을 피드백

- 6년 이상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평가위원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내 심의회의나 

자문회의의 관련 전문위원회 위원 등 정부의 관련 위원회 위원과 과학기술한림

원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천거

- 3년의 임기를 마친 평가위원장은 기관장이나 정부의 각종 위원회 의장, 협회 회

장 등 과학기술계 공직이나 단체장 후보로 추천

 연구사업 부문 평가위원 규모 확대

¡ (국내 현황 및 필요성) 평가위원회 구성은 기관별 25명 규모로 인원이 매우 많지만, 

종합분석, 연구지원, 멘토단을 포함하므로 실제 연구·사업 부문의 전문가는 5명에

서 9명 사이이고, 성과목표 별로는 1~2명에 불과함

- 성과목표 별로 위원이 많지 않아 다양한 관점에서 전문적인 평가에 한계가 있어 

평가위원 확대 필요

§ 평가위원회 구성: 종합평가위원장 1명, 연구지원 간사위원 1명, 연구·사업 

간사위원 1명, 종합분석위원 4명, 연구지원 평가위원 4명, 멘토단 4명, 연구·

사업 평가위원 5~9명

¡ (해외 주요 사례) 연구기관의 전체 연구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포괄할 수 있도록 평가

위원회의 인원을 충분히 확보

- 독일 라이프니츠 연구회의 기관당 평가위원 수는 연구 분야 전문가가 14명을 포함

하여 평균 16명 규모임

-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회의 기관당 평가위원 수는 연구분야 전문가 5명에서 15명

으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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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BBSRC의 기관당 평가위원 수는 연구 분야 전문가 14명을 포함하여 평균 

15명 규모로 구성함

- 일본 AIST의 2017년도 평가위원회 규모는 총 45명이고, 5개 연구 분야별로 5명

씩 총 35명의 연구 분야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함

¡ (주요 내용) 연구·사업 평가위원 규모를 15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멘토단도 2배 정

도 확대

- 연구·사업 평가위원 규모를 15명 이상으로 2배 수준 확대하여 성과목표 별로 

2~5명 수준 구성·운영

- 평가위원 pool 관리 통해 다수 우수한 평가위원을 상시 확보(개선방안 8 연계)

 체계적 평가위원 pool 관리

¡ (필요성) 평가위원 선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평가위원회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강화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평가위원 pool 관리 필요

- 평가위원회가 기관의 현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및 연구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성

을 가지고 기관을 평가할 때, 기관의 평가결과 수용도가 높아짐

- 현재 평가위원 선정시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평

가담당자가 평가위원 선정 시 어려움이 존재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임의적으로 

섭외하게 됨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공정성이 저하됨

- 따라서 체계적인 평가위원 pool 관리를 통해 기관의 연구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

성을 가진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평가위원의 이력관리를 통해 불성실, 전문성이 

없는 평가위원 제명 등의 조치가 필요함

¡ (국내 현황) 연구관리전문기관은 연구과제의 전문적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 후보를 

지속 충원하고 전문성, 평가태도 따라 최소 500명 수준의 평가위원 pool을 관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사업을 관리하는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사업의 평가위

원회 운영 및 구성을 위해서 기술분야별 평가위원 pool을 확보하고, 평가위원 만

족도 조사를 통해 평가위원 태도 평가를 실시

§ 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기준으로 분야별로 평가위원 pool을 확보하고, 각 학문

단별로 사업특성에 맞는 평가위원 pool을 별도로 관리 및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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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종료 후 평가위원 만족도 조사를 통해 동료 평가위원 태도를 평가하여, 

우수평가자는 연구재단 활동에 우선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불량평가자는 평

가위원 구성 시 배제함

-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사업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은 소관 기술분야별 전문가를 

발굴하여 심의 후에 평가위원 pool로 관리

§ 각 전문기관은 연구사업에 참여한 전문가나 스스로 등록한 분야별 전문가를 

분기별로 심의하고, 산업부의 인가를 받아 평가위원 pool로 등록

¡ (해외 주요 사례) 프랑스는 피평가기관의 연구분야에 맞는 전문가를 섭외하여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의 pool을 체계적으로 관리

- 프랑스는 피평가기관의 연구분야에 맞는 전문가를 섭외할 수 있도록 먼저 피평

가기관이 평가받을 연구분야를 HCÉRES에 제출

- HCÉRES는 피평가기관의 연구분야에서 저명한 과학자로 평가위원장을 임명하고, 

평가위원장이 주도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 평가위원회 활동종료 이후에도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재하

고, 전문가 성명, 소속, 참여평가 내역 등을 공개하는 등 평가위원의 pool을 체계

적으로 관리

- 평가위원은 HCÉRES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내역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학계 선

후배, 제자 등이 평가활동 이력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전문성 및 공정성 측면에

서 신중하게 평가 수행

¡ (주요 내용) 기술분야별 평가위원 pool 관리, 평가위원 적격성 평가 강화 등 평가위

원 pool 관리를 체계화하여 평가위원회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강화

- ‘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기준으로 분야별로 평가위원 pool을 확보

§ 기존 평가위원에게 정보 갱신을 요청하여 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기준으로 하

여 전문분야 분류

§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연구자정보를 평가위원 pool로 활용

- 평가위원회 구성 전 피평가기관은 연구부문별 성과목표가 해당하는 과학기술표

준분류표에 따른 기술분야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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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 pool에 등재된 전문가 중 피평가기관의 기술분야에서 우수 평가위원  

중심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의 활동이 끝나면, 평가담당자, 연구기관 평가 등의 다면 평가를 통해 

우수평가위원을 3인 이내로 추천

§ 평가수행기관의 평가담당자는 평가위원회 평가시 평가위원의 평가활동을 모

니터링하고, 공정성, 성실성 측면을 평가하여 우수평가위원을 추천

§ 연구기관은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우수평가위원을 추천

- 우수평가위원 순위를 관리하여 다음 평가 시 우대하는 등 평가위원 pool 관리에 

활용

[그림 5-4] 체계적 평가위원 pool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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